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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서론

1. 제안배경
  - 최근 정부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하여 「재정준칙」 제정, 사회보험 관리강화, 지방재정 제도

개선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잠재성장
률 하락 등 국가재정의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임.

  - 이에 법안비용추계를 통한 Pay-go제도, Top-down 방식의 예·결산 심사제도 개편 등 미래재정위협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개혁과제 발굴 필요.

  - 이러한 재정개혁과제의 발굴은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재정민주주의는 그 실체보다
는 통제를 위한 절차중심의 제도가 중심이 됨.

  - 그 이유는 재정지출은 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중심이기에 미래예측은 현재에 판단하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렵기에 절차적 통제가 중심이 된다고 보인다. 즉 헌법상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

2. 연구목적  
  -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은 언급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제적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부채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경우이외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
기의 연동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재량성의 확대 등의 이유로제한적인 실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의 재정헌법규정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절차적 관계를 정부형
태와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규율하는 절차적 기준의 원칙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재정위협요인에 대한 대
응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3. 정부 국가재정전략 분석
  - 정부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

표했는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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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주어진 재원 내에서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움.

  - 우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마련, 정기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칙 적용의 예외규정, 채무한도의 재검토 가능규정도 명시하고 Pay-go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
할 경우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험↔공공기관」 등 전체 재정운용주체의 재정건전성 관리 정책 및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재정운용과 관련된 「범정부적인 상호 협업·소통」 지원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만듦.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체계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
을 운용하고 현재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전망시점이 일치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일관된 전망전제와 전망시점('18년)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 가능(필요시 기
간 내 재전망 가능)토록 법에 명시하여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운용주체별로 수집·분석한 재정정보와 통계를 공개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법체계가 일반법으로서의 독일모델이 맞는지 아니면 특별법으로서의 제정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독
일과 프랑스 국가재정에 관한 법률 등을 체계를 참조하여 추후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4.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크게 문헌연구와 실증적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특히 재정 선진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5. 논의의 방향
  - 여기서는 미래의 재정위협원인에 대해서 재정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재정법적 관점에서 접근을 중

심으로 제도적 접근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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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복지재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1. 의의

  - 재정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존립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취득·관리·운용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바, 이러한 재정의 조달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통해서 이루어짐.

  - 이러한 재정의 조달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국
민의 부담이 민주적 정당성 및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헌법에서 정하는 
재정입헌주의를 채택하게 됨.

  - 특히 헌법 제31조의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제 조건을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와 배려에 의해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음.

  - 생존권적 기본권은 궁극적으로 국민각자의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생활보호 내지 생활배려는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보장됨.

  -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에는 필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복지재원의 마련은 이러한 생
존권실현에 필수적이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복지재정관련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검토 -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 함은 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을 그 주 내용으로 하는 물질적인 

최저생활권을 말한다는 학설도 있으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물질적인 최저생활이
상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하는데, 아무리 이러한 논의가 타당해도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급
부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 결국 이러한 법적 성격 중 구체적 권리설이 현실에서 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국민들의 생존에 필
요한 복지관련 입법을 입법부작위위헌확인이라는 구제수단을 통해서 사회적 논쟁을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절차적인 권리는 아닐까하는 조심스러운 문제제기로서 일단 정리하고자 함.

  - 물론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에 기초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으로 해결되는 것
이 타당할 수도 있음.

  - 최종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일반적 헌법적 주장들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언급되지만 실질상 국가의 재정을 전제로만 뒷받침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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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따라서 추상적인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보장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복지

재정의 문제를 근거로 한 현실적인 검토가 결합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헌법상 복지국가의 이상이 실
현될 수 있기에 이하에서는 재정현실에 기초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함.

   3. 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조달방안검토
  - 재정학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항구적인 적자는 조세로 조달하여야 하고, 일시적인 적자는 재정적자

(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다수의 

국가가 상당 수준의 재정적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자료상의 조세부담보다 높
은 상태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 및 사회보험 관련 국민 부담이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시사함.

  -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등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어느 정도 정책실패에 기인하기에 
실질적 국민부담은 더 높다고 볼 수 없어 단순한 비교법적인 검토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복지재원마련정책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져 국가부채의 대폭증가로 
인하여 또 다른 국가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정비가 국가존립을 위하여 시
급하다고 보임.

   4. 헌법적 정책의 검토
  -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하여는 탈세 조사를 강화하

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고 처음부터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자 이제는 국민적 합의에 근
거한 증세정책을 본 저자는 현 정권 초기부터 여러 정책세미나에서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이제는 이
러한 현실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보임.

  - 특히 이러한 논의를 통한 정치권에서 주장한 무차별적인 무상복지는 선별적으로 무상복지를 소득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과 소득이나 간접세의 증세를 통하여 그 증세분의 가능한 한도 내에서 모든 
국민이 전액복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하지만 그 순서는 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재산세 등에 우선적으로 증세한 후에 서민들의 소비생
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세로의 이전이 타당해 보임.

   5. 소결
  - 무상복지가 개인들마다는 무상일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상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사회 전체적

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선별적 무상복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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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최우선의 정책은 선거기간의 제한을 풀고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문가로 검증위원
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증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정책공약 중 우
선순위에 대한 것도 재원마련과 동시에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실제 지금까지의 정부주장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였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에 합리적 증세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그 순서는 소득세와 대기업
의 법인세, 재산세 등에 우선적으로 증세한 후에 서민들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세로
의 이전이 타당해 보임.

III. 미래 재정 위협요인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1. 현행 법제의 특징 및 문제점
 - 현행법 체계상 저출산·고령화와 직, 간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규범은 i> 재정관련 규범, ii> 사회복지 

관련 규범, iii> 저출산·고령화와 직접 관련된 규범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가 재정정책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복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국가 정

책적 중대 사안임을 점을 감안할 때 이들 현안을 규율하는 규범체계가 다수 법제로 산재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는 불가피한 입법적 대응의 결과로 보임.

- 그럼에도 관련법제간 부조화 내지는 저출산·고령화/재정정책간 충돌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본법적 
기능을 현재로서는 어느 규범을 통해서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개별 실천법률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책임 내지 중앙 및 지방정부간 재정분담의 실
효성 측면에서 법제간의 정합성 및 정책조율을 담보할 수 있는 규범 및 원칙의 수립이 필요.

2, 총론적 대응방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재정원칙의 수립
 - 재정법 및 정책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재정위기가 아닌 국가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상위법규(국가재정 관련 기본법이나 헌법) 차원에서의 원칙의 선언을 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가재정법에 국가재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성격의 규정을 다수 두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재량 여지가 비교적 광범위하고 강제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준칙으로서의 
성격은 약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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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정부가 재정건전성이나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이 점
에서 재정준칙적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저출산·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즉 재정법적 우선순위 내지 비중을 감안하여 저
출산·고령화에 관한 재정지출 내지 통제 원칙 규정을 6호 등에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3. 각론적 대응방안 1: 사회복지재정 관련 법제의 개선
  - 현재 진행 중인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획기적인 유인정책이 안착하지 않는 한 개선여지

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
  - 더욱이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성 연금 및 보험의 지출은 급증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령연급수급자 비중은 2008년 19.3%에서 2015년 27.7%, 2030년 45.7%, 2050년 
63.1%가 될 것으로 예측.

  - 고령화로 인해 대상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액마저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2009년 말 기준으로 519만 명이었으나 순차적으로 늘어 16년 후엔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며, 여기에 연금 가치를 2028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도록 기초연금법이 규
정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보전적 의미가 크지 않은 반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매우 
큰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 논의에 대한 저항감은 상당하다. 일
단 형성된 연금수급권을 재조정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까지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작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극빈 노인층에게 충분한 지원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저소득층 집중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믿고 국민이 저축을 그만큼 덜해 결과적으로 복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됨.

  -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이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재정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금의 수혜대상이나 지급방식의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연금보험법적 지위 내지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수급권에 대한 입법적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4. 각론적 대응방안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저출산·고령화관련 재정부담의 조율
  - 현행법체계상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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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임.
  - 비수도권 내지 지방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

이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재원의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음.
  - 실제 복지 정책적 성격을 가진 관련정책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집행되는 구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재정부담의 조율은 정책의 효과와 성패에 관
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조세나 보조금, 교부세를 위시하여 새로운 재원의 조성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IV.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설계방안: 재정건전화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1. 서론
  -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의 확대와 국가부채의 증가라는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페이고준칙(PAYGO) 등 재정준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9대 국회에는 다수의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기도 하는 등 정치권에서 재정준칙을 국

회의 예산 및 입법심사과정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재정
준칙제도의 이론적 특성 탐구와 제도 설계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행정부도 페이고준칙을 예산편성과정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재정건전화법안을 통하
여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제도의 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메커니즘이 보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하
고자 함.

  - 아래에서는 재정준칙과 관련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입법안들을 간략히 검토한 후 재정
준칙체계의 제도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함.

2. 우리나라 재정준칙 입법안
  - 과거 19대 국회에 총량재정규율을 달성하기 위한 다수의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제안됨.
  - 이만우 의원이 2012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2337)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안번호 2336)은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의무지출 증가 또는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다
른 의무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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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미국 연방의회의 페이고제도과 유사함.
  -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8160)은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법안

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 자료도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여, 해당 상임위는 법안 심사 시 어떻게 재
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되 재원 확보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 김무성의원안(의안번호 7248)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전년도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초과하면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채무제한준칙을 제안.

  - 김춘진의원안(의안번호 6658)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채무의 한도액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 국회
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대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은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
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안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함.

  - 정부가 2016 정기회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출하였음 

3. 재정준칙의 도입
  - 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서 그간 학계 및 정책실무차원에서 줄곧 제기되어 왔던 재정준칙의 도

입론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재정법적 해결의 일환 내지 연장선상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타당하
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법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임.

  - 특히 재정준칙의 근저에는 재정지출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
요 보다 건전성을 우선하여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입법적 의지가 깔려 있음.

  - 이 점에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자칫 저출산 고령화관련 복지정책을 위축시키거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응 차원에서 검토할 재정준칙의 도입론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의 요
청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최소한의 복지수요를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
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점에서 재정준칙에 관한 기존논의와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상 재정준칙: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유럽
연합의 경우, 재정건전화 책임에 관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재정안정화준칙: 영국에서 재정준칙은 재정안정화준칙(Code for Fiscal Stability)으로 불리는
데,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이 자동안정화 장치와 재량적 정책을 통해 통화정책을 뒷받침하고 장기적으
로는 재정건전화와 세대내·세대 간 조세의 공평부담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미국: 1980년대에 걸쳐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한 미국은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 적자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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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
  - 스웨덴의 재정준칙은 일년주기의 중앙정부예산에 대한 지출제한, 경기순환(business 

cycle)인 중기범위에서 일반정부예산의 흑자목표, 지방정부의 균형예산으로 구성되고 스
웨덴은 총지출에 지출제한을 적용하는 동시에 지출의 기능별 분류를 통해 정부조직별 27
개 분야의 구분을 하고 분야별 지출제한의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일본의 재정건전성 내지 재정수지 균형은 재정준칙을 통한 방식 보다는 매년 1월 공표되는 「구조개
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 - 개혁과 전망」을 통해 재정정책의 총량목표와 중기적인 이행경로를 제시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중기 재정 계획적 의미로 볼 수 있음.

  - 호주: 1975~1995년 기간 중 평균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9%에 달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재정
악화를 경험한 국가인데, 그 결과 공공부채가 누적되면서 재정당국이 새로운 재정정책체계를 도입함.

4. 페이고제도의 이론적 분석
  - 첫째, 페이고제도는 공유자원의 성격이 강한 예산에 기존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해관계

자들, 의회 내에 위원회에 일종의 재산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써 공유자원을 사적재로 전
환시켜 과잉소비 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둘째, 페이고제도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경우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 강하게 제어된다. 의무지출
의 경우 재정지출액 자체보다 프로그램의 신설을 통제하는 이유로 의무지출의 비가역성, 세대 간 혜
택의 불균형성, 지속적 증가의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통제가 필요함.

  - 셋째, 페이고제도는 위원회별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체 입장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예산위원회에 부여
함으로써 부분 최적화 의사결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으로 변환시킴으로써 공유재산으로서
의 예산에 따른 과잉소비를 재산권설정을 통해 적정수준의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수 있음.

  - 넷째, 페이고제도는 수권 법률안 심사 시 예산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고려요소를 프로그램에 의한 편익뿐 아니라 재정적인 비용까지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에 통합함.

  - 다섯째, 페이고제도는 입법권을 가진 입법자의 입권권한의 일부 포기 및 자기구속의 성격을 띠며 입
법권자는 자신의 입법권한의 일부를 예산위원회에 위임하는 동시에 현재세대의 입법권자는 미래세대
에 대하여 행사하던 입법권의 일부를 스스로 제한함.

  - 종합적으로 볼 때 페이고제도는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며 입법권자의 권한과 의사결정의 
시계를 일치시켜 적절한 수준의 의무지출 프로그램수준을 지키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페이고제도는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자연적 지출 증가는 통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급
속한 고령화의 변화를 겪는 나라의 경우 의무지출 증가의 문제를 갖게 됨.

  - 선거를 통한 정책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유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정당한 의무지출 프로
그램의 구성을 막는 문제도 있으며 경직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재정민주주의에 위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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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준칙체계의 설계
  - 본 연구의 비교의 기준 및 분석틀은 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제도의 성격을 제도와 행위자와의 

관계, 제도 간의 관계, 제도를 둘러싼 상위제도 또는 구조적 조건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적 
틀로 구성함.

  - 이를 분석수준별로 구성하면, 먼저 행위자 수준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의 신뢰성에 대
한 분석, 제도체계수준에서 재정준칙들 간의 관계의 특성에 대한 분석, 예산체제 수준에서 재정준칙
과 입법 및 전체 예산체제와 정합성에 관한 정합성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선행연구에 제도수준에서 개별재정준칙 간의 보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재정준칙을 어떻
게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나 본 연구는 이 수준의 논의를 이론적 분석틀
에 반영하고자 함.

  -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수의 재정준칙을 동시에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준칙들 간의 정합성이 문제가 되
며, 재정건전화라는 목표에 맞는 상호보완적인 재정준칙간의 적절한 조합을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임.

6. 소결
  - 페이고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의무지출의 전체수준을 재조정하고 상임위별 의무지출을 조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는 역할을 할 의회 내의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위원회의 제도화가 필요.
  - 도출된 재정준칙체계 제도화 고려사항에 비추어 재정건전화법안은 여러 가지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크게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의 서술을 통한 제도의 신뢰성제고의 요구, 채무제한과 관리수지적자제한

의 기능적 보완성의 한계, 예산과정과의 정합성의 한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
할 때 향후 재정준칙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법적 체계로서는 재정건전화법은 형식적으로는 일반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존재한
다. 이는 별도의 일반법이라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특별법의 형태를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법의 재정건전화라는 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일관성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7. 재정준칙의 실증적 검토
  - 첫째, 재정준칙(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이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키고 있어 도입의 당위성이 있음. 
  - 둘째, 재정준칙의 법적 지위, 수정가능성, 독립적 재정기구, 준칙의 강제, 여론의 관심으로 집계되는 

재정준칙의 강도지수가 채무와 지출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준칙의 수정 가능성을 
제한하고 독립적 재정기구를 활용하고 여론의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예외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기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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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음.

Ⅴ. 재정헌법규정의 개정에 관련한 검토

1. 서론
  - 미래의 재정위협원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적이고 신속한 임시방편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

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재정경험에 비추어 나름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는 최종적으로는 
재정헌법으로 귀결되기에 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함.

  - 재정의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권한으로서 크게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것이 있고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따라야 함.

  - 재정상 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재정의회주의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하지만 이는 재정의회독점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의 재정헌법규정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절차적 관계를 정부형태와 권
력분립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규율하는 절차적 기준의 원칙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음.

2. 재정헌법의 흠결과 개선원칙
  - 첫째, 법적 근거로서 헌법과 법률, 행정법령 및 정책지침이나 국제협약 등인데, 특히 재정법적 관점

에서 헌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좀 더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법률에 규정할지가 관건인데 재정학자나 
경제 관료들은 법률로 정할 것을 원하는 경향이 강함.

  - 하지만 본인은 이는 좀 더 확고하고 근본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
인다. 헌법에 규정한다고 하여도 실체적인 세부적인 규정을 다 규정할 수 없기에 실제로 신축적인 운
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

  - 둘째는,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등 목표수치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대 GDP 재정적자 비율, 대 GDP 정
부채무 비율, 지출총량 한도, 채무한도 등.

  - 끝으로, 재정준칙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금전신용 및 사법적 제재와 함께 재정준칙의 집행과 이행
보장의 기관을 중앙은행, 경제부처, 법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최종적 준칙위반의 제재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제 3자적 지위에 속하는 규범통제내지는 권
한쟁의심판권 내지는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전제로 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도입해서 헌법재판소에 맡길 
수 있다고 봄.

  - 다만 그 전단계로서는 행정심판적 성격으로서의 판단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감사원에 맡기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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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임.

3. 예산규정에 대한 헌법 개정의 검토
  -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는 예산법률주의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의회의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해결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추가되는 사업 등의 목적의 명시와 책임성의 강조, 그리고 부수적인 집행시기와 
방법 등의 조문화를 통해서 국회가 행정부에게 제한적인 집행의무를 명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몰
라도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해석이 확장될 수도 있어 보임.

  - 예산의 내용을 미국처럼 지출승인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유렵 등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수입과 지출을 같이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다라 미국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음.

  - 지출승인만 의미하는 예산법률안을 의미한다면 미국은 국회에 편성제출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
리나라와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처럼 수입과 지출을 같이 규정하여야 하는 예산이 타당하다고 본다
면 미국도 실질적인 예산안 편성권은 행정부가 Proposal이라는 형식으로 구속력이 없는 예산편성권
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구속력 있는 예산법률안 제출권은 의회가 가지며 예산
심의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실질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여기서 예산법률안의 편성권을 정부가 갖든 의회가 갖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상
당한 의견 개진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됨.

4. 예산이외의 중요재정규정의 개정검토
  - 개정방향으로는 미국헌법은 모든 국고지출은 국회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여 기금도 사실상 국고지출

인 경우는 국회동의를 요한다. 하지만 우리는 예산만 헌법상 국회동의를 요함.
  - 우리는 기금신설과 운용은 국회동의가 국가재정법상 필요하지만 기금에 대한 헌법규정이 없기에 기금

에 대한  헌법상 원칙규정신설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그리고 독일은 우리와 달리 예산안에 기금을 포함시켜 매년 면밀히 검토하는데 우리도 기금의 규모

와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오늘날 국가부채는 현시대의 이익을 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우기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 기본법 제 115조 제 1항과 같이 원칙적으로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의 규모가 투자’(Investment) 
목적의 지출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조항의 신설이 중요한 내용임.

5. 재정헌법에 대한 새로운 장 구성여부와 국가재정법의 헌법적 위치
  - 국회는 2006년 9월 종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음.
  - 국가재정법에는 그동안 정부가 주요 재정개혁과제로 추진해 온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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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재정제도 개혁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는 예산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의 일부분으로서 예산안을 편성하자는 것
임.

  - 향후 프랑스처럼 헌법보다는 하위이지만 일반 법률 보다는 상위의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
가행위에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국가재정법에 의해 점검을 받도록 하는 헌법
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재정법을 국가조직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우리의 행정조직
법처럼 국가의 실제조직을 구성하는 법이 아닌 국가전체조직이 움직이는데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조직 법률이라고 일컬어진다고 보임.

6. 소결
  - 우리나라의 헌법규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 입법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때, 예산법률주의는 결

코 의회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협력을 전제로 한 예산법률주의임을 주의
하여야지 국회로의 모든 예산 권한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

  - 이에 더하여 예산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도 국민의 실질적 예산 통제
에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제도라는 것은 단지 제도적 특성보다는 그 사회적 특성에 기
초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재정 통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납세자인 국민의 주인의식과 정치권의 정치결단 및 청렴의지인데, 
이러한 것이 완성될 경우 참다운 선진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임.

Ⅵ.  지방 재정적 측면에서의 재정개혁과제

1. 서론
  -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4%에서 ’15년 45.1%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

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도 있음.
  -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우선적으로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지자체자체적으로 새로운 세제 예를 들면 

관광세나 환경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위한 개혁을 한다고 하여도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경

제적 기반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바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달성되거나 현재보다 개선되지는 아
니할 수 있음.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 14 -

  - 따라서 아래서 검토하는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
하고 이런 면에서 미국식 지방자치보다는 현실적으로 독일식의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조정제도를 전제
로 하는 지방분권개혁이 타당함.

 
2. 지방재정권의 규범적 확보방안의 검토
  - 여기서는 단지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는 법률내지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님.
  - 앞서 검토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한다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단지 조례로

의 위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 지방자치내진 지방분권적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탄생한 국가의 논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

기에 일본의 학설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기에 현행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보
다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전해 주고 자치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체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임.

  - 결론적으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조례로써 자신의 지역에 맞는 세원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
게끔 하도록 법률로써 위임하고 그 위임의 한도 내에서 독자적 세수마련에 자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3.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조정시스템의 도입여부
  - 이 사안에서 공동배분의 정도도 문제지만  법체계상 전국에 적용하는 일반법인 지방세법을 서울특별

시에만 적용한 점이 더 큰 문제이므로 잘사는 지역구에서 못사는 구로 주자는 방향 자체는 좋지만 
먼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 후에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전국적 단위의 
지방세법 또는 교부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에서 해결방안 중의 하나이고 중앙과 지방간에는 더 강력
한 교부세 방안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재정조정방안에 대한 정당성은 헌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향후 지원정도와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 지금에 있어서는 독일과 같이 이를 헌법에 규정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앞으
로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다고 보임.

 4.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
  -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개혁에 기초하여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한 후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고 그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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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기초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자유의 이념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는 당연히 도입될 필요가 있음.

  5. 현안 검토-누리과정국고지원문제
  - 결론적으로는 본인은 인구와 국력이라는 모토 하에 무상보육을 주장하며 4대강보다는 복지라는 화두

를 수회에 걸친 국회에서의 영유아보육법공청회에서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음.
  - 그런데 이는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전체의 존립과 관련되기에 지자체에 책임을 전

가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본인 주장하였던 무상보육의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우리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는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중앙
정부가 전국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입법례가 타당하다고 보임.

  - 따라서 이제는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 선별적 복지체제로 정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지방 자치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이외에 교육 자치를 독자적으로 하는 비교법적인 

예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이를 선거로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

 6. 감시와 통제제도의 정비
 - 사안이 단순하고 전문성의 요구정도도 약하기에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

산참여는 상당수 국가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구속력이 없는 예
산편성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예산편성보다는 지방의회의 부당한 예산의결에 대해서 이를 통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구속력 있는 주민표결방식의 제도도입을 제안함.

 -  그리고 예산편성에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브라질이나 일본에서 도입된 사전교육과 홍보제도를 활성화
시킨 후에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 구성도 예산번문가와 일반시민을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Ⅶ. 결론 

 

 1. 주요국의 재정개혁제도 도입 및 성공사례 분석
 -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스웨덴은 불평등 해소, 빈곤타파, 민간-공공 부문 간 긴밀한 협력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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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대한 중앙집권적 제도 보유 등 혼합경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와 북유럽국가들의 

복지제도의 차이는 북유럽국가들은 이미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완성되었고 이들을 경제성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조정되었다는 것임.

 - 반면 우리나라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제도가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임.

 - 그러다 보니 복지정책의 확대방향이 사회(근로)정책의 영역과 중복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소홀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수급대상자에 대한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는 일반적으로 조건 없
이 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때 사실상 복지정책이라기 보다 사회정책임.

 - 기업에게도 이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되어서 수익 창출과 함께 고용을 유발하게 한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임.

 2. 소결 및 정책 제언 등
 - 북유럽모델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상의 보편적 복지모델이 아니고 보육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성장 (social growth)모델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

정된 복지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미식의 민간 참여 복지모델이 바람직함을 의미함.
 - 그러나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질 높은 복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성 집단적 다양성, 규모의 경

제, 복지 공급자간 경쟁 원리까지 고려해야 함.
 - 복지제도가 성장과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산, 보육, 교육 등 특정 복

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보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확대되어 가면서 사회적 논의는 현실성을 도외시한 모든 분야에서 무상복지 혹

은 보편적 복지 논쟁에 집중되었다. 출산, 보육,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개인 간 형평성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함.

 - 복지가 사회적 안정 장치로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복지재정의 확충은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 성장기여도에 따라 복지 지출의 증액은 Pay-go system을 적용하여 재원
조달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고규범인 헌법에 예산법률주의를 포함한 재정헌법의 장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함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도를 반드시 정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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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논의의 배경 및 목적

 (1) 제안배경

최근 정부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하여 「재정준칙」 제정, 사회보험 관리강화, 지
방재정 제도개선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요의 지속
적인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국가재정의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
다. 이에 법안비용추계를 통한 Pay-go제도, Top-down 방식의 예·결산 심사제도 개편 등 
미래재정위협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개혁과제 발굴도 필요하다.

이러한 재정개혁과제의 발굴은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재정민주주의는 
그 실체보다는 통제를 위한 절차중심의 제도가 중심이 된다. 그 이유는 재정지출은 주로 미
래지향적인 사업이 중심이기에 미래예측은 현재에 판단하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
당히 어렵기에 절차적 통제가 중심이 된다고 보인다. 즉 헌법상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범
위 내에서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연구목적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은 언급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제적 기준은 전 세
계적으로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부채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경우이외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연동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재량성의 확대 등의 이유로제
한적인 실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의 재정헌법규정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절차적 관계를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규율하는 절차적 기준의 원칙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재정위협요인
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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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재정 위협요인 진단

(1) 세계적 불경기원인분석필요성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세계경기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IMF 및 한
국은행 등의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최근 2016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최근 브렉시트를 포함하여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추경
예산의 편성이 중요한 화제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저성장시대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더욱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불경기가 그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현상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에서 유래하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지
속적으로 도래할 문제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정책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본 연구가 주로 지향하는 법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과 관련이 되지만 좀 
더 경제운영의 신축성과 대외적인 연구와도 함께 고려된다. 다만 추경편성요건과 관련하여 
논의의 필요성은 있으나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를 지양하고자 한다.  

(2) 한국의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복지정책의 분석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의 존립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사회보장제도이 기본 원리로 추구하면서 국내 복지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
아지고 있으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 재정건전성 악화 등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무상보육을 필두로 한 서울시의 무상급식의 논쟁과 함께 지난 대선 공약으로서의 
무상의료를 포함한 전면적 ‘무상복지’라는 보편적 복지의 목표가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선진
국에서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는 선별적 복지와 부담에 관한 논의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지 말지에 대한 이분법적 논의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
험 중심의 복지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최근 낮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편적 복지를 근간
으로 하는 북유럽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복지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
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이들 국가는 이미 기존의 복지제도를 축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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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
크 등 보편적 복지 정책 국가들의 복지정책 사례 및 재정구조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
여 향후 국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3) 국가전체의 재정누수원인의 분석

 기존의 재정지출에서 재정낭비의 원인이 되었던 여러 재정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재정누수원인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국민적 차원에서 복지비 등의 
부정수급과 관료와 관련된 재정누수원인과 책임성을 전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등의 위협 요인 등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재정법적인 해결책을 제시
하고자 한다.  

 3. 정부 국가재정전략 분석

정부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
진방안을 발표했는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
련된 재원으로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주어진 재원 내에서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우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법안1)’을 국회에 제출(2016. 10. 27.)한 상태이다.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의 도입을 법제화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칙 적용의 예외규정, 채무한도의 재검토 가능규정도 명시하였다. 또한 
Pay-go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부 또
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
록 하였고,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험↔공공기관」 등 全 재정운용주체의 재정건전성 관
리 정책 및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재정운용과 관련된 「범정부적인 상호 협업·소통」 지
원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만들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
립하고, 범정부적·체계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운용하고 현재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일관된 전망전

1) 이에 대해서 특별법인지 일반법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나 명치상은 일반법의 형태이고 구체적 내용상은 특별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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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전망시점('18년)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 가능(필요시 기간 내 재 전망 가능)토록 법에 명
시하여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운용주체별로 수집·분석
한 재정정보와 통계를 공개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나 초등 돌봄 교실과 같은 국가 
정책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국가재정전략을 분석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법체계가 일반법으로서의 독일모델이 맞는지 아니면 특별법으로서의 제정이 맞는지
에 대해서도 독일과 프랑스 국가재정에 관한 법률 등을 체계를 참조하여 추후 바람직한 입
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적 통계자료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며, 
특히 재정 선진국 나라의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인 검토를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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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복지재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1.  의 의

 (1) 복지재정의 의의

  재정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존립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취득·
관리·운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바, 이러한 재정의 조달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이 민주적 정당성 및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헌법에서 정하는 재정입헌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재정의 집행은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권한으로서 크게 수입과 지출에 관
한 것이 있고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따라야 한다. 재정상 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재정의회주의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2) 
하지만 이는 현행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로서의 대표제를 전제로 하기에 의회가 거의 독점
적으로 통제하는 재정의회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향후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가는 국
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한 정보제공을 더 강화하여 국민의 직접적 통제수단인 납세자소송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결국 재정민주주의는 그 실체
보다는 통제를 위한 절차중심의 제도가 중심이 된다. 그 이유는 재정지출은 주로 미래지향적
인 사업이 중심이기에 미래예측은 현재에 판단하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렵
기에 절차적 통제가 중심이 된다고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을 필두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와 노인기초연금 등의 폭발적인 복
지수요의 증가는 필히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하기에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을 먼저 면밀
히 검토하고 그 후 적정한 재정비용의 추계와 다른 정책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규
율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재정법적으로 매유 중요한 과제라고 보인다. 
 헌법 제31조의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에 필요
한 제 조건을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와 배려에 의해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
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상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 
이른바 자유권적 기본권과 구별된다. 

 2)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 (下), 박영사, 2008, 16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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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적 기본권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근거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주의 하에서는 국민각자의 기본
권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조건 등을 국민각자가 자신의 능력과 책임 하에서 확보하
도록 방임되어 국가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국민의 생존에 대한 외부에서의 위협이나 위해를 
제거할 소극적인 임무를 띠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하여 생존권적 기
본권은 궁극적으로 국민각자의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
한 생활보호 내지 생활배려는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에는 필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제되어야하기에 복지재원의 마련은 이러한 생
존권실현에 필수적이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복지국가의 등장 배경 및 연혁

  현대국가의 헌법은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18, 19세기의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규정
하면서 동시에 현대 복지 국가적 인권으로서 생존권적 기본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3)을 규정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우리 헌법도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음을 비롯하여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보건의 권리 등 일련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빈부격차의 심각성, 실업자의 범람, 과격한 노사갈등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드러나고 이러한 분배체계의 모순으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갖추
어 주지 않으면 자유권적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게 되어 실질적 평등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존권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18, 19세기의 각국의 인권선언이나 헌법에 규정된 것은 거의 자유권적 기본권이었다. 그러
한 자유권적 기본권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신장되었고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 소
유권과 계약의 자유는 자본주의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케 하였으나, 그 반면에 자본주의
의 발전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적 약자로서의 노동자계급을 양산하고, 공황, 불경
기에 의한 실업 등으로 그들을 생활난에 빠뜨리게 되고 과격한 노사갈등을 일으켜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권이란 의미 없는 권리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그

 3) 우리나라에서의 헌법학 이론서에서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권리에 대하여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사
회적 기본권, 생활권, 국가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라고 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
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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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실을 계기로 개인의 생존을 단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생존의 위협에 대한 자혜적인 구제에 의한 대처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권리로서 
존중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존권사상이 출현하게 된 것
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에 기초하여 자본주의경제에 입각한 국가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한 선구적 의의를 갖는 헌법이 제1차 대전 후의 바이마르 헌법인 것이다.4) 
 생존권 사상은 18세기 프랑스 헌법의 시민의 인권선언에서 “공적 구제는 신성한 책무이다. 
사회는 개인에게 직업을 갖게 하거나 노동을 할 수 없는 시민의 생존의 수단을 확보하고 불
행한 시민의 생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849년 프랑스헌법도 생존
권적 기본권의 맹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맹아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19세기 중엽부터 구빈법이나 사회보
호입법 등에 구체화되어 있었으며 바이마르 헌법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은 전통적인 고전적 자유권 외에 다수의 생존권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생활의 장에서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그 한도 내에서 확보
된다.”(제151조)라고 하는 일반원칙과 함께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
공의 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제153조)는 규정 및 기업의 사회화 노동조건, 경제조건의 유
지, 개선을 위한 단결권의 보장, 국영의 보험제도 등의 조항을 두고 있었다.5)

(3)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으로 인한 복지국가의 필연성 

  위에서 검토한 일반론적인 복지국가의 등장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으로 복지국가는 더 빨리 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
령화의 늪은 전 세계적 추세이나 우리나라가 특히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저자는 영육아보육법개정에서 “인구와 국력”이라는 
모토 하에 우리의 근본적인 대처는 문화와 언어의 동질성과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목적으로 
한 이민정책만으로는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의 정책과 달리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에 출산
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령화현상으로 인하여 수혜자 및 급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기초 연금), 최근
에 문제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장기적 재정부담 요인도 

 4) 정만희,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고시연구 제22권 10호, 1995, 제28면
 5) 정만희, 전게논문,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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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저출산과 청년실업의 증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재원 마련이 어려워 보
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정치적 표의 결집으로 인해 더 만은 재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4) 복지국가의 실현과 재정의 필연적 결합성

 이러한 복지국가는 국민에게 수익적 배분적 역할이 강조된 국가로서 기존의 규제중심의 역
할을 수행하는 국가와는 달리 단지 집행상의 인건비이외에 상당한 부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의 4대강이나 세종시 건설 같은 토목사업은 일시적 재정비용이 들어가고 정리되지
만 무상보육이나 기타의 복지정책들은 국민의 정치적 표와 연관되어 불가피하게 지속적인 경
상적 재정투입이 들어가게 되기에 복지국가의 아름다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
로 지속적인 재정적 중요성을 모두 검토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
다고 보인다.      

 (5) 복지국가의 선결요건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는 복지논쟁은 재원마련을 전제로 한 논의에 치우쳤으나 복지국가
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에 있다. 즉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
을 국가에게 맡긴다는 전제하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근본적으로 복지국
가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 대한 신뢰에는 정부의 부정부패
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복지국가를 실현하자면 반드시 부정부패의 청산은 이루어져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쌓인 후에만 이상적인 복지국가가 가능할 것이다.  

2. 복지 재정 관련 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검토 -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논의의 필요성

  오늘날 복지 관련 법률은 수익적 법률로서, 특히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그 집행이 어렵
고 또한 입법적으로 제정이나 개정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구제를 위
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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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하여는 바이마르 시대에는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 하다는 설이 다수
였으나 차츰 법적 권리로 격상되었으며,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를 
인정하고부터 구체적 권리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2) 학설

1) 프로그램 규정설

 이 학설에 의하면 생존권은 국가의 정치적 권력을 헌법에 선언한 것에 불과하며 현실적으
로는 국가의 입법이 있을 때 비로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 발생하며 국가의 재정능
력에 발맞추어 국가의 사회정책이 정립될 수밖에 없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전제가 
헌법에 결여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권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직접 소구
할 수 없게 된다.

2) 법적 권리설

 프로그램 규정설에 대하여는 바이마르 시대에도 아이젠로르에 의하여 프로그램규정의 법적 
효력은 입법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정의 내용에 상응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와 그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하고 나아가 
그것을 입법자의 법적 의무로 파악하여 그 의무에 대한 위반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비판받았
으며 현재 위 학설은 약자를 배제한 채 오로지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지배체제에 적합한 이
론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법적 권리설로 대체되고 있다.6)

 ① 추상적 권리설
 이 학설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권리성을 인정하되 그 권리성은 추상적 정도에 그친다
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국민은 국가에게 헌법규정에 따른 추상적 권리를 가지
고, 국가는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추상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다. 즉, 
구체적인 생활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는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이 헌
법상의 생존권을 근거로 특정의 입법을 할 것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학설의 근거는 생존권에 대한 보장수단이 불완전한 것은 생존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권리실현을 위해 국가의 작위를 요하는 권리들, 예컨대 재판청구권․청원권 등에도 마찬가지
로 나타나므로 보장수단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생존권의 권리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을 

 6) 정만희, 전게논문, 3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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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그러나 이 학설도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 
프로그램규정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7)

다만, 프로그램규정설이 구체적 법률에 의한 권리를 법률상의 권리로 보아 헌법상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개정으로 그 권리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점에 반해 추상적 권리설은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이 법률상의 구체적 
규정을 통해 구체적 권리로 전화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법률개정을 통해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위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다 할 것이다.8)

 ②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적 기본권 규정이 현실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며 헌법규정으로부터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나온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그 사회의 급부능력과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생존권적 
기본권의 내용은 확정가능하다고 보아서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 자체에서 구체적 
내용을 가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 행하여지거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
법이 행하여지지 않거나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경우에는 위헌으로 보게 되며 입법부
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이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확인소송도 제
기할 수 있게 된다.

 ③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9)

 사회적 기본권이 오늘날에는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고, 또 사회적 기본권,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정신적 자유에 못지않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이론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면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은  직접 헌법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등
과 마찬가지로 구체화하는 입법으로써 결정된다고 보는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을 주장하고 
있다.

 7) 김철수, 앞의 책, 670-671면
 8) 김문현, 전게논문, 9면
 9)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9, 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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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검토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은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률에 대하
여 제9조의 급여금수급권 발생 시기를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률 제6조에서 정한 등
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것의 위헌을 다투는 소송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
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
이다.”라고 판시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함을 인정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에서는 위 판시사항을 좀 더 구체적
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
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
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
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결정은 최초의 결정례인 93헌가14결정의 기본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지만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점,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의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다는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고 헌법재판에서의 합헌성 판단 기준으
로는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
 이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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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바, 1994년도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
한 생계보호급여와 그 밖의 각종 급여 및 각종 부담감면의 액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생계
보호기준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
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고 있으
나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제시하
는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결정은 그 후 1998. 2. 27. 선고, 97헌가10 결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10)

헌재의 결정을 보면 헌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
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권리설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그대
로 수용하는 것으로 추상적 권리설에 가깝지 아니한가는 생각이 들게 한다.11)

  (4) 소결

  전통적인 자유권이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반해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부과하고 급부를 청구하여 국가의 급부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국가가 급부에 대한 대상, 방법,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권리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 함은 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을 그 주 내용으로 하는 
물질적인 최저생활권을 말한다는 학설12)도 있으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10) 구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기존의 결정례에 따라 “헌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직접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권이 인정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11) 김문현, 전게논문, 11-12면
1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9, 4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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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인 최저생활이상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건
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3)  아무리 이러
한 논의가 타당해도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급부능력을 고려하
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논한다고 하더라도 생존권 
기본권은 사회적 급부능력 즉 재정능력에 의해서 한계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법적 성격 중 구체적 권리설이 현실에서 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국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복지 관련 입법을 입법부 작위 위헌 확인이라는 구제수단을 통해서 사회적 
논쟁을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절차적인 권리는 아닐까하는 조심스러운  문제제기로
서 일단 정리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규범적인 평가이전에 전체적인 현 상황에서 복지의 타 분야와의 우선순위와 이
에 따른 재정의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
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함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에 기초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한지도 모른다. 
 최종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일반적 헌법적 주장들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추상적인 표
현으로만 언급되지만 실질상 국가의 재정을 전제로만 뒷받침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보장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현재
의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복지재정의 문제를 근거로 한 현실적인 검토가 결합되어야만 실효
성 있는 헌법상 복지국가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기에 이하에서는 재정현실에 기초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3. 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조달방안검토

(1) 재정지출의 확대의 원인인 선거공약과 실제 국정계획의 검토

 박근혜정부는 당초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다수의 정책을 발표하였었다. 그 내
용은 “기초연금 급여를 현재의 2배로 확대, 의료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4대 

13) 김철수, 전게서, 677면 ; 권영성, 전게서, 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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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기타 질환,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등은 검토 후 추진하고, 대학교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0~5세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재원마련의 방안
으로서는 향후 5년간(2013~2017)간 필요한 재원 조달 규모는 약 130조원이며, 해당 규모의 
40%인 약 50조원은 조세부문에서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었다.14)

 그리고 다음의 <표 1>에서도 보이듯 교육, 문화·체육·관광을 포함한 복지재원이 가장 큰 증
가폭이 예상되고 이는 현실화되었다. 

  (2) 재원 조달방안

 세입부분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증세정책측면에서는 일몰이 도래하면 비과세·감면을 원칙대
로 종료하고 조세감면을 상시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증세논쟁의 핵심이 되었고 세율인상과 같
이 직접적인 증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증세라고 보아야 한다. 금융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의 
새로운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데 지하경제 양
성화와 관련하여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 고액 현
금거래 탈루 자영업,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증세정책을 현실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기존의 정부경비를 줄인다고는 하나 기존인원의 시설을 그대로 두면서 경비를 크게 줄이는 
정책은 현실성이 적다고 보인다.

14)  경제학자와 행정학와의 각종 세미나에서의 선거공약을 토대로 본인이 사견과 여러 토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
리하여 작성하였다. 이하의 도표는 -경제 활력ㆍ일자리예산-2013.10.18.일자 조세연구재정네트워크모임에서 현 정부의 
예산기조에 대한 기재부예산실장의 발표 자료에서의 자료를 인용해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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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6년 이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15)

(3) 정부의 대책 검토

 지금은 미국 양적완화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수출의 둔화와 전 세계적 경제의 구
조적 저성장기조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세수는 감소될 것이며 인위적인 정책으로 보면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수 증대 규모도 불충
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녀장려세제 등 조세감면이 추가되므로 비과세감면 축소가 어려울 
것이고 시스템에 의한 자연스러운 양성화가 아닌 세무조사와 같은 세정당국의 징세노력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학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항구적인 적자는 조세로 조달하여야 하고, 일시적인 적자는 
재정적자(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복지재정은 정치적 표 및 생존과 관련이 
되기에 조세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60년 이후의 OECD 자료를 보면 지난 50년간 
사회복지지출은 2배로 증가되고  과거에는 주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최근에
는 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 지출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GDP 대비 사회
지출이 증가하고, 위기 이후에 조금 감소하지만 위기 이전으로 복귀하지는 않는 성향을 보이
기 때문이다.  

15) 2016.12.1.일자 e-나라지표 www.index.go.kr에서 정부재정을 검색한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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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다수의 국가가 상당 수준의 재정적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자료상 우
리의 조세부담률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 및 사회보험 관련 국민 부담이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등의 비
중이 높은데 이는 어느 정도 정책실패에 기인하기에 실질적 국민부담은 더 높다고 볼 수 없
어 단순한 비교법적인 검토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준이 되지 않고 
있기에 이도 누리과정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사업,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노령연금 등 대규모 
복지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이 강제되어 있는 구조여서 문제 따라서 세입 확충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감안하는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복지재원마련 정책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져 국가부채의 
대폭증가로 인하여 또 다른 국가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정비가  
시급하다.  

4. 복지정책의 방향검토

(1) 헌법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선별적 복지와 증세논의

  본인은 무상보육을 주장하면서 그 배분은 획일적 절대적 평등에 기초한 무상복지가 아닌 
소득과 여러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 즉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적 지급을 주장하였
으나 정치권의 합의를 거치면서 소득과 기타 여건을 무시한 오직 연령을 기초로 한 획일적 
무차별적 복지로 변질되어 오늘날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소득 등
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 선별적 복지체제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하여는 탈세 조사
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고 사실상 이는 역대 노무현 정권부터 추진되
어서 세무공무원수의 증대나 탈세보상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정책이라는 점
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자 이제는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증세정책을 
본 저자는 현 정권 초기부터 여러 정책세미나에서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이제는 이러한 현실
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이러한 논의를 통한 정치권에서 주장한 무차별적인 무상복지는 선별적으로 무상복지를 
소득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과 소득이나 간접세의 증세를 통하여 그 증세분의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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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에서 모든 국민이 전액복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서는 소득세
와 대기업의 법인세, 재산세 등에 우선적으로 증세한 후에 서민들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세로의 이전이 타당해 보인다. 그 이유는 서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복
지정책을 실행하는데 간접세를 먼저 증세하는 경우 소득분배의 역진성으로 인하여 서민복지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2)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우선순위의 점검

1)  재정의회주의적 관점에서의 의회중심적 논의의 필요성

 앞서 본 바대로 재정민주주의는 재정의회주의를 전제로 하기에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중심으로 국  
 민의 부담을 최소하면서 국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지한 논의를 의회를 중심으로 논의  
 할 필요가가 있다.  

2) 선거공약에 대한 재원마련정책에 대한 선관위중심의 철저한 검증의 검토

  중앙선관위가 4년 전 대선선거에서 각 정당이 재원마련대책도 없으면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세연과 기재부의 복지재원의 마련에 대한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정책이 
실현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을 금지시킨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
한 정당한 국민주권의 행사를 도와주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
보다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선거중립의무를 중시하여 금지시킨 것은 헌법
의 최우선 기준인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적인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위헌적인 결정
을 한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선거기간의 제한을 풀고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증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정책공약 중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재원마련과 동시에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소결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복지정책재원마련이 현재의 정부와 재정
학계의 논의의 중심이라면 이제는 과연 그 복지정책이 타당한지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절대적 평등에 기초한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복지 대신에 선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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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즉 상대적 평등이라는 헌법적 기준에 의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무상복지가 개인들마다는 무상일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상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사
회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선별적 무상복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각 정당이 재원마련대책도 없으면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
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한 정당한 국민주권의 행사를 도와주는 정보제공의무가  
선거중립의무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보이기에  가장 최우선의 정책은 선거기간의 제한을 풀고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증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정책공약 중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재원마련과 
동시에 공약을 검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의 정부주장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였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합리적 증세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그 순서
는 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재산세 등에 우선적으로 증세한 후에 서민들의 소비생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세로의 이전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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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 재정 위협요인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1. 현행 법제의 특징 및 문제점
 
 (1) 저출산·고령화 관련법제의 구조

  현행법 체계상 저출산·고령화와 직, 간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규범은 i> 재정관련 규범, ii> 
사회복지 관련 규범, iii> 저출산·고령화와 직접 관련된 규범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에 속하는 법률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으며, ii>의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이 해당
될 수 있다. 한편 iii>의 영역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위시하여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이 포함된다.
                       
                        <표 2> 저출산·고령화 관련 법제의 구분

구분 재정관련 규범 사회복지 관련 규범 저출산·고령화와 
직접 관련된 규범

해당법률
- 국가재정법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복지법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기초연금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등

 이 가운데 특히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연장선상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특화된 규
정을 담고 있으며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규범으로
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특화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두 법률의 제정 및 시행시점도 매우 
유사하다. 관련 법제의 분석상의 특징 및 향후 법제정비의 개선방안도 이런 구도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분석상의 편의와 소결도출의 효율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16) 기초연금은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급여액에서 약 2배(2016년기준 204,010원) 가량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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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계상 특징 

  저출산·고령화가 재정 정책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복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
친 국가 정책적인 중대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 현안을 규율하는 규범체계가 다수 법제
로 산재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는 불가피한 입법적 대응의 결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법률의 
체계가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으며, 통일적 원칙도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향후 정
책추진의 일관성과 조율 면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출
산·고령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 및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현재의 추세로
서는 인구구조와 국가재정의 상황변화에 따라 정책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법제간 부조화 내지는 저출산·고령화/ 재정 정책 간 충돌상황을 조정할 수 있
는 기본법적 기능을 현재로서는 어느 규범을 통해서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테면, 국가재정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및 고
려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반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는 국가재정에 관한 원칙적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 같은 실상
은 일본의 저출산 대책 관련 법제인 소자화대책기본법(小子化對策基本法)이 제2조를 통해 
“소자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 구조의 변화, 재정의 상황, 경제의 성장, 사회의 고도
화 그 밖의 상황에 충분히 배려하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비된다. 현재 개별 실천법률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책임 내지 중앙 및 
지방정부간 재정분담의 실효성 측면에서 법제간의 정합성 및 정책조율을 담보할 수 있는 규
범 및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 

 (3) 재정조정 및 통제의 기준 측면

  앞서 살펴 본 관련 법제의 상당수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선언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신설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부담 및 재원조성방법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한 재정균형의 도모 필요성 및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비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사회보장 관련 법제의 경우 재원의 조성 및 국가의 재정책임에 관한 원칙적 선언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 실현방법이나 준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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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앙 지방정부간 재정분담 측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추가수요에 대응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기초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분담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비교적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새로운 재원의 마련 없이는 이 문제에 
대안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부처간에도 법률의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법률이 주를 이루고 있
으며 재정당국의 개입 여지는 많지 않고, 사실상 국가재정법에 의한 채널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현행 저출산·고령화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구분 해당 법률 특징 및 문제점
국가재정 
관련법제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함

사회보장 
관련법제

사회보장기본법 국가의 재정책임 선언. 그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기준 부
존재

국민연금법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 연금수급권 조정 가능성에 관한 근
거규정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 수급권자의 주관적 사유에 의한 보
험급여 제한

노인복지법 재정책임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둠. 구체적 방법 및 기준
은 부존재

저출산․고령화 
관련법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정 부존재

기초연금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분담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 기준을 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분담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 기준을 정함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재정책임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둠. 구체적 방법 및 기준
은 부존재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재정책임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둠. 구체적 방법 및 기준
은 부존재

 2. 총론적 대응방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재정원칙의 수립

  재정법 및 정책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재정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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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국가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은 전술한 바
와 같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이전은 경제성장중심의 국가운영 기조가 고비용 저효율  
체제 내지 복지국가로의 이행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 결과 세입세출의 구조 및 
비율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고 기존의 세입 및 세출정책에 대한 일대 수정이 요구되고 있
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균형은 국가재
정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도래를 
계기로 이를 규범의 영역에 수용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상위법규(국가
재정 관련 기본법이나 헌법) 차원에서의 원칙의 선언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가재정법에 국가재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성격의 규정을 다수 두
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재량 여지가 비교적 광범위하고 강제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준칙으로서의 성격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국가재정법 제16조는 1호 내지 3호 등에서 예산의 원칙으로서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선언하
고 있으나,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한 
상대적 선언규정으로서 절대적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정부가 재정건전성이
나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재정준칙적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법 제16조 5호에서 성인지 재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예도 있는 만큼, 저출산·고령화
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즉 재정법적 우선순위 내지 비중을 감안하여 저출산·고
령화에 관한 재정지출 내지 통제 원칙 규정을 6호 등에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3. 각론적 대응방안 1: 사회복지재정 관련 법제의 개선 

 (1) 사회보장수급권의 조정에 관한 법리적 고찰

  1)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
 
  현재 진행 중인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획기적인 유인정책이 안착하지 않는 한 
개선여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더욱이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성 연금 및 보험



 

- 23 -

의 지출은 급증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령연급수급자 비중은 2008
년 19.3%에서 2015년 27.7%, 2030년 45.7%, 2050년 63.1%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령연금의 수준이 빈곤선 미만인 노인의 비율이 2070년 까지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연금재정위비 보다 오히려 노인빈곤위기가 노후소득보장체제의 부실을 위협할 우려도 제기된
다. 
  중앙-지방정부간 재정부담의 배분도 문제이다. 고령화로 인해 대상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
라 연금 수령액마저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대상의 
축소론이 대두된 바 있으나, 각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보전적 의미가 크지 않은 반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매우 큰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논의에 대한 저항감은 상당하다. 일단 형성된 연금
수급권을 재조정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의 재원을 '저소득층 집중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믿고 국민이 저축을 그만큼 덜해 결과적으로 복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재정에 장기적으
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금의 수혜대상이나 지급방식의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대로 유
지하되, 연금지급액을 60%에서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는 매년 5%씩 인하여 2028년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조치의 선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점여하에 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및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제도 개혁에는 사회적 저항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연금보험법상의 급여청구권과 기대권이 재산권으
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개혁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
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연
금보험법적 지위 내지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
금수급권에 대한 입법적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연금제도가 재정문제를 가지고 태동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도 그 재정문제를 어느 정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점과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연
금수급권과 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사회적 특징과 제도적 한계17)

17) 이하의 내용은, 최재식,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와 기대권 조정”, 사회법연구 제3호, 한국사회법학회, (2004), 
96~118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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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회보장급여에 있어서 세대 간 형평의 문제
  연금제도는 단순히 경제정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적
인 정책결정은 사회적 힘의 균형(social equilibrium)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구성원 
내부의 합의도출, 즉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조정이 제도발전의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 사회보장급여에 있어서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는 부분은 주로 현행 연금 및 
사회보험 체계가 "보험료와 연금액간의 연계성 단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
대 수급자가 노동력 있는 기간 동안 적립한 연금을 퇴직 후에 받아 가는 구조라면 연금재정
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노동력 있는 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현재의 
구도 속에서는 세대내·세대간 형평 내지 균형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가 제도의 지속적 운용
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등가교환의 원리에 입각한 개인적 형
평성(individual equity)뿐 아니라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에 있어서 향후 중요한 가치로 대두될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체계
  공적연금제도는 대체로 근로세대의 비용부담으로 노령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pay 
as you go system)를 띠고 있다. 이러한 부과방식은 본질적으로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사회
보장제도의 운영에 있어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 아울러 부과방식의 경우에는 미래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를 더 비중을 두는 높
게 되는 이른바 시차선호(time preference)가 작용하여 장래의 재정문제보다는 현재의 수혜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재정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을 감소시키는 것 이를테면 「저부담·고급여 체
제」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인 만
큼 쉽게 단행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18)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곤란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로서 
소위 투표자의 합리적 무관심(voters' rational ignorance)을 들 수 있다. 이는 투표자가 아
무리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위하여 정보수집, 연구조사 등의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정치적 
투표에는 강요된 보편성(compelled universality)이 존재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
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투표를 하기 때문에, 또한 정치적 투표에는 선호

18)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회가 부여되는 3세대가 제도개혁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한다. 상당히 낮은 보험료
를 납부하고 높은 연금급여가 보장되는 평균연령이 65세인 A세대는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기를 바라서 제도개혁을 
반대할 것이다.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이미 상당부분 기득권을 확보한 평균 45세인 B세대도 현 제도를 유지하기
를 바랄 것이다. 다만, 제도성숙기에 연금을 받게 되는 평균 25세인 C세대는 연금재정 문제로 자칫하면 고부담·저
급여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제도개혁에 찬성할 것이다. 결국 3세대의 투표결과는A, B세대가 반대하고 C
세대만이 찬성할 것이므로 제도개혁은 실패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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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를 전혀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조사 노력이 전체의 투표결과에 미칠 
수 있는 여지는 대단히 미미하게 된다. 소위 투표자의 합리적 무관심이라 불리는 현상이
다.19)

 대의정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투표자의 합리적 무관심 때문에 이익은 드러나
고(apparent benefit) 비용은 감추어지는(hidden cost) 정책이 보다 많이 채택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초장기성 보험으로서 제도초기에는 연금수급자가 적고 연금산정 기초가 되는 
제도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지출이 적지만, 성숙기에 들어서면 연금수급자가 누적되고 제도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도성숙기 이전에
는 당장 재정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혜택이 늘어나는 연금급여
를 인상하는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20)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결
국 후세대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워주고 있다.

  ③ 집단행동의 딜레마 및 정보의 비대칭성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란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 혹은 잠재적 
집단(latent group)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결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21)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집단에 항상 따라다니는 무임승차
(free-ride) 성향으로 잠재적 경제사회 집단이 스스로 힘을 뭉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된다. 무임승차는 공공재(public goods)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 
국민들은 개개인으로서는 물론이고 집단형성을 통해서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 현상이 야기되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연금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연금수급자들은 일반국민에 비하여 훨
씬 소규모의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이 적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
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은 연금재정을 어
렵게 만들거나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란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의 일부가 거
래의 한쪽 당사자에게는 알려져 있으나 다른 당사자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즉 연금수급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국민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정책결정을 방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은 

19)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4), 705면. 
20) 실제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적절한 비용징수보다는 급여수혜

의 확대에 치중하는 정책결정을 해왔으며, 이러한 정책 때문에 제도성숙과 함께 재정적 긴장이 고조된다고 지적된
다. 최재식,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와 기대권 조정”, 사회법연구 제3호, 한국사회법학회, (2004), 96~118.

21) 최병선, 「정부규제론」, 박영사 2003,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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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로 막아 연금재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초연금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사회보험의 경우 제도의 성격상 재정안정적인 측면보다
는 급여 보장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제도 초창기부터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약속하게 
되고 그 결과 제도성숙기에 가서는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금수급권의 조정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3) 사회보험수급권의 성격 및 조정의 가능성

   1)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성격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수급권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노력에 
의해 구체화되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가입 여부에 대
한 선택권이 없고 보험료의 강제징수와 보험사고에 대한 획일적인 급여를 특징으로 한다. 아
울러 사회보험수급권은 공법적인 권리의 일종으로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등 여러 가지 제
한이 따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법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수급권은 민법상의 채권채무 관
계에 해당하는 사법상의 관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 그 내용은 절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헌법적 허용한도 내에서 입법자가 당시
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필요에 의하여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입법자가 공적연금수급권
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혹은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형성할 수는 없으며,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등의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조정

  사회보장수급권이 일종의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입법사항이며, 입
법자에게는 연금청구권에 대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종류와 보장내
용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며,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재원조달 곤란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비용증가 등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증대하는 국면에서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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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보험료의 인상 혹은 보장내용의 축소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존에 보장
된 연금수급권의 불변성만을 강조할 경우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부실과 중단을 유발할 수 있
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제로 볼 수
도 있다. 
 다만, 수급권의 조정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공적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재산권적인 지위를 인정할 경우 그 조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한 침해될 수 없게 된다. 공적연금수급권의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신뢰보
호는 재산권 보장보다는 보호정도의 면에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4) 연금수급권 조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1) 사안의 개요

  2000년 공무원연금법 등 3대 공적연금제도가 개혁되면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퇴직연금의 연금급여액산정기초, 연금액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제한, 연금지급정지 
등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퇴직·현직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는 2003년 9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일부기각·일부각하 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2) 대상결정이 공무원연금에 관한 것이
어서 저출산 고령화와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수급권의 조정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 결정례라 할 수 있다. 

  ① 2001헌마93 
  청구인은 2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99년에 퇴직한 자로서 공무원보수변동률
에 따라 연금이 조정되도록 되어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매월 받아왔다. 
그런데 2000. 12. 30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연금을 조정토록 하고, 동법 부칙 제9조는 기존의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개정조항에 의
하여 조정토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재정된 연금조정제도를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퇴
직한 연금수급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01.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② 2001헌마138 

22) 헌법재판소 2001헌마93, 2001헌마138, 2001헌마14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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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들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12. 30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전에 
퇴직한 사람들로서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그런데 2000. 12. 30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은 공무원 보수변동률에 따라 연금이 조정되도록 하던 것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연금을 조정토록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③ 2001헌마143 
  청구인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퇴직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퇴직교
원들로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급여대상자이거나 퇴직 후 일정한 급여
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2000. 12. 30 법률 제6328호와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어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확대하고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하며 연금급여에 소비자물가연동제 도입, 급
여액산정의 기초를 변경하자 청구인들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① 퇴직 후 소득을 심사하여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조항의 위헌여부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제도의 전제가 되는 소득심사제도는 위 
법률조항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한계를 확정할 수 없고, 위 법률조항 후문에서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소득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얼마 이상의 소득을 얻는 자를 지급대상으
로 할 것인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정지할 것인지 등에 관한 대
통령령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확정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규정
한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에 의하
여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에 대한 직접·현재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연금급여액 산정기초를 변경하는 조항의 위헌여부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의 법률규정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고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액의 산정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최종 3년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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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위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형성 중에 있는 권리로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칙
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될 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
권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다음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에 대하여 알아본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
적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금급여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인 고려, 국
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
정할 수 있고, 연금급여의 후불임금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그 퇴직연금급여는 최종보수월액
을 기초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무원으로 재직한 전 기간 평균보수월액으로 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종전의 '최종보수월액'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개정한 위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위 급여액산정 기초규정은 기존의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연금재정이 파탄
에 이르러 그 제도 자체를 유지·존속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직면하여 국회가 공무원·정부·연
금수급자 3자의 책임분담을 통하여 부담률을 높이고 지급수준을 낮추어 40년간 누적되어 온 
연금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일련의 연금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개
정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실로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
고. 그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연급급여액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연금액 조정규정 및 그 경과조치규정의 위헌여부 
-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 조정 자체의 위헌여부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그 급여의 구체적
인 내용은 국가의 재정능력 및 기금의 재정상태, 국민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
지 사회적·경제적 여건이나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폭넓은 형성재량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
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 조정규정은 연금재정 악화로 연금제도 자체의 유지·존속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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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되어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연금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한편 연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연금의 실질적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어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자의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것으로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다. 아울러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각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2% 이상
인 경우 3년마다 각 연도별 차이가 2% 이상 나지 않도록 재조정하여 보전해 주는 보완장치
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급여 조정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위 연금액 조정규정이 현직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 및 생계비 보장의 측면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사기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인상률
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폐질·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
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와는 전혀 
다른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항 및 개정 사학연금법 부칙 제2항에서 위 규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 사이 연금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때에
는 별도 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규정
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연금수급자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기존의 연금수급자들에 대하여도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이 소급입
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연금액 조정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신설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를 그 시행일인 
2001. 1. 1부터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연금수급자들이 연금액을 2000. 12. 31 현재의 금액
을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으로서 법 개정 이후의 법률관계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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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어느 정도 재산권의 성질도 갖고 있으나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그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
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의 
변화에 맞추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과조치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다만 그 내용의 변경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 위 경과조치 규정의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위 경과규정에 의하여 물가연동제의 방식에 의한 연금액의 조정을 기존의 연급수급자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연금제도의 유
지·존속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그와 같은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세대의 부담정도, 사회정책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제도
는 공무원 신분보장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신뢰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
는 데에 있는 것이지,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연금수급자는 단순히 기존의 기준에 의한 연금지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소극적인 연금수급을 하였을 뿐이지, 그 신뢰에 기한 어떤 적극적 투자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존제도의 지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또는 투자행위)는 연금수급권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변경의 유보 하에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신뢰가치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그와 아울
러 개정법은 각 연도 보수변동률과 물가변동률이 2%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년마다 그 이
상 차이가 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여 기존제도에 대한 신뢰에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호해야 할 연금수급자의 신뢰가치는 크지 않고, 신뢰의 손상 또한 연금액의 상
대적인 감소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반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
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
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규정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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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2. 29 연금법이 개정되어 1996. 1. 1 임용된 공무원부터 60세의 연금지급개시 연
령제를 부활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향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연령을 높일 가능성을 전
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적점을 고려할 때, 보호하여야할 신뢰의 가치가 크
게 손상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연금재정 악화로 인한 연금재정 안정의 도모와 연금제도의 
연령원리에 충실한 운용을 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므로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이 형량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연금
지급개시연령 제한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2000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전 현직 공무원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공무원연금수급권의 내용은 절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필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러나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형성할 수는 없고,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법적
인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결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결국, 이 결정은 이미 보장된 공적연금수급권의 불변성만을 강조하면 공적연금제도 자체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결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소급입법금지 원칙에의 저촉가능성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기존의 연금수급자들에 대하여도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 규정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
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급
여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급여의 산정기초 등을 조정하는 개정은 부진정소급입
법에 해당되고, 법 개정 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소급해서 조정하지 아니하고 개
정시점 이후에 지급될 연금액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어서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국, 제도개혁 시점 이후에 결정되거나 지급
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
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의 저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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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
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하
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연금급여액 
산정기초를 변경하는 조항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될 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한편, 동 조항이 
연금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일련의 연금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개
정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실로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
고. 그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연급급여액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보호해야 할 연금수급자의 신뢰가치 또는 신뢰의 손상정도에 비하여 
공무원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연금재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려는 
공익이 더 중요한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23)

  ③ 평등의 원칙에의 저촉가능성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 조정규정이 현직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이 결정은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즉 보수인상률이 높은 반면
에 물가인상률은 낮아서 연금수급자가 현직공무원에 비해 불리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는 주장에 대해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 및 생계비 보장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기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
정되고,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폐질·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수와는 전혀 다른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연금
수급자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의 원칙은 실제
의 연금개혁에 있어 중요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비례의 원칙 저촉가능성
  비례의 원칙이란 개인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 상당한 

23) 다만, 이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소수반대의견이 있었다. 즉 물가연동제를 적용함에 있
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보수인상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에 대하여 형성된 신뢰는 장기적이고 지
속적이어서, 그와 같은 신뢰가 바뀔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신뢰는 견고하다고 볼 수 있
고, 그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는 연금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01헌마93·138·143) 보도자
료 중 재판관 한대현, 주선희, 김영일의 반대의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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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연금수급권의 침해에 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는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급여 조정과 관련해서 연금수
급권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비례의 원칙도 사회보장수급
권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24)

 4. 각론적 대응방안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저출산·고령화관련 재정부담의 조율

  (1) 개관

  현행법체계상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수도권 내지 지방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재정상
태가 극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재원의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복지정책적 성격을 가진 관련정책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집행되는 구조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부담의 조율은 정책의 효과
와 성패에 관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나 보조금, 교부세를 위시하여 새로운 
재원의 조성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분담의 법적구조

  1)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고령화에 대비한 중앙 및 지방정부간 재정분담구조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25)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
상신청 등)는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
을 신청하여야 하는 한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 사업에 소요

24) 최재식, 앞의 논문, 116면.
25) 행정자치부령 제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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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에서는 「지
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기준부담)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
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
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
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의 필요재원 조성을 위한 제도 

  1) 국고보조금을 통한 재정지원

  국고보조금제도는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제도이다. 즉 노인복지 관련 국
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사업의 실시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관련법, 사회복지관련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상보조와 자
본보조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여기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고보조사업 중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부담비율을 살펴보면, 경상보조는 사업성격에 따라 30%~100%에 이르고, 자본
보조는 50%~67%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26)

 보조금 행정의 과정(활동)을 보다 결과지향적인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분권화된 행정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략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재량확대, 구체적 성과의 구체적 책임 
및 정부 간 성과계약방식의 적용 등을 통해 분권적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결과 지향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 즉, 중앙담당 사업에 대한 재원은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26)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결정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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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조달하되, 가능한 영세보조금은 통합하여 중앙정부의 성과평가가 용이하도록 한다. 

 2) 지방채 발행을 통한 필요재원 조성의 가능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지역복지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적 여
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국고보조사업과 동일 유사한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들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에 비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재원을 토대로 사업이 수행되기
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채를 
통해 조성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으로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지방재정법 제11조) 단,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
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발행요건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에 더하여 시행령 제9조에서는 몇 가지 항목을 추가
하여 지방채발행 경우를 확대하고 있다. 즉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그리고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행령 제1항 제6호 즉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업으로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업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현행법 및 시행령의 해석상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원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제11조의 취지와 열거
된 사유, 그리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을 감안할 때, 발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는 일반적인 지방채발행 사유보다 엄격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만큼, 지방채의 발행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필요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법리적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중앙정부가 교부세나 보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원이 집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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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지원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1)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의 분담원칙과 기준 정립

  고령사회정책에 의거하여 정부 간 고령화 기능 조정(지방이양 및 조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복지비(예산, 기금 등) 간 
역할의 재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의 원칙은 당해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
로,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분담의 원칙과 기준은 정부 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능배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관해서는 효율성의 정도, 공공재로서의 성
격,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범위, 주민선택의 통일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에 있어서 지역별 차별화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은 기능은 중앙정부가 맡
도록 하고, 지역별 차별화에 적합하지 않은 기능은 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의 개편
이 필요하다. 

 2) 복지교부세의 도입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될 때에는 중·대 사무를 중심으로 이양하
되 실제로 이양된 사무들이 자치단체에서 완결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요소 재원도 포괄적으로 이양되어 지방세나 지방교부세와 같이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일반재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포괄이양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회
복지사업 즉,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 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부담 성격을 띠는 만큼 지
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계획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서는 현재 사업단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을 정비하면서 부문별로 
포괄지원하거나 별도의 포괄보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부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복지교부금(포괄보조금)의 분야별로 이들 사업
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의 차별화(기능과 특성)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이 경우 폐지 또는 금지의 사업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일 프로그램내의 보조
사업간 할당된 재원을 전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재정 운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도 말 과다집행에 따른 재정낭비나 집행 잔액의 반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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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정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에 대한 전액 국고귀속 보
다는 연도 말 불지출액의 상당부문, 또는 최소한 사업집행에서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만큼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보유분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지난 2015년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만큼27), 추후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가 발생
할 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관련법제 개선에 앞서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 재배분 및 기존의 재정조정제도와의 
정합성을 대원칙으로 하여 교부세의 운용의 효율화와 투명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세입의 확대 방안

  아울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세의 일부를 이양 받
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조세수입의 절대다수가 국가에 집
중되어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7월 당시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가 공표한 
‘지방재정건전화 강화방안’에 따라 향후 지방세원확충 및 과세기반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배분되
도록 하고 지역 간 수평적 재정조정과 자치권 제고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배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2016년 현
재 11%인 지방소비세율과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
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7)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
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되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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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설계방안: 
재정건전화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1. 서론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의 확대와 국가부채의 증가라는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페이고준칙(PAYGO) 등 재정준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9대 국회에는 
다수의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기도 하는 등 정치권에서 재정준칙을 국회의 
예산 및 입법심사과정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재정준칙제도의 이론적 특성 탐구와 제도 설계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부도 페
이고준칙을 예산편성과정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재정건전화법안을 통하여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화법안을 201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
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이 수립된다. 적자전환 및 
적립금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평가
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재정건전화법이 포함하
고 있는 페이고제도와 채무제한이 우리나라의 현실의 적절한 것인가의 점이다. 이는 페이고
제도의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것이 우리
나라의 재정 및 정치적 현실에 적용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며 이것이 필요할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는 재정준칙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할 때 어떤 형태의 재정준칙체계
가 적절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들은 재정준칙의 분석단위
를 하나의 재정준칙제도로 설정하고 이의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재정
의사결정에 제도화되고 있는 다수의 재정준칙의 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한계가 있다. 또
한 구체적인 제도의 특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부족하여 현실 제도 하에서 예산과정과 연관되
어 기능하고 관련 의사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제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재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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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제도가 어떤 정치적 및 관리적 기능을 하게 될 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가 부족하였다. 
먼저 재정건전화법이 포함하고 있는 페이고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우리나라의 제

도적 환경에 맞는 재정준칙체계는 어떤 유형의 재정준칙의 조합이 되어야 할지, 제도 내의 
행위자와 제도의 환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제도적 조합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 검토
한다. 아울러 제도의 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매커니즘이 보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재정준칙과 관련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입법안들을 간략히 검토
한 후 재정준칙체계의 제도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후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하여 재정준칙
체계를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재정준칙 입법안

과거 19대 국회에 총량재정규율을 달성하기 위한 다수의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이만우 의원이 2012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2337)과 국가재정법 개정
안(의안번호 2336)은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의무지출 증가 또는 재정수입 감소를 수
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미국 연방의회의 페이고제도과 유사하다.28)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8160)은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법안
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 자료도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여, 해당 상임위는 법안 심사 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되 재원 확보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만우안이 개별 법안이 페이고준칙의 단위인데 비해 상임위가 단위이며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들 전체가 페이고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차이도 있다.29) 

김무성의원안(의안번호 7248)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전년도
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초과하면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채무제한준칙을 

28) 두 법률안은 새로운 의무 지출부담이나 재정감소법안에 대하여 재정적 변화를 추계하여 새로운 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을 비용추계하고 이를 상쇄하는 법률안을 동시에 제안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 연방의회에서 입
법안 제출을 자유로우나 예산부담의 총량을 예산위원회에서 조정하는 페이고법안의 준칙에 비하여 강한 제약이다. 
반면 상하원의 페이고규칙은 개별법안의 신설에 따라 의무지출의 증가시 의안심의 진행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만우안은 이와 동일한 내용이며 매연방의 의회규칙을 법제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9) 예를 들어 이만우 법안에서는 한 법안은 이를 상쇄하는 법안이 동시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 상임위에 제출할 수 없으나, 이노근안에서는 한 법안이 의무지출의 증가를 가져와도 상임위에 제출된 다른 법
안이 의무지출을 줄이는 내용이 있게 되면 페이고준칙이 준수될 수 있으므로 일단은 법안 제출이 허용된다. 이후 
상임위가 제출된 전체 법안의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여 추가 의무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면 상임위에서 법안
들간의 조정을 통하여 법률안 중 선택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노근안이 보다 많은 의무지출법안
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신축적인 페이고준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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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다.30)31) 김춘진의원안(의안번호 6658)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채무의 한도액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의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제한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국가채무기준을 설정으로서 국가
채무의 계산방식을 대통령에 위임하여 행정부의 회피가능성이 있는 점, 적정 국가채무제한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을 이론적 근거 없이 현행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에 
넘기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추경호의원은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을 발의,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안
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32) 이는 
이노근안에 수입지출균형원칙을 추가한 법안으로 이해된다. 

또한 행정부는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하여 재정개혁과 재정준칙
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페이고준칙, 채무준칙과 스웨덴의 
재정개혁이 모범사례로 제시되고33), 페이고제도와 스웨덴의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언급되었다.34) 다만 최근 정부는 재정준칙의 구체화된 내용으로 채무제한과 수지준칙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35)

 

30) 김무성안은 각 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균형재정원칙을 제안했는데 
‘원칙적’이라는 의미와 강행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준칙 수준의 규범성을 갖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1) 여기서 기준이 되는 채무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지자체·비영리공공기관·공기업)의 
채무규모를 산출해 공표하고, 산정기준은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32) 2016. 7.11에 법안관련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개요가 소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안은 탑
재되지 않았다. 

33)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4.22
34) 우리나라에서 페이고준칙은 의무지출을 규율하는 의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규정을 의미하는 경우와 모든 형태의 지

출에 대하여 새로운 지출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보도 자료의 페
이고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전자의 의미로 국회의 의사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후자의 의미로 수입지출
균형원칙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5.26.). 

35) 기재부 재정건전성 관리과의 관계자와 인터뷰에 의하면 정부는 보도 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최종적인 정부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제19차 재정전략협
의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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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정준칙 관련 법안 및 주요 내용

법률안 재정준칙
유형 대표 발의자 주요 내용

국회법 개정안 페이고제도 이만우 의원 국회에서 재정 수반하는 법안 발의 시 
국회재원조달방안을 담은 법안을 함께 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페이고제도 이만우 의원 정부가 재정 수반하는 법안 제출 시 재원조달방안 

담은 법안 동시 제출
국회법 개정안 페이고제도 이노근 의원 국회 재정 수반 입법에 재원조달 방안 첨부, 

상임위가 수입지출균형여부 검토
국회법 개정안 페이고제도 추경호 의원 국회 재정 수반 입법에 재원조달 방안 첨부

상임위가 수입지출균형여부 검토

재정건전화법안 채무제한
적자준칙 정부

국가채무 한도액 법제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채무제한 김무성 의원 국가채무 비율 전년보다 낮게 유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채무제한 김춘진 의원 국가채무 한도액 대통령령으로 지정

3. 재정준칙의 도입

 (1) 개관

  재정준칙(fiscal rule)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36) 일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수단으로 일컬어지는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운용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대체로 세입 등 재정수입의 유지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지속
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관계 당국 간의 지출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개별법령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둘러
싼 복지 및 재정당국 간 정책조율의 난관이 예상되는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다. 이 점에서 재
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관련 당국 간의 정책조율

36) 박형수․ 류덕현,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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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저출
산·고령화에 대응한 관련법제 정비작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서 그간 학계 및 정책실무차원에서 줄곧 제기되어 왔
던 재정준칙의 도입론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재정법적 해결의 일환 내지 연장선상에서 타
당성을 재검토하고 타당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법할 것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 및 복지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해 미국의 “PAY-AS-YOU-GO (PAYGO)” 준칙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2014
년 3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라는 제하에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그 조치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
상되는 비용을 추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37) 
  그간 재정준칙은 유럽연합 회원국을 위시하여 주요국가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상한선 통제규정을 재정법제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기에 있어서 재정운용의 지나친 경직성이 효율적 재정집행 및 장기적 대안마련을 어
렵게 한다는 점 등을 우려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입법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왔다. 
특히 재정준칙의 근저에는 재정지출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요 보다 건전성을 우선하여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입법적 의지가 깔려 있다. 이 점에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자칫 저출산·고령화 관련 복지정책을 위축시키거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응 차원에서 검토할 재정준칙
의 도입론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의 요청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최
소한의 복지수요를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점에서 재정준칙에 관
한 기존논의와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7)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
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③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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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주요국가의 재정준칙 도입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의 관련법제 가운데 
특히 저출산·고령화 법제에의 도입 타당성 및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주요국의 재정준칙 도입 및 운용현황

   1)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상 재정준칙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 재정건전화 책임에 관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GDP 대비 재정적자 3%, 부채비율 60% 기준을 준수하여 과도한 재정적자를 막아야 할 의무
를 부담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재정준칙은 단일통화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인 동시에 
EMU 회원국이라면 준수하도록 요구받는 의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자는 GDP 대
비 3% 미만이거나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하며 3% 기준치에 근접해야 하고, 일반
정부부문 통합수지에서 연말 명목적 총부채로 정의되는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미만이
거나 뚜렷하게 기준치를 향해 감소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회원국으로 하여금 중기재정 목표를 균형재정이나 흑자재정에 두도록 하였으며, 회
원국 간의 경제정책 조정절차와 재정건전화 재정정책을 강제하기 위해 회원국에 압력을 행사
하는 것부터 최종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몇 단계의 조치를 취하여 과도한 재정적자를 방지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적자가 과도할 때 적용하는 절차인 과다재정적자 처리절차
(Excessive Deficit Procedures, 이하 EDP)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예방조치(the preventive 
arm) 및 교정조치(the corrective arm)를 취하게 된다. 단,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
인이나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재정적자의 기준치 위반에 대해
서는 제재조항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예외적 상황이 아닌 경우로서 과도한 적
자상태에 있는 국가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자라고 판단된 다음 해38)에 적자를 완전
한 수준으로 시정해야 한다. 과도한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 취할 제재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
여,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계정에의 적립액과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되는 시기도 구
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제재가 적용되는 첫 해에 비이자계정에 적립하는 액수는 
GDP의 0.2%에 해당하는 고정분과 실제 적자와 GDP 대비 3% 재정적자 간 차이의 1/10에 
해당하는 변동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벌금의 한도는 양자의 합이 GDP 대비 0.5%로 한다. 다

38) 과도한 재정적자가 발생한 후 2년, 그것이 규명된 지 1년 이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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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해에는, 재정적자가 과도하다는 결정이 폐기될 때까지 변동분만 적용되며, 2년 후에도 과
도한 적자가 지속 될 시에는 비이자계정의 적립금이 몰수되어 벌금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과
도한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자가 과도하다고 결정된 해
에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구속력 있는 집행체제 즉 제재조치(sanctions)는 현실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며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회원국에 대해서 실제로 제재를 금전적 제재를 가한 사례는 없으
며, 대개는 준칙위반 사실을 공표와 같은 신용적 제재(reputational sanctions)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 영국의 재정안정화준칙39)

  영국에서 재정준칙은 재정안정화준칙(Code for Fiscal Stability)으로 불린다. 이 준칙의 
법적 근거는 ‘1998년 재정법’(Finance Act of 1998) 제155조라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이 자동안정화 장치와 재량적 정책을 통해 통화정책을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는 재
정건전화와 세대내·세대 간 조세의 공평부담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세대 
간 공평을 재정정책 운용의 주된 이념의 하나로 설정하였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세대 간 인
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조세 및 연금 부담의 불균형 문제를 정책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
표로 흡수하였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
다. 아울러 지속 불가능한 국가채무의 증가를 사전에 억제토록 하고 자본지출에 대한 편향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도 가지고 있다. 
 영국의 재정안정화준칙은 ‘5대 원칙-2대 재정준칙-보고와 감사의 의무화’라는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5대 원칙이란 ① 투명성(transparency)40) ② 안정성(stability)41) ③ 
책임성(responsibility, 재정운영에서의 책임성) ④ 공정성(fairness)42) ⑤ 효율성(efficienc
y)43) 등을 의미하며, 2대  재정준칙은 ① the Golden rule(정부는 공공투자를 위해서만 차
입 가능) ② the Sustainable Investment rule(GDP 대비 순국가채무의 비율을 경기변동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Golden Rule과 Sustainable Investment Rule은 영국정부가 1997년 7월 
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FSBR)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서, Golden Rule은 

39) 영국의 재정준칙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박형수 · 최준옥 · 김진,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 2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4)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40) 재정정책의 목표 설정과 실행 및 정부회계의 발표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41) 재정정책의 결정 과정과 재정정책의 경제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의미한다.
42) 상이한 세대 간 공평한 처우를 포함한 공정성을 의미한다.
43) 재정정책의 입안과 실행 및 공적부문 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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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투자를 위해서만 차압을 할 수 있으며 경상지출을 위해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
는 원칙 즉, 경상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준칙44)이고, Sustainable 
Investment Rule은 정부는 순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한 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순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40%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45)로 하고 있다. 2대 재정준칙에서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데, 경상지출이 아닌 공공투자를 위해서만 차입이 가능하도록 Golden rule이 만들어졌다. 
경상지출의 재원은 세입이며 평균적 경기상황에서 경기안정화장치에 의한 공공부문 경상수지
는 균형이거나 흑자를 유지해야 하는 반면, 자본지출은 차입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고 자본지
출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준칙은 경상지출에 의한 이익은 동 
시대의 납세자들이 누리는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세로 부담하도록 하는데, 공공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미래의 납세자들이 누리고 또 국가부채와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부
분은 미래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부문이므로 차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Golden Rule에 의한 공공투자 재원의 조달은 Sustainable 
Investment Rule에 의해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국가부채가 안정되고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규모를 제약받게 된다. 
  한편, 재정안전화준칙에 있어서 ‘보고와 감사의 의무화’는 사전예산서(Pre-Budget 
Report), 재무제표 및 예산서(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경제·재정전략보
고서(Economic and Fiscal Strategy Report), 부채관리보고서(Debt Management 
Report) 등 각종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모든 보고서는 최고 수준(best practice)의 회
계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하원의 재정위원회에서 참조하고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고,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에서는 재정전망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전제와 
규정의 변경을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원칙에 입각한 재정 및 국가채무 관리 목표 및 재정운영에 관하여 정부는 재정정책
의 목표 및 집행원칙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동 목표는 집행준칙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기존 목표 및 집행원칙에서 이탈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그 이유·기
한·일시적으로 변경된 목표 및 집행준칙을 밝혀야 하며, 국가채무 관리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위험을 감안하고 통화정책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정부차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집행지침도 제시하였다. 재정회계에 관해서도 정부는 공공부문 전체를 

44) over the economic cycle, the Government will borrow only to invest and not to fund current 
spending

45) public sector net debt as a proportion of GDP will be held over the economic cycle at a stable and 
prudent level. Other things being equal, net debt will be maintained below 40 percent of GDP over the 
economic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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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재정통계를 작성해야 하며 회계방식은 통합재정기준(consolidated basis)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재정회계 방식은 일반적인 회계 관행(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을 따르되 공공부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할 수 있다는 집행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재정운용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국정부는 DEL 및 AME와 같은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였다. DEL(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이란 
2년마다 부여되는 향후 3년간의 부처별 지출한도로서 법정지출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을 의
미하는데, 각 부처들이 사용하지 않은 DEL 배정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여유재원(DEL reserve)을 포함한 지출한도는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설정당시 전망치에
서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AME(Annually Managed Expenditure)
는 재원규모가 크고 경제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아동수당 · 기초국가연금 · 이
자와 같은 법정지출로서, 향후 2년 동안의 지출계획을 Budget과 Pre-Budget의 일부분에 포
함하여 매년 2회 검토토록 하는 한편, 거시경제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흡수하기 위
한 예비비(AME margin)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2010년에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10)을 개정하여, 재정
건전성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르면 재무부(Treasury)는 일
차적인 의무로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의 백분율로서 표기되는 공공부문의 순 채무액이 직전 회계연도의 순 채무액의 미
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2016년(2016년 3월 31일이 중간점이 됨) 회계연도의 말일
에 국내총생산의 백분율로서 표기되는 공공부문의 순 채무액이, 직전년도(2015년 3월 31일
이 중간점이 됨)의 국내총생산의 백분율로서 표기되는 공공부문의 순 채무액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 의무로서 재무부는 2011년으로부터 
2016년까지의 회계연도의 어느 한 해 혹은 그 이상에 대해 재무부의 의무 또는 책무를 추가
적으로 부과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상기 명령에서 특정되어 있는 날 이후
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또는 회계연도들에 재무부의 의무 또는 책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2016
년 3월 16일 이전에 발하여야 하며, 관련일자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혹은 회계연도들에 
재무부의 의무 또는 책무를 부과하는 명령은 각 관련 일자 이전에 발하도록 하였다.46) 

46) 동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차적 의무
(1) 재무부(Treasury)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의 백분율로서 표기되는 

공공부문의 순채무액이 직전 회계연도의 순채무액의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무부는 2014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의 백분율로서 표기되는 공공부문의 순채무액이, 2010년에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순채무액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무부는 - (a) 2016년(2016년 3월 31일이 중간점이 됨) 회계연도의 말일에 국내총생산의 백분율로서 표기되는 공공부문의 순

채무액이, (b) 직전년도(2015년 3월 31일이 중간점이 됨)의 국내총생산의 백분율로서 표기되는 공공부문의 순채무액 미만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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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의 재정안정화준칙의 5대 원칙 가운데 공정성의 원칙은 정부가 현세대의 배분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래시대에의 재정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 운용을 도모하여
야 한다는 점을 내용으로 한다. 이 점에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재정준칙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 그런데 공정성의 원칙이나 이와 관련한 이른바 황금규칙(Golden 
Rule)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고 경상지출의 재원은 세입으로 하되 평균적 경기상
황에서 경기안정화장치에 의한 공공부문 경상수지는 균형이거나 흑자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
는 반면, 자본지출은 차입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고 자본지출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상지출에 의한 이익은 동 시대의 납세자들이 누리는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세로 부담하도록 하는데 비해, 공공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미래의 납세자들이 누리고 
또 국가부채와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래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부문이므로 차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세대 간 재정부담의 ‘공정성 
원칙’을 노령층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조정 등 재정운용의 조정기준으로 보기는 한계가 있
어 보인다. 

  3) 미국47)

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 의무
(1) 재무부는 2011년으로부터 2016년까지의 회계연도의 어느 한 해 혹은 그 이상에 대해 재무부의 의무 또는 책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재무부는 - 
  (a) 상기 명령에서 특정되어 있는 날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또는 회계연도들에 재무부의 의무 또는 책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2016년 3월 16일 이전에 발하여야 하며, 
  (b) 관련일자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혹은 회계연도들에 재무부의 의무 또는 책무를 부과하는 명령은 각 관련 일자 이전에 발

하여야 한다. 
(3) 제(2)항 (b)호의 목적상, 관련 일자는 다음과 같다. 
  (a) 제(2)항 (a)호에 따른 명령에서 특정된 회계연도의 최종일, 또는 복수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회계연도

의 최종일
  (b) 제(2)항 (b)호에 의해 부과되는 명령에서 특정된 회계연도의 최종일, 또는 복수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회계연도의 최종일
(4) 본조에 따른 명령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는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되는 것이어야 한다. 
(5) 본조에 따른 명령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는 -
  (a) 제1조 상의 의무에 유사한 의무, 혹은
  (b) 그 밖에 재무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관련되는 일반적 의무로 할 수 있다. 
(6) 본조에 따른 명령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는 재정안전성규정(code for fiscal stability)에 의해 적용되는 핵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7) 본조에 따른 명령은 하위규범으로 제정된다. 
(8) 본조에 따른 명령은, 하위규범안에 동 명령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하원을 통과하여 승인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에만 제정될 수 있다. 
47) 미국의 재정준칙 등에 대해서는 신영수, 재정건전화를 위한 미국의 관련법제 연구, (2005), 한국법제연구원; 박형

수 · 류덕현,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등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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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에 걸쳐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한 미국은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 적자상
한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미 1985년에 Gramm-Rudman-Hollings 혹은 GRH법48)으로 불리는 
‘균형예산 및 비상적자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BBEDCA, 이하, ‘GRH법’)49)을 제정하여 1986년부터 5년간의 재정적 상한선을 설정하여 최
종적으로 목표연도50)에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운용한 바가 있다. 법에
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예산상의 모든 지출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GRH법에는 재정적자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반 규정들을 두고 있
으며, 특히 예산관련기관이 사전에 적자관리 목표치를 수립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할 의무를 대통령과 의회에 부과한 것이 주목된다.51) 
  동법 제251조에서는 OMB와 CBO의 장이 매 회계연도의 예산적자수치를 측정토록 하는 
한편52), 만일 CBO와 OMB의 예측결과 특정 회계연도의 예산이 재정적자해소 목표치를 달성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 즉, 적자가 목표치를 상회하는 때에는 두 기관의 장은 적자관리 목
표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방예산 각 계정의 지출삭감폭을 결정하게 된다.53) 
이후 OMB와 CBO의 장들은 공동으로 적자예상치 및 예산감축에 관한 보고서를 회계검사원
장(Comptroller General)에게 제출하게 된다.54) 그러면 회계검사원장은 양 기관의 적자예상
치와 감축계획을 평가하여 자체적인 지출감축안을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55) 대통령은 다
시 회계검사원장의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 중 특정적자에 대한의 감축들을 통합하여 삭감명령
(sequestration order)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56) 그런데 대통령과 의회가 적자증가가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삭감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회계검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이 지출의 자동삭감명령(automatic implementation of a deficit reduction)을 내
릴 수 있다.57) 그리하여 회계감사국(GAO)의 추계에 의한 적자 예상치가 재정적자 목표액보

48) Gramm-Rudman-Hollings 법은 법안의 발의자인 Taxas주 상원의원인 Phil Gramm과 New Hampshire주의 
Warren Rudman, South Carolina주의 Ernest F. Hollings의 이름을 딴 별칭이다. 이를 더 줄여서 
Gramm-Rudman 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49) P.L. 99-177.
50) 달성시점은 당초 1991년이었으나, 동법의 개정시에 1993년으로 연기되었다. 
51)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는 1986년부터 매년 360억 달러씩 적자폭을 감소하여 1991년에 적자의 완전히 해소한다

는 계획이었다. 단, 1986년에는 예외적으로 최대적자치를 10억달러 상회하여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매년 설정한 최
대 적자목표치가 1986년의 $171,900,000,000, 1987년의 $144,000,000,000, 1988년의 $108,000,000,000, 1989년
의 $70,000,000,000, 1990년의 $36,000,000,000 그리고 1991년의 $0 이었다. 2 U.S.C.§622 (West Supp. 1988).

52) 2 U.S.C.§901(a)(2)(1988).
53) Bowsher, 106 S. Ct. at 3184.
54) 2 U.S.C.§901(a)(2)(1988).
55) Bowsher, 106 S. Ct. at 3184; 2 U.S.C.§901(b)(1988).
56) 법에 명시적인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원칙적으로 연방예산의 각 항목은 경우에 따라 압수대상이 될 수 있었

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 같은 대통령의 삭감명령을 압수명령이라 부르기도 했다. 
57) 2 U.S.C.§901(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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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0억불 이상 상회할 경우에는  적자추계치와 목표액과의 차이를 방위예산과 非방위예산 
항목에서 절반씩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되었다.58) 
  GRH법에서는 이 같은 자동삭감규정이 기존의 예산절차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 1974년 
CBICA에서 규정한 종래의 예산일정59)을 조정하여 대통령의 예산안제출 및 예산안결의, 조정 
및 세출예산입법 등 전반적인 일정을 보다 신속히 처리되도록 개정하였다.60) 아울러 대통령
에 의한 이른바 삭감 또는 압수명령을 면제받기 위한 상원의 득표수를 과반수기준에서 3/5 
기준으로 변경한 부분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법안발의의 당사자의 하나인 Phil Gramm은 동 법이 연방 재정지출
에 대해 부과된 사실상 최초의 구속력 있는 제한조치라고 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
다. 특히 대통령과 의회다수당에게는 법에 의한 적자삭감이 실패할 때 언제라도 자동삭감이
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예산결정방식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
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직적인 예산통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며 
소득세를 상당정도 인상한 뒤에도 1990년대 후반까지는 균형예산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
다. 게다가 동법에서 자동삭감권한을 감사원장에게 부여한 조항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판
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법은 정비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1987년에 수정된 GRH법에서는 ①각 연도의 재정적자목표액을 인하하고 재정수지
균형연차도 91년에서 93년도로 연장하였고, ② 85년 7월에 위헌판결을 받아서 일률삭감명령
절차의 주체를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에서 양원임시적자삭감합동위
원회로 교체하는 한편 이를 다시 OMB로 교체하였다. 
 하지만, 동 법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전제로 한데다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런데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재정적자의 해소라는 GRH의 당초 
목표에도 불구하고 1985년-90년 사이 자동삭감(sequestration)은 1986년의 117억 달러 삭
감과 1989년 46억 달러 삭감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GRH에도 불구
하고 재정적자는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GRH의 한계는 자동삭감의 대상에서 사회보장적 지출과 이자부담 등을 포함하
는 비재량적 지출을 전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비재량적 지출은 전
체 지출중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재량적 지출비중의 지속적 증가라는 
예산구성의 변화야말로 1980년대 미국 예산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비재

58) 2 U.S.C.§901(a)(3)(B).
59) 2 U.S.C.§631.
60) 1985 Cong. Q. Almamac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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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 지출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자동삭감은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0년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 이하 'BEA')61) 을 제정하여 재정
수지가 아닌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BEA에서는 총지출
을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과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로 구분하여 재량
지출에 대해 미래 5년간의 상한선(caps)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예산통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997년 성립한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62)은 지출감축 규모가 감세규모를 상회하도록 함으로써 적자를 축소시키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자격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의료보조
와 가계보조는 매칭펀드(open-ended matching fund)에서 상한이 있는 블록 보조금으로 
전환되고, 그 규모도 축소되었다. 의료관련 보조지출의 총액에 대해 상한이 설정되었으며, 의
료보조 대상자들에게는 민간의료플랜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가가격보상제도 또한 보
조금지출이 현 생산 또는 가격에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점차 축소시키는 제도로 대체하
였다. 
 한편, 사회보장, 이자지출, 예금보험 등의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증대 또는 세입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이 성립할 경우에는 이를 상쇄하도록 하는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PAYG0(pay-as-you-go)원칙이 도입되었다. PAYGO 원칙은 미국의 1990년 예산집행법에서 
지출상한과 함께 도입되어 1990년대 후반 클린턴 정부가 이 원칙을 강력히 추진해 물가와 
재정안정 속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신경제(new economy)’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2년 9월 한시법 조항이었던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 of 
1997)의 만료로 적용 중단되었다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부활을 추진하여 2010년 2월 
영구법(永久法)으로 부활하였다. 이에 의무지출에 대한 강제삭감절차를 통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법도 병용되었는바, 여기에는 PAYGO법상의 강제삭감제도(Sequestration)와 개
정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상의 강제삭감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PAYGO법상의 강제삭감절차는 의회가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일종의 페
널티로서 그램-루드만-홀링스법(Gramm-Rudman- Hollings Act)이라고 불리는 1985년 예
산균형과 긴급적자통제법(Balance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에 도입된 절차로서 2002년까지 유효한 절차였고 2010년 PAYGO법에 의하여 다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강제삭감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의회가 PAYGO 
준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63) 

61) P.L. 101-508.
62) P.L. 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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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하면 먼저 경직성 지출과 재량적 지출로 분리하고, 재량적 지출을 국방비와 국제관
계비, 그리고 국내 프로그램 지출(환경, 우주, 교통 등 정부의 기본활동과 관련한 지출)로 구
분하여 이 세 가지 지출 각각의 상환기한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경직성 지출(사회보장, 이자
지불, 예금보험비 등 지출)에 대해 도입된 PAYGO방식은 지출이 증대하면 그 만큼 조세수입
이 증대하도록 함으로써 적자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적자산정에 있어 사회보장부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만약 사회보장부문에서 흑자가 시현될 경우 이를 다루기 위해 특별한 
규칙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과 관련해서도 별개의 규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재량
지출의 상한 초과나 PAYGO 원칙의 위배가 발생할 경우 일률적으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삭
감하게 하였다. 그러나 GRH법과는 달리 불리한 경제조건으로 인하여 의무지출이 계획 이상
으로 늘어나거나 세수입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일률삭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 1990)을 통하여 재량지출에 대해 적용되는 지출상
한제한제도, 의무지출을 제한하는 PAYGO 준칙은 2002년 9월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경제사
정의 변화와 다양한 노력으로 재정수지 흑자가 달성되었으며, 페이고원칙 위반에 대하여 일
괄삭감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재정준칙의 규범성이 약화되었고 최종적으로 2002년 9월 
BEA법이 시한종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부시(George W. Bush)행정부의 감세와 국방비지출, 
사회보장비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0
년 2월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는 재량지출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의무지출에만 PAYGO제도를 
적용하는 페이고법안을 제도화하였다. 이상의 법률상 페이고제도의 특징은 지출의 증가와 세
입의 감소의 평가대상이 개별 법안이 아닌, 한 회기 상 전체 의무지출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는 점이다. 조정과정(reconciliation)과정을 통하여 상임위원회 간 타협을 통해 전체 총 의무
지출 증가분이 유지되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예산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실
패하면 대통령에 의한 의무지출에 대한 일괄삭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의회규칙으로서의 페이고원칙(congressional PAYGO)은 의회 내의 의사규칙으로 1993년 
상원에서 예산결의안의 항목으로 먼저 도입되었고 2017년까지 시한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
며 하원에는 2011년 항구적인 규칙으로 도입되었으며 PAYGO제도의 변용인 Cut-And-Go원
칙을 채택하여 신규의무지출의 증가는 세입증가가 아닌 타의무지출의 감액만으로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의회규칙으로서의 페이고제도가 페이고법상의 원칙과 다른 점은 첫째, 지
출의 증가와 세입의 감소의 평가대상이 개별 법안이 되며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세수에 영향
을 주는 법률안은 이에 대한 상쇄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출에 대한 평가는 5
년과 10년까지 시계를 기준으로 총계가 적자를 발생시키는가를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63) 이상경, “미국의 재정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世界憲法硏究 제21권 3호, (2015. 12),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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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재정전망을 위하여 현재 법제도 하에서의 지출추계가 필요하며 이를 기준선전망이라고 
한다. 둘째, 재정적자가 예상될 때 법안에 대한 페이고준칙 적용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 아니고 의원들은 의사진행중지(point of order)을 요구해야만 하며 이에 대해서도 강화된 
요건 하에서 페이고준칙을 회피(waiver)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페이고준칙을 준수하지 못하
면 의 사심사가 중단되는 방식의 통제가 이루어진다. 
  두 제도에 의하여 의안 심사 시 개별 법안의 장기적인 추가비용이 클 경우 의안심사가 의
원의 진행중지요청(point of order)에 의하여 중지되며, 이후 예산위원회에서 회기 중 제안
된 의무지출수반법안에 의해 전체 의무지출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최종적으로 대
통령 및 OMB는 의무지출의 추가 증가 여부를 검토하고 증가가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일률삭감을 명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페이고제도는 보완적으로 의무지출의 증가
를 제어한다.  

예산집행법상 

페이고제도(1990)
페이고법상 

페이고제도(2010)
상원 

PAYGO규칙(1993)
하원 PAYGO규칙(2007)

PAYGO
의 내용

회기 중 법률로 

제안되는 모든 

직접지출과 수입법안의 

순효과가 수입지출균형 

달성64)

좌동 좌동

회기 중 법률로 제안되는 

모든 직접지출과 

수입법안의 순효과를 

타직접지출의 축소를 

통해 수입지출균형 달성

재정추계 

및 관리
OMB, CBO OMB, CBO CBO CBO

재정추계

대상

회기 내 

의무지출수반법안 전체

회기 내 

의무지출수반법안 

전체

개별 

의무지출수반법안 
개별 의무지출수반법안 

시간적 

범위
예산회기 예산회기 5년, 10년 5년, 10년

법적 

근거
예산집행법 PAYGO법 예산결의안 하원의사규칙 

법적 

성격

한시법

(1990-2002)
영구법 의회규칙(1994-2017) 의회규칙(2007-)

불이행시

강제수단

OMB보고에 따른 

대통령의 

일률삭감(sequestration)

OMB보고에 따른 

대통령의 

일률삭감(sequestration)

의사진행중지요구

(point of order)
의사진행중지요구

(point of order)

<표 5> 페이고제도 간 비교

64) 직접지출이 증가되거나 세입이 줄어드는 내용의 법률 입법 시, 이에 대응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예산의 
삭감 또는 이 두 가지 방식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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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웨덴

  스웨덴의 재정준칙은 일년주기의 중앙정부예산에 대한 지출제한, 경기순환(business 
cycle)인 중기범위에서 일반정부예산의 흑자목표, 지방정부의 균형예산으로 구성된다. 스웨덴
은 총지출에 지출제한을 적용하는 동시에 지출의 기능별 분류를 통해 정부조직별 27개 분야
의 구분을 하고 분야별 지출제한의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총지출과 기능별지출제한 
외에 미국 연방정부과 같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이 없다. 재정준칙이 법규정상 대강
만 규정되고 대부분의 내용이 재무부와 의회의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유지되었으나 2010년 
금융위기를 재정준칙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되어 2011년 예산법과 재무부의 공식
문서인 재정정책프레임워크(Swedish Fiscal Policy Framework: SFPF)으로 공식문서로 규
정되었다. 이때 지출제한제도와 흑자목표가 기존의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되었고, 
조세지출 신설을 어렵게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현재 이 문서와 재정위원회가 매년 발간하
는 Fiscal Council Policy Report의 틀이 스웨덴 재정준칙의 기본을 구성하고 있다.
  스웨덴의 재정준칙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재정규율 회피활동의 막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제도화 되어왔다. 먼저 재정준칙의 적용범위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매
우 포괄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지출제한의 적용범위는 27개 분야에서 26번째 분
야인 채무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전 분야와 노령연금분에 해당된다.(Swedish Fiscal 
Policy Framework: 26-7) Heeringa & Lindh(2001: 494)의 추정에 따르면 이는 전체 일
반정부 지출의 약 2/3에 해당되며 공공소비 및 지출의 20%, 이전지출의 50% 정도로 추계
된다. 
 지출제한 예외로서 자산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지출에 의하여야 하나 일부의 경우 채
무발행 후 이를 감가상각하는 예외를 인정하나 이 경우 의회의 개별적인 의결을 거쳐야 한
다.(Brusewitz & Lindh, 2005; 675) 이에 따라 지출제한의 예외는 사실상 거의 없게 되고 
이러한 제도 하에서 행정부는 준칙의 예외를 활용하여 준칙을 회피할 유인이 원천적으로 없
게 된다. 
  둘째, 재정준칙 회피경로로 조세지출의 경우, 스웨덴의 경우 이를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를 통하여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스웨덴의 감사원(Swedish National Audit Office: SNAP 2007; 55-7)은 조세
지출의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낮은 점,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였
다. 이에 2007년부터 조세지출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재정지출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고 2011년 예산법에 조세지출통제를 명문화하여 조세지출예산안을 통해 조세지
출내역을 상세히 공표하고 있다.65)(예산법 10장 4조) 현재 스웨덴의 조세지출예산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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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조세와 150여종에 이르는 조세지출의 현황과 추계액이 제시된
다.66) OECD(2010; 123)의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으로 스웨덴의 조세지출은 지출제한제
도의 취지에 맞는 소수의 조세지출들로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조세지출은 지출프
로그램으로의 변환이 어려고 기존의 지출항목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평가된다.(Brusewitz & 
Lindh 2005; 675) 요컨대 스웨덴을 지출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세지출 프로그램
을 신설할 수 없으며 기존의 조세지출도 투명하게 의회와 국민에게 보고되고 있다. 
  셋째, 재정추계의 편향 가능성의 경우 스웨덴은 이 점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재정준
칙 회피를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67) 먼저 과거 공식 재정추계를 수행하던 
스웨덴 재무부는 Internal Activity Plan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를 기관의 주요한 가
치로 삼고 있으며 공식추계는 세 외부 기관들의 검증을 받았다. 국가채무청(National Debt 
Office)은 중앙정부의 신규발행 국채와 이자비용에 관하여 평가하며, 국가재무관리청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은 세입과 지출에 대한 중기추계를 검증하고, 
전국경제연구협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는 분기별로 중앙정부 및 일반
정부의 차입과 지출에 대한 현황과 추계에 대하여 공표하였으며 세 기관들은 정치적으로 독
립적으로 중립적이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Boije & Fisher 2009; 
Brusewitz & Lindh 2005)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재정추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
어 2007년에는 재정위원회(Fiscal Policy Council)에 의하여 재정추계 기능이 이전되어 추
계의 신뢰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의 경우 공식적으로 춘계재정법과 예산법 제
출 시 두 차례 의회에 재정추계가 보고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내각회의 때도 보고되며 이상
의 재정추계는 지속적으로 재평가된다.68)(Swedish Fiscal Policy Framework: Ch.9 
Sec.3-5) 이렇게 재정추계가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것도 체계적인 오류를 줄여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넷째, 재정준칙 위배에 대한 제재가 약하면 회피행위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스웨덴
의 경우 개별부처 및 행정부의 재정준칙 위배에 대하여 공식적인 제재장치는 없는 점이 특
징이다. 그러나 재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 따른 언론과 시민의 감시가 강하여 현재까지 
개별부처나 재정당국이 재정규율을 위배한 경우는 없으며 재정투명성이 제재 메커니즘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69) 

65) 조세지출의 통제의 문제는 1990년대 재정개혁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재정위원회의 지적으로 제도
화의 필요성이 확산되었고 2011년 예산법 개정 시에 법안에 반영되었다. 

66) 예산법안이 제출될 때 부속문서로 같이 제출된다. 예산법안과 조세지출법안은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finance/central-government-budget에서 
접근할 수 있다. 

67) 유럽연합 국가들의 재정추계의 편향에 관한 문헌검토는 Jonung & Larch(2004) 참조.
68) 재정추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예산법 개정 시 재정추계의 지속적인 재평가 규정이 신설되었다. 
69) 재정준칙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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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들은 최종적 목적인 재정건전성을 과의 개념적 타당성은 재정적자가 연관성이 높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수지흑자 목표가 상위목표이고 지출제한이 하위목표로 이
해할 수 있다. 재정수지흑자 목표; 이해가능성이 높은 지출통제를 재정준칙의 목표치로 활용
하되 보완적으로 재정건전성과 개념적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수지목표도 제시하여 
이중적인 준칙을 운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산의사결정과정의 경우 2단계로 구성되어 먼저 4월 경 춘계재정정책법(Spring Fiscal 
Policy Bill)에서 예산 총량이 결정되고 이를 의회가 심사한 후 재무부와 집행부서 간의 합의
에 의하여 27개 분야의 지출계획이 수립된 후 의회에 제출되어 심사된다. 예산과정은 전반적
으로 행정부 중심으로 재무부의 주도의 의사결정과정이자 의회의 예산위원회 중심의 하향식 
예산심의구조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예산결정과정과 지출제한제도의 세부 구성요소를 살
펴보면 양자가 제도적으로 정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70) 
  첫째, 재정준칙이 예산과정에 맞추어 의사결정단위별로 제도화되어 있다. 예산과정 1단계
에서 예산의 총액이 결정될 때 총량에 관한 제한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후 예산과정 2단계에
서 27개 부문별 예산의 배분과정에 부문별 지출제한이 적용된다.71) 이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재무부의 총량에 관한 의사결정과 부문별 예산에 대한 집행부서 의사결정에 지출제한이 적용
되어 주요 의사결정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예산편성단계의 사전적 통제와 예산집행단계의 사후적 통제 메커니즘이 모두 제도화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총량과 부문별 지출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예산집
행단계에서 결산 시 일정한 예산여유분(budget margin)을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또한 
재정추계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진행에 대하여 분기별 모니터링이 재무부와 내각에 보고된다. 
이를 통하여 집행단계에서의 부서의 의사결정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 
  셋째, 예산과정에서 의사결정단위의 수가 적으며 양자 간의 협상의 성격을 띠며, 재정준칙
에 따라 분명한 권한 배분이 존재하여 재원배분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조정메커니즘이 확립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72) 이로서 각 의사결정단위와 의사결정단계의 선택가능영역이 분명하
고 의사결정자들이 협조적인 갈등해소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집행부서 간 

의 성공조건은 아니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은 공식적인 규범뿐 아니라 의회의 선례와 합의 등을 중심으
로 한 재정준칙이라는 점에서 후자의 사례로 언급된다.(Corbacho & Ter-Minassian, 2013: 41) 

70) 스웨덴의 예산의사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Blondal(2001), 예산법(Central Government Budget Act of 
2014), 재정정책프레임워크(Swedish Fiscal Policy Framework) 참조. 

71) 재무부와 내각회의는 전체 예산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해 부문별 지출제한을 조정할 권
한을 가지며 이를 위하여 부문별 제한의 합과 총지출제한의 차이인 예산 마진(budget margin)을 활용할 수 있다. 
개별 집행부서는 부문별 제한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예산을 재량적으로 배분한다. 

72) 예산의사결정과정은 전체의 관점을 갖는 재정당국과 부문의 관점을 갖는 집행당국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 간의 게임의 구조에 따라 협조적인 게임과 비협조적인 게임으로 달리 구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경
우와 반대의 경우로 양자 간의 권한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조정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
수할 경우 비협조적인 게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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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제한 수준에 대한 이견은 내각 회의에서 수상의 지휘에 따라 비교적 용이하게 조정된다.  
  예산심사단계에서는 부문별 예산이 아닌 전체 예산안이 심사되며 총액과 부문별 지출제한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문별 조정 및 삭감만이 가능하므로 예산정치의 폭과 이
를 통한 갈등의 규모가 작아지게 된다. 시간적으로도 예산과정이 예산법에 규정된 일정에 의
하여 진행되며 예산안 심사의 기한이 존재함에 따라 반대의견을 가진 정당들이 부문별 예산
에 합의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현상을 막는다.

  5) 일본 
 
  일본의 경우 재정건전성 내지 재정수지 균형은 재정준칙을 통한 방식 보다는 매년 1월 공
표되는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 - 개혁과 전망-」을 통해 재정정책의 총량목표와 
중기적인 이행경로를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종의 중기재정계획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우선 부실채권 처리를 시발점으로 하여 금융개혁과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재정개혁을 초점으
로 민간수요 주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일본의 예산안은 구조개혁안인 ‘개혁과 전망’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등 예산안과 구조개혁
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일본 예산안은 매년 12월에 편성되는데 이를 위해 1월에 
‘개혁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6월에 「기본방침-당해 연도」를 제정하며 12월에 이러
한 내용들을 감안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개혁과 전망’은 재정과 거시경제의 
중기 전망 하에 단기와 중기의 재정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정과 사회보장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기본방침’에는 경제 활성화 전략, 세제개혁, 그
리고 세출개혁 등 당해 연도에 가시적으로 수행되는 제반 경제정책들을 담은 세부지침들이 
포함되고 있으며 당해 연도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바뀐다. 
 한편 일본의 경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에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재정구조개혁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의 
붕괴 후 일본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시기에 들어가게 된다.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일본 경제의 정체기 동안 재정상황은 점차 악화되었으며 국채잔고도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경제 불황 속에서도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일시적으로 경제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경제성장률로 증가하였다. 실제 경제성장률은 95년도에는 2.3%에 이르렀고, 1996
년에는 2.9%에 이르는 등 90년도 이래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정세를 바탕으
로 당시 하시모토정권이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만들어진 것이 재정구조개혁법이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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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 법은 1998년 말 효력이 정지되었다. 1997년 동 법을 제정한 이후 아시아 금융위
기가 시작되었고, 일본의 경우도 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게 되
어 1997년 5월을 기점으로 경기가 후퇴국면을 맞게 된다.74)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대
책이 필요하였으나, 재정구조개혁법은 이를 위한 탄력적 조항이 없었다. 이에 1998년에 적자
국채발행액을 매년도 삭감해야 한다는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가능한 탄력조항을 
도입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참의원 선거결과 하시모토 내각이 후퇴하고 그 뒤를 
이은 오부치 내각은 경기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재정구조개혁법의 조문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關する特別措置法(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정지에 관한 법률)75)’을 제정하였다.76) 
 결국 재정구조개혁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효력을 잃었으나, 재정건전화 목표를 입법
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국가
들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헌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다.77)

  6) 호주

  1975~1995년 기간 중 평균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9%에 달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재정악화를 경험한 국가이다. 그 결과 공공부채가 누적되면서 재정당국이 새로운 재정정책체
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1998년의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이 그것이다. 동법에
서는 건전한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정
책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재정상황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는 것이 그것이다. 단기 재정목표는 예산법(budget law)을 준수하여 수립되지만 Budget 
Honesty Act의 원칙과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경기변동 과정에서의 균형재정 원
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Budget Honesty Act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전략 5대 원칙은 ①일반 정부부채가 보
수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금융 리스크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② 
재정정책은 적절한 국민저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경제적 위험과 그 위험이 

73) 杉本和行, “財政と法的規律-財政規律の確保に關する法的枠組みと財政運營”, 「フイナンシャル․レビュー」 平成23年 
第2号(財務省財務總合政策硏究所, 2011), 70頁.

74) 당시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 파탄 등으로 인해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실질경제성장률이 97년에는 0.0%, 98년
에는 1.5%에 불과하였다. 

75) 平成九年十二月五日法律第百九号. 
76) 杉本和行, 前揭論文, 74-75頁.
77)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杉本和行, 73頁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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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의 경기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함. ③ 
지출과 조세정책은 조세부담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함. ④ 조세시스템의 근본 체계는 유지되어야 함. ⑤ 정책결정은 세대 간 관점에서 공평해야 
함 등이다. 
  한편, Budget Honesty Act가 요구하는 보고서로는 재정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
고시키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재정전략방안’(Fiscal Strategy 
Statement), 예산안(Budget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결산서(Final Budget Outcome), 5년마다 인
구변동의 함의를 포함하여 향후 40년에 걸친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세대 간 보
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선거 시기의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되는 
‘선거전 경제재정동향’(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78) 등이 있다. 
 또한 Budget Honesty Act에서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호주정부
는 3년 단위로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Fiscal Strategy Statement에 발표하여야 한다. 

(3) 재정준칙의 도입의 방향

  주요국의 경험에 비추어 재정수지 내지 균형을 위한 준칙이 구체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효과가 병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한 복지예산증대등에 따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자목표치 설
정과 자동삭감과 같은 경직적인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축적인 예산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흑자가 예상되면 먼저 국채상환을 우선하게 하고, 재량적 지출에 대한 상한을 두는 등 
신축적으로 다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직적 지출은 재정수지 중립적인 방향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해 PAYGO 방식을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출이 증대할 경우 
이를 충족하는 재정수입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든가, 한 항목의 지출이 증대할 경우 다른 항
목의 지출을 상응하는 만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잉여금 사용의 우선
순위,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통제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상위법규(국가재정 관련 기본법이나 헌법) 차원에서의 원칙의 선언을 하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성격의 규정을 다수 
두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재량 여지가 비교적 광범위하고 강제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준칙으로서의 성격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헌법과 같은 최상위 법률에 균형

78) 수상이나 반대파 당수는 정부 선거계획의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 60 -

예산의 달성을 규정하는 것은 경기 침체 시 자동적으로 재정적자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됨에
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처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
다. 또한 예산관련 정책적 행위를 법절차로서 판단한다는 것은 예산의 법적 성격이나 개념정
립이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시간적으로도 신속한 판단이 어려운 문제
도 있다. 
 한편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수반되는 분야의 지출삭감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증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요청이 큰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출의 삭감
과 조세부담의 증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재정적자의 원인에 경제적 요인도 없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내부적인 경제사정과 대중
영합적 팽창예산정책이 더 빈번히 행하여져 왔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지하경제
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세수포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규모의 
축소보다는 재정수입의 증대에 초점을 두는 방향의 법제적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미국의 경우도 GRH 제정과 헌법개정시도 등과 같은 절차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적자 감
축한데 대한 의지만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 즉 어떤 지출을 어느 정도로 삭감하느냐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정책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
출을 삭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미국경제 혹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
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국회가 재정지출에 대한 다양한 자발적인 통
제방법을 보유하고 국가채무감축을 결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79)

법률사항으로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지표의 제시는 종래의 재정정책운용기조나 사회적 합의도
출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수지자체의 균형이 아닌 정책 간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준칙 
내지 원칙의 수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복지, 교육, 고용정책에 있어서 재정문
제를 고려하도록 선언하는 한편, 재정정책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재정운용
의 고려사항을 법제화하는 방식의 간접적 접근이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
단된다. 

                           

79) 이상경, “미국의 재정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世界憲法硏究 제21권 3호, (2015. 12),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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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재정 준직 유형별 장단점

장 점 단 점

채무
준칙

- 부채수준 유지와 직접적 연관
-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이 용이

- 명확한 단기 운영지침 미제시
- 경기안정화 기능 부족
- 임시적 대안의 충족이 어려움(순융자/순차입)
- 통제불능요인(임시조치 및 개발)에 의한 채무 심화 우려

재정
수지
준칙

- 명확한 운영지침
- 부채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과 직접적 

연관
- 커뮤니케이션 및 감독 용이

- 경기안정화 기능 미비(경기순행적)
- 기초재정수지는 통제불능 요인(대규모 경기침체)에 의한 

채무 심화 우려

구조적
재정
수지
준칙

- 상대적으로 명확한 운영지침
-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임
- 경기안정화 기능(경기대응적)
- 일회성(on-off)·임시요인 계정의 허용

- 구조적 변화 시 수정 복잡
- 복잡성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및 감독이 어려움
- 일회성(on-off)·임시요인의 임의사용 제한필요 

지출
준칙

- 명확한 운영지침
- 부채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과 직접적 

연관
- 정부규모 조정이 용이
- 상대적으로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 용이

- 세입 측면의 제약이 없어 재정건전성 제고에는 도움이 안됨
- 지출 한도를 맞추려다가 지출 분배에 불필요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수입
준칙

- 정부 규모의 조정이 용이
- 세입정책 및 행정의 개선
- 경기순행적 지출 방지 가능

- 지출 측면의 제약이 없어 재정건전성 제고에는 도움이 안됨
- 경기안정화 기능 미비(경기순행적)

4. 페이고제도의 이론적 분석

(1) 의의

앞서 일반적인 재정준칙 일반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바 이 중에서 미국의 페이고제도는 우
리의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
적인 검토를 좀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로 논의하고자 한다,

(2) 페이고제도의 이론적 분석  

1) 공유자원으로서의 예산의 바람직한 배분 기제

   예산에 대하여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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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과대 사용되어 이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고갈된다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문제가 지적 되어왔다.80) 공유자원에 의해 발
생하는 과다소비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용(appropriation)을 유도하는 제
도적 장치의 수립하는 해결책과 공유자원의 특성인 배제불가능성을 없애서 배제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적재로서 전환하는 해결책이 제안되어왔다.81) 최근에 재정준칙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Jordahl and Liang, 2010; Krogstrup and 
Wyplosz, 2010) 등이 있다. 
 이러한 관점을 의무지출에 적용하면 의무지출로 구분된 예산이라는 공유자원을 조직된 이해
관계자들이 의무지출수반법률을 제정하여 불균등하게 배분하여 규모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크고 구성도 사회적 수요가 아닌 이익집단의 영향력의 차이에 의해 왜곡된 상태라고 
진단된다. 페이고제도는 새로운 의무지출수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무지
출수반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이는 프로그램 간 zero-sum 
game이 되는 것으로 자연스레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의무지출총액의 확대를 막는다. 
이는 페이고제도가 기존의 프로그램에 의한 의무지출에 대하여 기득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권의 인정으로 인한 재산권(property right)의 정의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의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의무지출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요구를 추가
적인 제어 장치 없이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에게 재산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유자원을 사적재로 전환함으로써 정치적 시장에서 교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문제는 재산권이 정의되면서 이의 배분이 기존의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기존 프로그램의 기
득권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페이고제도는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
의 지지층에 비하여 이미 형성된 이해집단에 매우 유리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에 비하여 기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기존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82) 페이고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프로그

80) 예산을 공유자원으로 개념화한 작업은 Weingast et al.(1981)의 초기작업 이래 von Hagen and Harden (1995), 
Hallerberg and von Hagen (1999), Velasco (1999, 2000)에 의하여 확산되었다. 이 논의에 따르면 공유자원을 
소수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과대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유권자들의 몰이해와 무관심에 의하여 환상이 존재할 때 
예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모에 비하여 규모가 큰 예산규모가 발생할 수 있다.(Borcherding, 1977) 선진국들
이 겪고 있는 재정적자의 누적 현상이 공유자원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적자편향(deficit bias)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유자원인 예산을 선제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권력이 강한 분야의 예산이 지나치게 
커지는 지출구성편향(expenditure composition bias)이 발생할 수 있고(Kopits and Symansky, 1998),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의원의 지역의 예산이 지나치게 커지는 지역개발지출(pork-barrel spending)이 발생할 수 있다.

81) 공유자원의 경우 사용(appropriation)과 공급(provision)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규모의 사용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제도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82) 아직 이해집단이 형성되지 못한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정치적 지지를 형성하는 조직화비용
(organizing cost)가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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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예산감축 및 구조조정의 압력에서 면제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재산권이 강화되며, 비
효과적인 사업을 퇴출시키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조정이 억제되며 비효율적인 기
존의 프로그램이 공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든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형태
의 의무지출프로그램은 과거에 비하여 도입의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구조가 될 수 있다. 

  2) 의무지출의 불균형적 증가 통제 메커니즘

  예산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세대 간의 자원의 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양한 
논의의 핵심은 지출에 따른 수혜와 조세납부에 따른 부담이 불일치하며 세대 간에 불균등하
게 배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지출의 내용과 대상과 관련하여 일부 예산의사결정이 향
후 상당한 기간까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의 수혜자가 노년층일 경우 미
래세대로부터 현재세대의 노년층으로의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이 장기간의 
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다.83) 또한 조세부담과 관련하여 재정적자와 부채로 세대간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부채가 조세부담을 이전시키는 부의 유산(negative bequest)으
로 부채로 현재세대로부터 미래세대로 부담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세대간 자원이 발생하기 때
문이다.(Cukierman and Meltzer, 1989; Tabellini, 1991) 
 여기서 예산의사결정 중 일부는 결정에 의한 효력의 범위가 정치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상
당히 장기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 한번 결정된 예산의사결정이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여서 의사결정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많이들 경우 이를 수정하는 새로운 의사결
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다른 한편 정부가 장기간의 시계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때 세
대 간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을 추진하기 용이할 것으로 두 가지 속성은 상
호보완적이다. 
 의무지출과 관련된 예산의사결정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두 가지의 특성이 보다 분명하며 이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의무지출은 그 내
용상 특정세대에 수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세대가 한 세대에 자원을 
이전하는 성격이 강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은퇴한 세대의 경우 낮은 소득에 의한 적
은 부담에 건강보험 등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84) 
한편 의무지출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정부는 자원을 이전해야

83) 대표적인 예로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정책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의무지출과 관련된 잠재적 부채
(implicit liabilities)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84) 이러한 관점의 이론적 논의의 대표적인 예로 Slavov(2006). 경험적 연구로 다양한 분야의 지출의 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로는 Tosun et al.(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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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가지고, 국민은 이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데, 이러한 성격의 지출은 한번 발생하면 
그 이후로는 그 변동을 통제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의무지출은 형식상 재량지출인 
경우에도 정부나 의회가 재량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경직적 지출로 볼 수 있
다.85) 또한 의무지출은 수급자들이 이해관계자들로서 한번 수급을 시작하면 원래 상태인 비
수급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의미에서 지출 및 제도의 비가역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지출액의 하방경직성과 지출의무, 제도의 비가역성으로 의무지출의 
경우 재정에 장기간 영향이 발생하며 지출에 따른 수혜나 적자에 따른 부채의 부담이 불일
치에 따라 세대 간 불공평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의무지출의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므로 이에 비례하
여 일반적인 예산심의 절차에 의한 통제에 추가적인 통제장치가 제도적 정당성이 있다. 또한 
의무지출의 혜택이 특정세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지출
에 의해 재정적자나 부채가 발생하여 부담이 특정세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준칙이 이러한 요구에 일부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페이고제도는 신설되는 의무지출 프
로그램의 경우 강한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일부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반
면, 페이고제도가 세대 간 혜택과 부담의 불균형, 수급자증가에 따른 지속적 증가,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구조조정과는 무관한 한계가 있다.

 3) 예산의사결정의 분권적 특성 및 조정메커니즘

  의회의 의사결정은 의원 개인의 선호를 집합시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
으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예산의사결정의 경우도 의원 개인 및 위원
회의 의사결정에 바탕을 둔다는 면에서 분절적인 특징이 있으며 의원 및 위원회의 의사결정
은 부분적인 관점(local perspective)에서 의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구의 사업(pork-barrel)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과 이를 위하여 다른 의원들과 투표거래(logrolling)를 시도하는 정치적 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의회 내의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제선정을 제안하는 등의 권
한을 행사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고 이를 위원회들 간에 상호 인정하여 줌으
로써 서로에게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도록 한다.86) 

85) 정부가 일련의 통제수단을 마련하여도 의무지출 자체가 법령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이기 때문에 그 수단의 법적 윤리적 실행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의무지출의 감소를 위한 복지지출
의 감소는 증세정책 다음으로 인기 없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정치적 실현가능성 역시 낮게 된다.  

86) 의회 내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제선정 독점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문헌연구로 Shep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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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이나 위원회가 국가전체의 이익 또는 의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정을 이루어내는 
일은 이를 위한 의사결정비용과 이러한 조정의 활동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87) 의회의 특성상 집권적인 조정기능이 약하며 의원은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의회 내에서 누군가는 부분이익이 아닌 의회 전체의 관점
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페이고제도는 의회 내에서 의원 또는 위원회의 부분이익 추구활동에 대하여 의회 전체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당성이 있다.88) 페이고제도는 예산과
정과 의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상임위원회가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원회간의 조정을 할 권한을 예산위원회에 부여하였으며 이는 의회의 의사결정방식의 
이원화와 예산위원회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담당을 의미한다. 여기서 예산위원회의 페이고조정
과 상임위원회의 입법안 심사의 분업체계 속에서 예산위원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판단과 
상임위의 부분이익에 근거한 판단의 충돌이 발생하며 예산위원회의 집권화된 권한의 집중이 
발생한다. 이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의회의 정치적 기능을 고려하여 의회구조 내에서 어느 정
도까지 합리적인 수준의 집권화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의회는 의원들 또는 의원집단들의 부분이익의 추구로 인한 분절적인 집단이익 추구를 허용
하고 다수 집단 간의 협력(logrolling)으로 과다한 입법이 발생되는 이론적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제어하고 집단 간 상호 경쟁하여 최적의 입법안이 선택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입법만이 채택되도록 강제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에 반하여 페이고제도의 조정이 의회전체의 의무지출수준에 대한 의사나 
국가전체의 바람직한 의무지출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아니고 신규 의무지출 프로그램
의 도입을 억제함으로써 현재 수준의 의무지출 수준을 고수하도록 하는 조정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조정자가 조정과정에서 자신의 선호를 반영할 때 사회전체의 선호가 
아닌 예산위원회의 고유의 선호를 추구하거나 의회전체의 중위선호를 추구할 경우 사회적으
로 바람직하지 않은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의무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적인 통제장치가 요구된다.  

and Bonchek(2010) 참조. 이때 정책네트워크, 철의 삼각형 등의 이익집단의 결탁현상이 나타나며 그 집단의 이익
을 대변하는 입법활동 및 예산편성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87) 재정적자 감축 및 예산조정의 공공재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모델의 예로 (Alesina and Drazen (1991). Grilli et 
al. (1991)

88) 이런 점에서 Top-Down예산심사제도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의회 내의 구조의 변화를 전제한다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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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심의와 의무지출법안 심의의 통합

의회의 정책의사결정과 예산의사결정이 분리된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의 지
출이 발생하기 쉽다. 의무지출프로그램에 의한 편익(의무지출의 혜택)에 대하여 비용에 해당
되는 재정지출이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과다한 수준의 지출프로그램이 법제화되기 쉽다. 의사
결정의 단위가 개별 입법안이며, 예산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개별 입법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의회심의 구조일 경우 이러한 경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페이고제도 도입 이전에는 의무지출수반법안의 경우 법안심의 과정에서 수권
(authorization)과 지출(appropriation)이 동시에 이루어지나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통제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재정영향에 대한 추계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페이고제도 도입을 
통하여 의회예산처에 의한 합리적인 비용추계와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통제기제가 만들어져 
입법과정에서 새로운 의무지출의 비용을 고려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페이고제도는 예
산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입법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합하고 하나의 의회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의사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지출수반법안의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이 분리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재
정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먼저 합리적
인 비용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가 심의과정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89) 의무지출의 비용을 법안심사과정에 고려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의무지출
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때 이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의회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에 따라 비용정보의 고려를 강제할 제도적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원이나 
위원회가 비용정보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의무지출을 선택할 유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페이고제도는 의무지출을 발생시키는 수권입법시 반드시 예산에 대한 영향을 입법과정에서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회가 재정적 비용항목과 프로그램에 의한 사회적 편익항목을 모두 고려
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의무지출이 선택되도록 하여 이상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정부지출의 편익(의무지출의 혜택)과 비용(예산)을 모두 고려하게 되어 비용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의무지출수준을 결정하도록 만들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89) 최근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비용추계 의무화가 일부 이루어진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 시행령 미비
와 강제력 미비로 실질적인 작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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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재 세대 입법자의 미래세대 입법자의 권한침해 방지장치

  의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현재세대의 의회의 의사결정 중 일부는 이후 세대 입법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속박(tie the hands)을 제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세대 입
법권자는 미래세대 입법권자가 쉽게 법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재량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가능성은 현재 세대 의회의 다수당과 미래세대 의회의 다수당이 다를 경
우 현재 세대 입법권자의 의도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을 야기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Persson and Svensson, 1989; Alesina and Tabellini, 1990; Tabellini and Alesina, 
1990; Lizzeri, 1999) 이 연구의 핵심은 현재 세대 입법권자의 자신들의 정책적인 우선순위
를 반영한 정책과 예산이 오랜 기간 유지되도록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를 위하여 입법안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를 발생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를 반영한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90) 
  동일한 관점에서 재정적자와 부채 외에 의무지출수반법의 입법활동을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의무지출수반법률을 현세대 입법권자가 제정하고 이의 수정이 어렵게 만들면 상당기간 제도
가 존속되며 이에 따라 이후 세대의 제도변화를 위한 입법권이 제약되며 이런 의미에서 미
래세대 입법권자가 현세대 입법권자에 의한 속박이 되므로 현재 세대 입법권자들에 의해 전
략적인 입법이 가능하게 된다.91) 
  이러한 전략적 입법 활동은 미래세대 입법권자에 대한 제약이 지나치거나 입법권이 현세대의 
재정을 넘어서 미래세대의 재정지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한 상황은 
세대 간 불공평이나 세대 간 부담전가가 일어나며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
면 권한을 넘어서는 의사결정이 일어남으로써 현세대 입법권자에 불균등한 정치적 및 경제적 자원
배분이 일어나며 이는 세대 간 불공평성을 심화시키고, 이러한 자원배분 과정에서 이자지출 등 추
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92) 
 이런 관점에서 페이고제도는 현세대의 입법자의 입법권한에 대한 자기 속박적인 규제이며 현세대
의 지출결정권한의 범위를 현세대의 재정에 한정하고 미래세대의 지출결정은 미래세대에게 유보하
도록 강제하여 재산권을 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로써 세대 간 불공평성이나 세대 간 부담전가
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런 점에서 현세대의 입법권에 대한 일부 제약이나 

90) 부채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부담을 미래세대의 입법권자에게 돌리는 경향도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과 시민들의 
재정적자의 효과에 대한 몰이해인 적자환상(deficit illusion)과 결합하여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연구들은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클수록 재정적자가 크다는 가설, 집권당과 야당
의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클수록 재정적자가 크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91) 이러한 전략적인 입법 활동에 대하여 미국의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92) 현재 세대 입법권자는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음으로써 과다한 수준의 의무지출 프로그램을 입법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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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이 현세대의 재정을 넘어서 미래세대의 재정지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시 
어떤 입법자부터 속박 받는가를 고려할 때 세대 간 자원배분과 공평성 문제와 연관된다. 
 이에 따라 각 세대는 각자의 경제적 부담과 지출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정치적인 영향의 범
위가 한정됨으로써 정권의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의 변화에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
는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재정정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
으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주체는 장기간의 시계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유인체계가 구성된다. 

  6) 요약

  이상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고제도는 공유자원의 성격이 강한 예산에 기존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의회 내에 위원회에 일종의 재산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써 공유자
원을 사적재로 전환시켜 과잉소비 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둘째, 페이고제도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경우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 강하게 제어된다. 
의무지출의 경우 재정지출액 자체보다 프로그램의 신설을 통제하는 이유로 의무지출의 비가
역성, 세대 간 혜택의 불균형성, 지속적 증가의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통제가 필요하다. 
 셋째, 페이고제도는 위원회별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체 입장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예산위원
회에 부여함으로써 부분 최적화 의사결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으로 변환시킨다. 
이로써 공유재산으로서의 예산에 따른 과잉소비를 재산권설정을 통해 적정수준의 소비가 이
루어지도록 조정할 수 있다. 
 넷째, 페이고제도는 수권법률안 심사 시 예산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위한 고려요소를 프로그램에 의한 편익뿐 아니라 재정적인 비용까지 하나의 의사결정과정
에 통합한다.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을 통합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도
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섯째, 페이고제도는 입법권을 가진 입법자의 입권권한의 일부 포기 및 자기구속의 성격을 
띠며 입법권자는 자신의 입법권한의 일부를 예산위원회에 위임하는 동시에 현재세대의 입법
권자는 미래세대에 대하여 행사하던 입법권의 일부를 스스로 제한한다. 이로서 페이고제도는 
현재 세대 입법자의 미래세대에 대한 입법권한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여 미래세대의 정치
적 변화를 고려한 의무지출과 관련된 전략적 의사결정을 막음으로써 사회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의 의무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페이고제도는 의무지출프로그램 간 경쟁과 영점게임을 통해서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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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편익이 매우 큰 신규의무지출프로그램만이 입법화되도록 하였고 예산위원회가 의무지출프
로그램을 총괄하고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성을 높였고 프로그램의 편익과 비용을 모두 고
려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며 입법권자의 권한과 의사결정의 시
계를 일치시켜 적절한 수준의 의무지출 프로그램수준을 지키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 이는 의무지출프로그램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페이고제도가 기반이 되
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페이고제도가 사회적인 정책우선순위가 변동함에 따라 정
권이 바뀌었을 때 당시의 입법권자에게 일정정도의 의무지출 프로그램 도입의 가능성을 주어
야 하며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페이고제도는 중요한 문제점과 한계를 갖는데, 먼저 기존의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
램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적인 취급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갖는다. 페이고제도는 의
무지출에 대한 관할권을 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이미 이해집단에 의한 협력이 공고한 기존의 
프로그램의 경우 기득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프로
그램의 신설은 매우 어렵게 한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무지출이 필요할 경우 불
합리한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존속되게 된다.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이전에 비하여 오히려 재정통제가 느슨해진 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의무지출의 도입
가능성은 보다 어려워진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의무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우
리나라와 같은 경우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페이고제도는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자연적 지출 증가는 통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의 변화를 겪는 나라의 
경우 의무지출 증가의 문제를 갖게 된다. 선거를 통한 정책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유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정당한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구성을 막는 문제도 있다. 경직적
으로 이를 막는 것은 재정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같이 입법안심의와 예산안심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국회의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겠다. 또한 예산위원회가 사회적 관점이 아닌 예
산위원회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페이고제도가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합
리화와 통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다른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에 페이고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주요이슈분석 

  이상의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정환경과 페이고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페이고제도에 대하여 반대와 유보적인 
견해들에 대하여 평가해본다.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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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법권 제한 문제

  페이고제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반론은 의원 또는 위원회의 입법권 제
한에 대한 우려이다. 예를 들어 정문종(2007)은 예산편성권한이 행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국
회의 예산과정에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
며, 박민수의원은 국회예산편성권이 없는 상황에서 페이고제도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94) 이러한 주장은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입법권과 예산권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문제는 일단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권한의 배분이라는 축과, 재량지
출과 의무지출에 대한 통제권한의 배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국회와 행정부의 권한배분을 
적절히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페이고제도는 의무지출의 경우 상임위별로 제안하는 의무지출수반법안이 전체적인 관점
에서 조정되고 통제되는 기제이며 표면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약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입법안
과 입법과정에 대한 제도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량지출의 경우 행정부
가 예산편성권한을 갖고 중앙예산기관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의무
지출수반법안의 경우 이러한 기능이 결여됨으로써 사회적인 우선순위에 맞는 의무지출프로그
램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이 프로그램들이 무질서하게 제도화되
고 있는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페이고제도는 제도적 한계에 불구하고 의무지출프로그램 간 경쟁을 통해
서 보다 사회적 수요가 큰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제도화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무지
출프로그램 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이런 점에서 의원 또는 위원회의 입법권도 사회
적이 이익을 위해 일정정도 제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
며 페이고제도에 의한 입법권의 일부 제약은 이론적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95) 
 다만 여기서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있다는 현재 상태에서 의원의 입법권의 일부 
약화가 전체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가능하
다. 이를 고려할 때 페이고제도를 도입하되 최대한 의회의 권한을 유지하고, 의회의 행정부

93) 페이고제도에 대한 반론은 정책토론회나 언론보도에서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이론적으로 가능한 
비판을 추가하였다. 

94)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토론회(2014.4.24.)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이런 이유로 페이고제도와 관련 입법안은 국회 운
영위원회의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하여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95) 다시 말하여 입법권 제약문제는 그것의 존부가 아니라 그 제약의 정도와 범위가 지나친 것인지의 문제일 것이다. 
페이고제도는 전체관점에서 의무지출프로그램을 조정한다는 점, 대의제에 의한 현재세대의 의회와 의원의 권한을 
현재세대의 자원의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한정짓는 제약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인 타당성이 있으며 합리적인 제약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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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의회가 의무지출수반법안 관련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정권한을 국회가 보
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96) 이 경우 페이고제도는 의회에 의한 의원, 위원회의 부분이
익 추구를 제어하는 제도로 도입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의무지출수준 상한에 
대하여 의회가 합의하는 메커니즘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의회의 행정부 견제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다른 제도의 보완 관련된 문제로서 행정
부가 예산편성권을 보유하여 국회의 심의권이 약한 문제는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지침,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결의안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대체하는 등의 예산제도개혁으로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을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정
도일 것이다. 이 경우 페이고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의회의 권한 유
지, 확대하여 재정 관리와 민주주의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무지출 제한수준의 부적절 문제

  페이고제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반론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지출의 중요 부문인 복지
프로그램 및 지출 수준이 적정수준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시점에서 의무지출프로그램 도입을 막는 페이고제도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미국의 경우 의무지출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완비된 상태이나 우리나라 복지수준에서 의무지
출에 해당하는 복지지출 증가를 제약하는 페이고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의무지출프로그램 수준이 낮고 의무지출프로그램의 추가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페이고제도가 제도적 유연성이 있고 의무지출
수준을 절대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페이고제도의 핵심은 일정한 의무지출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시 기존의 
프로그램과 비교를 통하여 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선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사전에 결정된 일정한 의무지출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
회적,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적절히 늘릴 수 있다. 페이고제도는 현재의 의무지출프로그램의 
수나 의무지출의 수준보다 의무지출프로그램들 간의 사회적 수요의 비교를 통하여 가장 수요
가 큰 프로그램들이 유지되도록 체계화시킨다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초기의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수나 의무지출의 수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수준에 대한 사전적인 합의를 대통령선거나 총선이라는 정
치과정에서 결정하고, 일단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무지출프로그램들에 대하여 페이고제도를 

96)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아래의 4항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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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새로운 수준에 대하여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페이고원칙을 지키도록 
통제하면 페이고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초기 의무지출수준
에 대한 결정과 이후 페이고원칙의 준수를 통해 의무지출프로그램에 사회의 우선순위가 반영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단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되겠다. 

 3) 페이고제도의 제도적 한계 문제: 기존프로그램 보호, 구조조정 부재 등

  한편 페이고제도가 의무지출의 급증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페
이고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기존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및 구조조정미흡, 수혜자 변화에 따른 
의무지출 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출감축 효과가 적은 문제, 정권의 변화에 따른 정책우선
순위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각 국가의 복지체계
의 완성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의무지출프로그램이 재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에 의해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지출의 증가속도가 매우 커 재정
적 부담이 커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페이고제도의 도입만
으로는 통제가 어렵다.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이미 형성되어 조직화가 필요
한 새로운 지출프로그램에 비하여 과도한 기득권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페
이고제도 만으로는 의무지출의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종국적으로는 의무지출 프로
그램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페이고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의무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조정 및 재검토작업을 정기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다. 

 4) 우리나라 예산심의과정과 의회구조 개선 문제

  페이고제도가 미국 연방의회의 과정과 구조 하에 제도화되었으므로 통치구조와 입법 및 
예산과정이 다른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미국은 예
산안을 의회에서 편성하고 의결하나, 우리나라는 예산안을 행정부가 제출하고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만 있으며 새로운 항목의 신설을 중앙예산기관인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한 미국이 의무지출 대부분이 수권법안으로 의무지출은 별도의 지출법안을 구성하여 예산에 
포함시킬 필요 없이 지출이 확정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과 예산이 별도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의결 전 단계에서 의회의 의무지출수반법안 심의와 조정작업에 중앙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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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행위자로 참여하게 되며 조정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예산의결 이후의 
단계에서 페이고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
의 경우 주로 의회 내에 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집권화되는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가 발생하
며 후자의 경우 미국의 일괄삭감조치가 우리나라의 헌법상 가능한가, 권력분립 및 예산권을 
고려할 때 통제의 권한을 어느 기관이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전체적
으로 페이고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 과정, 구조를 우리나라의 예산 및 입법과정에 맞도
록 설계하는 작업이다. 
  위원회의 입법안에 대한 조정은 의회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97) 이러한 역할에 대해 예산위원회 식의 집권화된 위원회의 제도화가 자연
스러울 것이나 이에 따른 국회 내의 권한배분의 문제, 예산위원회의 대표성, 통제 등의 문제
가 제기된다. 예산위원회에 다선의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정당의 권력을 강화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지나치게 집권화되어 있는 정당의 민주화 및 분권화, 정당의 예산정책에 대한 유
권자의 투입 및 환류의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행정부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페이고원칙을 위반할 경우와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서 예산위원회가 페이고원칙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미국식의 
일괄삭감보다는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존중이 바람직하리라 본다.98)

 요약하면 예산과정이나 의회구조가 미국과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 제도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구조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에 top-down예산제도의 도입과 의회 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완책과 함께 페이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실적으로 제도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합리적 비용추계 등 제도적 기반 문제

  페이고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법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전제되어야 한
다.99)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법개정으로 재정수반법안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전담하게 되어 
비용추계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산정책처의 정치
적 중립성과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박병식, 이준호, 2005; 

97)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와 하원의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분리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Legislative Committee)와 상호협조 하에 페이고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재정준칙의 모범국인 스웬덴과 몇몇 선진국의 경우 보다 집권적인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가 나
머지 상임위원회(Sectoral Committee)를 통제하는 형태를 띤다.

98) 이 경우 강제성이 비공식적이고 약할 수 있으나 다수의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법이 아닌 정치적 협약에 의하여 준
수토록 하고 있음을 볼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99) 비용추계는 기준선전망과 의무지출법안에 의한 추가비용 추계 작업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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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레, 함성득, 2008), 상대적으로 의회예산처의 역할이 안정화된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지
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100) 
 먼저 의무지출법안에 대하여 정파적 견해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
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클린턴행정부가 의료보험개혁안에 대하여 
의회예산처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Nichols 1995), 깅
기리치 하원의장이 감세를 위해 재정흑자의 예측치를 확대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Schick 2008, 64-5)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대예산처장이 정치적인 견해 표명
을 이유로 운영위에서 면직되는 사건도 있었다.101) 이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정치인들이 비용
추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과 예산정책처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논쟁을 확대할 가능성은 상
존하며 이 경우 정책분석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일
으키게 된다. 이를 대비하여 중립성 침해 가능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예산정책처의 정책분석가들의 이해충돌 방지(conflict of interests)를 위한 제
도가 필요하다.102) 다른 사적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인 등과 부당한 접
촉 등을 금지하고, 자의적 평가를 방지하고 및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에 관한 
기준 준수, 평가의 산출근거 명확화, 평가근거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
다. 무엇보다도 예산정책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원들과 정당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조직 수준에서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리더십도 필요하겠다.103) 
 전문성과 관련하여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전문성을 뒷받침하기에는 인력·
조직·기능 면에서 시스템의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다. 별도의 재원조달 법안의 
재원을 추계하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 기회부
여, 외부 전문가 및 평가업자, 타 전문직업인과 협업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의회예산처 수준의 인력수준과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소결 

페이고제도 도입 시 재정정책에 대한 의회의 입법권에 제약을 가하여 적극적 의무지출 확대

100) 보다 근본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보다 경제적 합리성이 우선되는 관료제적 의사결정이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있으나(Schick 1992), 대부분의 학자들은 페이고제도는 두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방
식을 통합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01) 초대 최광 예산처장이 정부의 정책을 좌파적이라고 비판한 점이 당시 여당에 의하여 비판받아 논란이 되다 최종
적으로 면직되었다. 

102) 이해의 충돌이란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나 공공이나 타인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황을 
말한다. 

103) 의회예산처에 대하여 연구한 Joyce(2011)에 의하면 의회예산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처장
들의 비당파성에 대한 신념과 노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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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재정정책의 신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 부처별 페이고원칙을 적용할 경우 부처 간 예산 재 배분 가능성을 제한하여 부
처 간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점에 맞는 재정환경에 대처하는 자원 
재분배를 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의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선순
위에 따른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도입하여야 할 이론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의무지출의 무질서한 확대에 따라 세대 간 불공평성이나 세대 간 
부담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이며, 현재세대의 입법권에 대한 일부 제약이
나 입법권이 현재세대의 재정을 넘어서 미래세대의 재정지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으로 판단되는 의무지출의 확대에 대하여 사회적 우선순위를 일정수준 반영토록 한다는 점에
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고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논의를 검토하면 일부 타당한 비판이 있으나 이는 관
련제도개선을 통하여 페이고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이런 점
을 고려할 때 의무지출의 무질서한 급증을 방지하고 사회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구축하는 페이고제도를 도입하되, 다만 우리나라의 의무지출수준을 고려하고 입법 
및 예산과정의 특색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받는 한국형 페이고제도의 설계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5. 재정준칙체계의 설계

(1) 재정준칙 제도분석 선행연구104) 

재정준칙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재정준칙제도가 재정건전성에 실질적인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어떤 제도적 조건에서 이러한 영향이 실현 되는가 일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104)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다. 연구내용을 대략 범주별

로 구분하고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면, 재정준칙의 일반적인 유형론에 따라 특징을 도출하는 연

구로 Menguy(2014), 바람직한 재정준칙이 갖추어야 할 특성에 관한 규범적인 연구로 Andritzky(2011)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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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재정준칙 도입 및 제도화 관련 선행연구

주요 연구 주요 내용

우 리 나 라 
재 정 준 칙
도입에 관
한 연구

재정준칙 소개 
및 도입가능성 
연구

권재열(2010), 이상경(2011), 김도
승(2010), 장철준(2010), 이정희
(2015a)

미국 연방정부의 페이고준칙 내용기술 및 이
론적 검토

김세진(2012), 권오성(2013) 지출제한준칙 내용 및 주요 특성제시

정문식(2013), 권오성(2013) 채무제한준칙 내용 및 주요 특성제시

재정준칙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김영록(2012) 우리나라에 도입할 페이고제도의 주요 내용
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민기(2012) 우리나라 페이고제도 도입 시 행정조직별 페
이고제도 주요 기능 배분

인태환(2012) 미국재정준칙 연혁분석 및 우리나라에 페이
고제와 지출상한제 재정준칙 도입제안

이정희(2015b) 페이고 도입에 따른 의회의 예산심사구조, 
입법안심의구조 변화의 양상

재 정 준 칙
제도 분석

제도적 환경이 
재정준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rgimon & deCos(2012), 
Hallerberg(2009), 
Reicher(2014), von 
Hagen(2008) 

재정준칙의 효과가 제도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상

Debrun and Kumar(2007), 
Nerlich and Reuter(2012),
Dahan & Strawczynski(2013)

재정준칙이 제도적 환경이 다른 경우 상이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

Calmfors, 2011; Calmfors & 
Wren-Lewis, 2011; Merola & 
Perez, 2013

재정준칙의 효과가 있고 재정준칙회피를 막
는 제도적 장치로서 재정위원회에 관한 연구

행위자의 재정
준칙 규율회피
에 관한 연구

이 론 적  
논의

Milesi-Ferretti(2003) 재정준칙에 따른 예산당국이 창조적 회계를 
하는 이론적 모형 제시

Auerbach(2013), 
Portes & 
Wren-Lewis(2015)

바람직한 재정준칙의 속성 제시하면서 예산
당국의 규율준수 집행 인센티브 강조

사 례 연
구 실증
연구

Benito et al(2013), 
Chatagny(2015), von 
Hagen & Wolff(2006), 
Buti et al(2007)

재정준칙 도입에 따른 창조적 회계활동 증가 
경험적 검증

재정준칙과 
예산제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이 론 적 
논의 Sutherlanet al.(2006) 재정준칙과 정부의 재정제도간의 정합성 논

의

사 례 연
구 실증
연구

Mause & 
Groeteke(2012), 
Wren-Lewis(2003)

재정준칙과 예산의사결정의 정합성에 관한 
경험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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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입법안들의 경우 페이고제도와 채무제한 개별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이 제도들
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과거 19대 국회 내 심의과정에서 관
계자들이 대부분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제도화가 진행되지 못하였다.105) 우리나라 선행연구
들은 선진국의 재정준칙의 내용과 운용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에 대한 연구들이 많고 재정준
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분석 및 설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연고로 재정건
전화법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분석틀

본연구의 비교의 기준 및 분석틀은 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제도의 성격을 제도와 행위
자와의 관계, 제도 간의 관계, 제도를 둘러싼 상위제도 또는 구조적 조건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적 틀로 구성한다.106) 이를 분석수준별로 구성하면, 먼저 행위자 수준에서 재정
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분석, 제도체계수준에서 재정준칙들 간의 관
계의 특성에 대한 분석, 예산체제 수준에서 재정준칙과 입법 및 전체 예산체제와 정합성에 
관한 정합성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제도수준에서 개별재정준칙 간의 보완성
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재정준칙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들
이 부족하나 본 연구는 이 수준의 논의를 이론적 분석틀에 반영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수의 재정준칙을 동시에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준칙들 간의 정합성이 
문제가 되며, 재정건전화라는 목표에 맞는 상호보완적인 재정준칙간의 적절한 조합을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여 하나
의 틀로 구성하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105) http://likms.assembly.go.kr/record/에서 접근가능한 제323회 국회운영소위 제2차 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원들은 페이고제도가 재정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고, 의안 심사과정의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 제도 도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위원에 의해 제출된 위원회의 검토의견
도 대부분 제도도입가능성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
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참조. 

106) 여기서 행위자 수준과 예산체제 수준에 초점을 맞춘 일부 선행연구와 바람직한 예산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예산규
칙(budget rule)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Klein(1976)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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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분석틀

각 수준에서 주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적 신뢰성(institutional credibility)
은 재정준칙이 행위자들에 의하여 규범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인센티브를 제도가 제어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는 재정준칙이 규칙으로서 투명성이 높은
가, 재정준칙회피활동을 효과적으로 막는가, 준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범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107) 재정준칙회피활동과 관련된 제도적 요소
인 재정준칙의 규율범위, 예외허용의 범위, 조세지출에 대한 규율, 재정추계의 타당성 및 신
뢰성, 재정준칙의 규범성 및 준칙 위배 시 강제메커니즘의 실효성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검
토한다. 

재정준칙수준에서는 개별 재정준칙들 간의 기능적 분업(institutional division of labor)과 
기능적 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을 검토한다.108) 기능적 분업은 제도들이 적
절한 분업을 통하여 재무자원의 다양한 양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재정준
칙들의 대상이 재무자원 양태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재정준칙의 대상들이 명확
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상호배타적인가의 문제가 있다.109) 기능적 보완성은 개별재정준

107) 제도적 신뢰성은 제도의 규범성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정 및 수용의 문제로 제도의 규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적을
수록 행위자들은 그 제도를 다른 행위자들도 규칙으로 수용할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들도 규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이 커진다. 다른 행위자들의 제도준수에 대한 투명성이 높을수록, 위배에 대한 제재가 강할수록 제도에 대한 인정 
및 신뢰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Rothstein(2005) 참조.

108) 이 두 개념은 개별 제도들이 조합되어 있는 제도체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최근 널리 활용
되고 적용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제도 간 기능적 분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연혁은 Gehring & Fraude(2014) 참조. 
이 논문은 국제기구들의 복수의 제도체계에서 제도 간 연관을 분석하는 개념으로서 제도 간 분업을 적용하여 분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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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들이 상호간 규범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하나의 
제도가 준수됨에 따라 다른 제도의 준수를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두 제도가 보완적으로 제도
의 목적과 규범성을 상호 강화하는가의 이슈이다. 예산제도수준에서는 재정준칙과 예산 및 
입법과정의 제도 간 정합성(institutional compatibility)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제도적 정합성의 검토방식은 Theesfeld et al.(2010)의 논의를 참조하되 기존 제도와 도입하
는 제도와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춘다.110) 재정준칙의 형태와 대상이 각 국의 예산 및 입법의
사결정과정을 고려할 때 목적달성에 적절한가의 문제와 재정준칙의 규율 및 제약이 예산 및 
입법의 주요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상의 요소들이 두 국가에서 재정준칙의 일반적인 목적인 재정수지 개선 및 재정건전성의 
강화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피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우리나라 재정준칙 설계에 시사점

1) 재정준칙제도의 신뢰성 문제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재정준칙체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재정준칙
제도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스웨덴
과 같이 적용 예외의 최소화, 행위자들의 재정준칙에 대한 회피를 막는 제도적 조건이 확고
할 때 재정준칙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재정투명성과 재정규율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재정준칙 도입안들은 이러한 제도적 조건에 관심이 적다는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111) 

이런 점에 유의하여 재정준칙이 신뢰성을 갖고 행위자들의 행위에 규범성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정준칙을 설계하고 보완적인 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의 규율범위는 

109) 재정준칙의 대상들이 상호배타적이며 전체를 포괄하는 범주화(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MECE)가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중복되지 않고 배타적일 경
우 효과적인 분업으로 볼 수 있고 포괄적일수록 재정준칙의 규범력의 범위가 클 수 있겠다. 

110) Theesfeld et al.(2010)과 Amblard & Mann(2010)은 제도정합성평가의 표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
고 있다. 이들은 제도간 정합성의 문제를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상충가능성, 제도의 행위자에 대한 가정
과 실제 행위자의 특성의 상충, 제도와 의사결정자들간의 상호작용패턴과의 상충, 제도와 제도거버넌스와의 상충의 
가능성을 4대 기준으로 설정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의 접근은 재정준칙이라는 새로운 제도와 기존의 제도 거버넌스
에 해당하는 예산 및 입법과정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춘다.  

111) 가령 이만우안등 페이고제도와 관련된 제법안들은 페이고제도 적용범위의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위배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무성안 등 채무제한관련 법안들의 경우 채무의 정의에 있어서 조직적 범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으로의 채무이전을 통한 회피에 대한 통제 및 제재가 불비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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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지방정부 및 일반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예외항목과 관련하여선 최소화
하는 것이 재정준칙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112) 회피수단으로서 조세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
기 위해 가독성 높은 조세지출보고와 신규조세지출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제도가 운용될 필요
가 있다. 준칙이 의미 있는 규율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가 필수적이며 미국
과 스웨덴과 같이 독립성이 있는 복수의 기관에 의한 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
다.113) 재정준칙의 규범성은 우리나라의 성문법주의 법체계를 고려하여 미국과 같이 법률의 
형식에 의한 명문화된 준칙과 제재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제재의 방식으로
서 준칙 위배분에 대한 일괄삭감은 강력한 제재방식으로 재정준칙의 규범성을 확보할 수 있
으나 권한침해 등의 부작용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114) 

2) 재정준칙들 간의 분업 및 보완성 문제

개별 재정준칙들 선정을 위해서는 재정준칙들 간 제도적 분업과 보완관계를 고려해야 한
다. 미국이나 스웨덴의 경우 재정건전화를 위한 하나의 법률로 복수의 재정준칙제도를 제도
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기존의 재정준칙입법안들은 분절된 하나의 제도만을 고려한
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재정건전화법안의 재정적자준칙과 채무제한의 경우 양제도간 상호 
보완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115) 선행연구에서도 제도간의 결합문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
고 있다. 페이고제도와 관련된 개선안들의 경우 의무지출의 추가증가분에 대한 통제만을 하
므로 현재 프로그램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분과 총지출의 증가분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채무제한의 경우 채무제한의 상한에 도달한 시점에 정책적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는 점에서 독자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116) 

112) 다만 재정준칙 위배 시 일괄삭감제도와 유사하게 원상회복의 차원에서 재정삭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정삭
감의 범위에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113) 타당성 높은 추계모형의 개발과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를 위해 복수의 기관에 의한 검증, 전문성과 독립성의 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전사후의 검증이 필요하다. 

114) 일괄삭감이 발생할 경우 특정분야 초과지출에 따라 예산의 경우 기능별로 구분된 전분야가 비례적으로 삭감되고, 
재정소요 입법안의 추가 의무지출발생에 따라 의무지출 전 분야의 비례적 삭감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한 분야의 
추가지출로 다른 예산프로그램이나 입법안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입법의사결정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점에서 과거 미국 연방정부에서 예외 없는 일괄삭감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바도 있다. 이런 점
에서 일괄삭감이 재정규율은 확보하나 부작용이 있으므로 의사결정자 제재 등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메커니즘의 도
입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115) 또한 특별법은 사회보장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에 한하여 수지준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향후 일반정부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자준칙의 경우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채무제한에 
다다랐을 때 지출구조의 급격한 변경이 어려움에 따라 채무제한을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116) 채무제한은 다른 재정준칙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의회가 심의를 고려하여 행정부가 채무
발생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준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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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재정준칙을 설계할 경우 적절한 재정준칙들의 결합을 해야 할 것
이며 이 점을 고려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와 같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하거나 스웨덴
과 같이 분야별 구분을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유량과 저
량에 다른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방식, 단기와 중장기의 시계에 따른 분리된 준칙을 적용하는 
유기적 결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재정준칙의 규범성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제도 간 보완성에 유의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예산에 대한 준칙과 적자에 대한 준칙을 결합하는 것이 미국의 경우와 같이 채
무제한준칙을 결합하는 것보다 제도 간 상승효과 및 연계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 
페이고제도가 의무지출의 증가 자체는 허용하고 있으며 재량지출의 제한에 불구하고 총지출
이 증가하고 적자가 지속되어 결국 채무제한이 기능을 하지 못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117) 총지출에 대한 지출제한이나 재정적자준칙을 도입할 경우 채무제한의 준수가 자연스
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에 대한 지출제한, 채무제한의 결합과 페이고제도와 재량지출
에 대한 지출제한, 적자제한, 채무제한의 결합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나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예산 및 입법과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페이고제도가 필요한가, 
페이고제도가 필요하다면 의무지출 이외에 대하여 재량지출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과 총지출
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것 중 어느 방식이 준칙간 보완성과 의사결정과의 정합성의 기준에
서 나을 것인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아래에서 이를 검토한다.  

3) 재정준칙제도의 정합성문제

① 재정준칙과 입법의사결정의 정합성

우리나라의 일부 선행연구들은 페이고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입법과정과의 정
합성을 논의하나 전체 재정준칙체계를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다. 입법안의 경우 예산관련 의
사결정의 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며 재량지출과 총지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누락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설계를 검토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의 특성과 내각
책임제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무지출

 채무제한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미국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117)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 총지출규모나 적자에 대한 규율이 없고 복지지출의 자연증가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무

가 증가하고 있으며 채무제한 도달 시 의무지출을 줄일 수 없어 채무제한상한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
다. 이는 실제로 채무제한이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써 다른 재정준칙과 채무제한이 상호연계가 안 되고 있
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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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페이고제도와 스웨덴과 같이 총지출에 대한 분야별제한 중 어떤 방식이 보다 적합
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법의사결정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분리와 의회 내의 
분절화가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고 페이고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의 구분이 미국의 경우와 같이 뚜렷하다. 아울
러 미국 연방의회는 예산위원회와 정당 간 협의에서 입법과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재정소요 입법안을 실질적으로 상임위와 정당간의 협의에 의하여 
의사 결정하여 국회 내의 총괄조정의 기능이 약하므로 의사결정의 분절화의 양상이 보다 강
하다. 의회 내의 분절화가 심할 경우 상임위가 전체 예산보다는 자신의 분야의 지출프로그램
을 추구하고 각 회기의 의회가 현재세대의 이익에 충실하게 의사 결정하여 재정 부담을 미
래세대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의무지출의 입법안에 대한 통제의 필
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무지출 입법안의 통제방식으로 페이고제도와 스웨덴과 같은 예산을 통한 통제, 기타 이
론적으로 제시되는 의무지출심사제도(entitlement review), 의무지출총액제한이 가능하나 이
중 미국의 페이고제도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118) 대통령제로서 스웨덴과 달리 입법
안에 대한 항구성이 크고 입법부의 독자적인 의무지출 입법 활동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합리화를 통해 입법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페이고제도가 의무지출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된 제도로서 입법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고려
를 강제하도록 의사결정메커니즘을 합리화하여 특정분야와 현재세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입
법의사결정을 전체예산과 미래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심사제도는 
의무지출프로그램을 한시법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도입을 논
의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제와 의무지출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
출에 대한 총지출제한은 복지지출은 자격에 따른 수혜가 기본원칙이고 이에 대한 수급을 예
산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하겠다.

② 재정준칙과 예산의사결정의 정합성

118) 페이고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페이고제도가 입법권을 침해하며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수준을 고려할 
때 의무지출확대를 막는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자의 문제는 입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침해보다는 일부제약으로, 예산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규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규칙으로 이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이라고 반론할 수 있다. 국
회의 자율성을 좀 더 인정할 경우 의회 내의 규칙으로 제도화할 수도 있다. 후자의 비판의 경우 페이고제도의 일부 
수정으로 비판의 취지를 수용가능하다. 가령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수준을 대통령임기시마다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임기 중에는 페이고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식의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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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에 대하여 페이고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의무지출 외에 재량지출에 대하여 미국 
연방정부와 같이 재량지출에 대하여 지출제한을 가하는 방식과 스웨덴과 같이 의무지출을 포
함한 전체 지출에 제한을 가하되 기능별 및 분야별 지출제한을 가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인
데,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과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후자의 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예산기구에 의하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되
며 중앙예산기구가 책임중심점으로 예산정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 의무지출법안
에 대한 페이고준칙이 제도화되면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를 고려한 
예산기구의 정책적 판단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정책당국의 전체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재정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총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에만 지출제한을 하는 
경우 기존 의무지출프로그램에 따른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총지출의 증가와 재정
적자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재정통제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정책에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적인 목표일 경우 재량지출만에 대한 지출제한은 재정
준칙 도입의 의의가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제한이나 재정적자제한은 
기능적 분업과 연계가 강한 조합이 된다. 총지출제한이나 재정적자제한에 따라 분야별 재량
지출의 한계가 정해지므로 추가적인 재량지출에 대한 준칙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
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총지출제한준칙과 재정적자준칙 중의 선택의 문제의 
경우, 양자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나 재정준칙의 장단점을 논하는 연구들이 일반적으
로 경기역행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출제한이 우수함을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총지출제한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119) 추가적으로 연간예산에 대한 지출제한 외에 스웨덴과 같이 중
기범위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재량으로서의 채무제한을 도
입할 경우 제도적 보완성이 클 것이다. 

③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제한의 제도적 충돌(institutional conflict) 가능성120)

우리나라에 미연방의 페이고제도와 스웨덴의 총지출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이로 인한 제
도적 충돌과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제도가 우리나라 입법과 예산
의사결정구조와 정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입법의사결
정과정과 예산편성과정에 차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과정들을 고려

119) 대표적으로 Anderson & Minarik(2006)은 재정수지준칙, 경기순환에 대하여 조정 능한 재정수지준칙, 지출제한
준칙을 비교하여 지출제한준칙이 바람직함을 주장하고 있다. 

120) 제도적 충돌은 제도적 상호작용의 한 양태로서 제도적 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의 반대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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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제도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원형과 정합한 제도이므로 우리나라의 혼합적인 정치구조에 부분적으로는 정합
하나 다른 정치구조와 부정합 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페이고제도와 입법과정을 
검토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안에 결의, 상임입법위원회의 재정소요 법안심
사, 예산위원회의 조정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강화와 조
정권한 강화를 할 경우 이러한 제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21) 총지출제한과 예
산과정을 검토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그램예산제도로 16개 분야별 프로그램예산을 따른
다. 분야별 지출제한의 경우 예산구조에서 상위의 범주를 제한할수록 규율의 신축성이 커지
므로 적정한 수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각 26개 분야별로 지출제한에 대하여 행정조직이 관리하고 예산기
관에서 흑자목표를 관리하고 총지출제한을 준수하는 방식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다.122) 이런 점에서 16개 분야에 분야별 지출제한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스
웨덴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을 하는 경우 재무
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며 이때 분야별 및 총액에 대한 지출제한을 재무부가 준수
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적정수준의 예산수준이 준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분야별 및 총액에 대한 지출제한이 있을 경우 예산기관과 의회의 합의
에 의한 예산증액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분야별로 재원배분에 대하여 행정조직과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배정되어 있으므로 지출제한에 대한 준수 및 심의는 크게 문제되지 않
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나라와 미국과 스웨덴과 입법 및 예산과정의 차이가 
있음에 불구하고 제도의 일부 수정을 통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이슈로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제도가 우리나라의 혼합적인 정치구조에서 각각 내각
책임제적 요소와 대통령제 요소와 부정합 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123) 미국의 경
우 예산편성과 입법권을 모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권의 일부 제약이 수용 가
능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페이고제도를 도입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범위가 축소되
면 예산에 관한 권한이 적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여 재정의사결정권한 중 일부를 국회에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총지출제한의 수준과 부문별 지출제한의 수준의 결정권한을 이양하거나 지출제한 하에

121) 페이고제도와 지출제한제도를 적용할 때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에서 의사 결정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할 시 이를 조
정할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 국가와 같이 페이고제도 도입 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예
산소요법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정권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122) 여기서 지출제한제도 도입 시 중앙예산기관에 부처별 지출한도 배분에 관한 권한 및 조정권한, 예산 편성 시 적
용된 지출제한에 대하여 예산안 심 사시 예산삭감과 증액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123)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제도는 각각 의회와 행정부의 재정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제도로 두 제도가 모두 도입될 경우 
행정부와 의회의 상대적 권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의 결합의 장점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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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액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의 권한을 이전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사이의 권한배분
의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페이고제도를 일부 변용하여 의무지
출프로그램을 대통령 임기 또는 국회 임기시작 시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
고 임기 내에서는 페이고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의회의 입법권한행사를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총지출제한제도의 경우 내각책임제와 같이 예산기관이 광범
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법안의 수정이 용이한 경우 제도화하는 것이 적절한데 우리나라는 입
법권의 분리와 임기의 보장에 따라 법안의 항구성이 있으므로 예산당국에 지나친 통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페이고제도 하에서도 기존 의무지출프로그램에 의한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
가경향에서 재량지출의 배분이 줄어들고 대통령의 적극적 행정권한행사가 어려워지고 부분별
로 바람직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생긴다.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되어 정치적 환
경 변화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게 되므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준칙을 적용할 시 금
융위기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의 재량범위를 일정부분 행정부에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행정권한의 지나친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스웨덴과 같은 명목치의 지출제한이 아
닌 총지출제한의 물가연동의 허용, 중기의 시계에서 평균치에 대한 제한 등으로 행정권의 재
량을 일정부분 유지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우리나라 입법 및 예산의사결정구조     

우리나라 입법 및 예산의사결정 구조의 특성

대통령제적 요소 내각책임제적 요소

재정의사결정의 특성

의회와 행정부의 권한 분립, 의회내의 입

법권한의 분절, 의회내의 세대간의 권한

분립, 법안의 항구성 강함

행정부와 입법부의 임기보장

중앙예산기관이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광범위함

행정부에 의한 시행령개정권한

중앙예산기관의 예산편성권한

재정준

칙체계

안

의무지출프로

그램 입법에

대한 페이고제

도

(제도적 정합) 의무지출법안을 활용하여

부분이익과 한 세대의 이익 추구하는 행

위방지

(제도적 갈등) 국회의 행정개입, 정책의

사결정의 통로 약해짐

(보완방안) 지출제한수준 결정권 부여,

의무지출프로그램 재설계권한 부여

예산에 대한

총지출제한제

도

(제도적 갈등) 재정위기 등에 대한 적극

적인 대응이 어려워짐

새로운 정부구성이 불가능하여 정치적

갈등 항구화가능

(보완방안) 지출제한수준 유연한 적용,

중장기 시계의 적용 등 행정재량범위 유

지

(제도적 정합) 행정부의 자의적인 지출

의사결정 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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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페이고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우리의 여건에 맞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상
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페이고제도 설계의 기본방향을 페이고제도의 내
용과 의회과정과 구조를 중심으로 제안한다. 

 (1) 페이고제도의 의무지출수준의 결정

  우리나라의 의무지출과 관련하여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지출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하며 점진적으로 이를 늘려가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비하여 페이고제도의 
원형은 의무지출프로그램이 확대된 상태에서 한계치에 다다른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며 페이고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되 우
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의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어느 정도의 의무지출이 필요한지, 어느 수준까지 국가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인 합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차적으
로 의무지출프로그램 및 지출수준을 결정하여 페이고의 상한을 결정하고, 이후 이단계로서 
페이고제도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시 기존의 프로그램 중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그램
을 폐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2단계의 페이고제도 
하에서 의무지출수준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 또는 현 수준에서의 제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반영과 새로운 의무지출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통제라는 페이고제도의 장점이 
모두 제도 내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의 의무지출프로그램의 종류와 의무지출의 수준에 대한 정치적 결정
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유사한 제도로서 스웨덴이나 핀란드
에서 중기재정지출수준을 의회구성을 위한 총선거 단계에서 정당들 간에 타협을 통하여 도출
하는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총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내각이 형성될 
때 새로운 정부는 야당과 정치적인 협약을 통해 향하 3개년 간 유지될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체 재정지출 수준을 합의한다.124) 정치적 협약은 실정법의 강제력은 없으나 국왕과 국민들
에게 공개되고 정치적으로 실질적인 규범력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준칙으로서 기능
을 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롭게 

124) 스웨덴은 지출제한제도를 운용하여 의무지출이 아닌 총지출에 대하여 일부 부문에서 지출제한 이상의 지출이 필
요할 시 다른 부문의 지출을 삭감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페이고제도와 달리 재량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을 대상으
로 한다는 점이 상이한 점이다. 



 

- 87 -

행정부가 구서오디는 단계나 국회가 총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단계에서 정당과 교섭단
체들 간의 정치적 협약을 통해 의무지출프로그램과 의무지출의 수준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임기동안은 준수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를 통하여 다음 행정부나 국회에서 새롭게 정
치적 협약을 도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페이고제도의 운용: 예산위원회 제도화와 Top-Down예산심사 
 
  페이고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의무지출의 전체수준을 재조정하고 상임위별 의무지출을 조정
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는 역할을 할 의회 내의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위원회의 제
도화가 필요하다.125) 예산위원회는 미국의 예와 비근하게 의무지출수반법안에 대한 심사과정
에서 조정과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럽게 전체 예산
에 대한 Top-down예산심사와 제도적 친밀성이 있으며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
이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26) 
먼저 의무지출수반법안에 대한 통제를 하는 예산위원회 제도화방식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와 하원의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각 상임위(Legislative Committee)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상호협조 하에 재정준칙을 유
지하고 있는데 반해, 재정준칙의 모범국인 스웨덴과 일부 선진국의 경우, 세입세출총량을 함
께 고려는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가 존재하며 나머지 상임위원회(Sectoral 
Committee)와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국회의 위원회 구조에 의무지
출 조정을 수행하는 예산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예결위를 확대 개편하여 페이고제도 예산심사
에 맞는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필요가 있다.127) 
 한편 예산위원회는 재량지출에 대하여서도 조정과 통제를 역할을 하여 전체 예산에 대하여 

125)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의 심의의결 등 다
원화된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지도록 제도화되었고 예산심사과정은 상임위의 미시적 검토 위주의 예산심의, 예산위
원회에 의한 거시적 예산심의의 결여, 예산조정권 부재로 거시적 관점의 예산조정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며 예산결
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전체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회법 제83조의 2에는 ‘상
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
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결위의 권한이 일부 부여되어 있으나 현재 법안 심사 시 예결위와 사전 협의는 실질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결위의 상임위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현재 짧은 임
기와 겸임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26) Top-down 예산심사제도와 PAYGO 제도는 연혁적으로 봤을 때는 별개의 제도로 시작되었으나 두 가지의 제도
는 제도적인 친밀성이 상당히 높고 재정 관리의 합리화라는 그 목적 하에서 함께 제도화될 때 크다고 기대된다. 
Top-down 예산제도는 PAYGO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조건이자 Top-down 예산제도가 PAYGO 제도를 포
함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과 동시에 제도화될 때 바람직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27) 국회의 구조에서 예결위, 기재위, 상임위와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Top-Down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세입
총량과 세출총량이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세입총량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세출 총량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가 있다.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 88 -

심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예산기관의 권한이 큰 경우 중앙예
산기관의 예산총액과 기능별 배분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적극적인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임위가 미시예산심사를, 예산위원회가 거시예산심사를 수행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예산위원회는 총액에 대한 심사와 상임위별 예산
총액을 할당하는 역할, 상임위는 예결위로부터 할당받은 액수 내에서 세항에 대한 예산을 심
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예산위원회는 예산심사를 위한 종합지침을 마련하고 특정상임
위에서 지나치게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증액하였을 경우 해당 상임위에 예산안의 삭감을 요구
하거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예산위원회는 지침으로서 상한액을 상임
위에 요구할 수 있으며 미시적인 예산심사는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임위는 소관부처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128) 
  여기서 이러한 의회의 변화에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강화된 예산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힘을 갖게 되기 때
문에 위원회 간의 권한의 불균형 또 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권한 집중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경우에도 90년대 이후에 예산위원회의 강화와 Top-down예산제도로 
예산과정에서 정치의 양극화와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당 내부의 민주화 또 분권화, 또 정당의 예산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입과 견제, 
이러한 정치적인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재정준칙체계설계

이상의 논의로부터 도출된 재정준칙체계 제도화 고려사항에 비추어 재정건전화법안은 여러 
가지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크게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의 서술을 통한 제
도의 신뢰성제고의 요구, 채무제한과 관리수지적자제한의 기능적 보완성의 한계, 예산과정과
의 정합성의 한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준칙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재정건전화법안의 법적 체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안은 형식적으로는 일반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행 

128) 우리나라에서 국회는 예산의 삭감만 가능하고 증액의 경우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예산위원회는 의회를 
대표하여 예산액과 삭감분의 총액과 증액의 총액에 대하여 기재부와 협의하고 상임위의 요구에 대한 조정과 배분을 
하며 상임위는 예산위원회로부터 받은 증액분을 실제 사업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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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규정에 재정건전화라는 5장129)이 있으며 별도의 일반법이라는 형태를 하고 있으
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특별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법의 재정건전화라는 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일관성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표 9>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체계 제도화 고려사항

재정준칙
의 신뢰성

재정준칙의 
예외한정

사전에 법률상 규정된 예외항목의 최소화 
재정준칙 위배 시 삭감항목에 예외 최소화

조세지출을 
통한 

회피방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내실화, 공개 및 투명성 강화, 조세지출 신설시 
심층평가 및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재정추계의 
타당성 및 
신뢰성제고

국회 예산정책처, 행정부의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신뢰성있는 재정추계, 
기준선 전망을 위한 복수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지정, 재정추계에 관한 
검증강화

재정준칙 
규범성제고

우리나라가 성문법 제도임을 고려하여 재정준칙의 규범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하고 위배에 대한 불이익규정 

재정준칙
들 간의 
분업 및 
보완관계

제도의 
기능적 

분업과 보완

페이고제도로 의무지출 급격한 증가 제한, 총지출제한제도에 의한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 통제, 재정적자준칙이나 채무제한준칙으로 
중장기에 걸친 국가채무 제한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제한은 중앙정부, 채무의 기준은 일반정부로 기능적 
분업

재정준칙
과 

입법과정 
및 

예산과정
의 정합성

재정준칙과 
입법과정의 

정합성

의사결정구조
와 정합성

예산의사결정과 입법의사결정의 분리, 입법의사결정의 
분절화 및 세대 간 이익침해가능성을 고려할 때 
페이고제도 적합

의사결정과정
과 정합성

페이고제도 도입 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예산소요법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정권한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

부정합성 
보완방안

의무지출프로그램 재설계권한 부여, 국회에 지출제한수준 
결정권 부여, 

재정준칙과 
예산과정의 

정합성

의사결정구조
와 정합성

중앙예산기구에 의한 예산정책 책임과 권한의 집중을 
고려할 때 총지출에 대한 지출제한제도 또는 
재정적자준칙 적합

의사결정과정
과 정합성

지출제한제도 도입 시 중앙예산기관에 부처별 지출한도 
배분에 관한 권한 및 조정권한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

부정합성 
보완방안

지출제한수준 물가연동 등 유연한 적용, 중장기 시계의 
적용 등 행정재량범위 유지

129) 구체적 내용으로는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제87조(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제92
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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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재정헌법규정의 개정에 관련한 검토 

  1. 서론

 (1) 논의의 목적

  미래의 재정위협원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적이고 신속한 임시방편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와 전세계적으로 축적된 재정경험에 비추어 나름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
는 최종적으로는 재정헌법으로 귀결되기에 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래의 재정위협원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준칙과 예산의 법률주의 논쟁
도 필요하다고 보여 별도의 장으로서 논의하고자 한다. 현대 행정이 복잡다기화하고, 사회(복
지)국가의 요청으로 국가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등 그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재정
이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 재정활
동의 근거가 되는 재정헌법 규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헌
헌법 이래 재정헌법의 규정들은 1962년의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 없이 그 내
용을 유지해 오고 있다. 2009년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연구와 최근 2014
년의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서도 재정헌법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헌법상 재정에 관한 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산법률주
의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
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국회와 행정부 간 재정에 관한 권한의 적절한 배분문제이기
도 하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재정권한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단편적인 사실을 위주로 전개되면서 대
안적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고, 원론적인 이상론에 치우
쳐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재정헌법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행정 현실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2)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의회주의

  재정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존립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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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관리․운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바, 이러한 재정의 조달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재정이 돈의 문제라기보다. 대의명분의 싸움이라고 본다. 특히 예산
은 제한된 재원 중에서 따라서 국민의 부담이 민주적 정당성 및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헌법에서 정하는 재정입헌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재정에 대해서 일부 규정을 헌법에 규정하지만 명확한 원칙과 절차에 대한 기
준 등이 산재되어 있어서 재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과거 영국, 독일이나 일본 등의 세습군주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동
의는 재정민주주의내지는 재정의회주의적 관점에서는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국민에게 직선되는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가 제출한 현행대통령제의 예산안이나 국
회의 다수당내지는 연합세력의 리더인 수상이 수반으로 있는 내각이 제출한 예산법률안 모두 
나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거기에다 국회가 한 번 더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점에서 재정
민주주의내지는 재정의회주의적 관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지금의 민주적 
정당성이 행정부에게도 인정되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행정부와 의회와의 재정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보인다. 재정의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
인데, 그 권한으로서 크게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것이 있고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따라야 한
다. 재정상 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재정의
회주의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하지만 이는 재정의회독점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라고 보인다. 

  (3) 재정민주주의의 실제적 기준의 설정의 어려움과 절차적 기준의 원칙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은 언급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제적 기준은 전 세
계적으로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부채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경우이외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연동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재량성의 확대 등의 이유로제
한적인 실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의 재정헌법규정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절차적 관계를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규율하는 절차적 기준의 원칙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4) 재정담당주체에 관한 헌법적 검토

  재정에 대한 최초의 기획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한다면 이에 대한 통제내지는 보완과 컨설
팅을 국회(국회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가 담당하며 이러한 양 기관의 실질적인 계획안인 예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 92 -

산에 대한 실증적인 사후적인 점검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원이 회계검사권을 전제로 
한 결산의 점검을 통해서 국회의 결산심사를 지원해주는 형태의 큰 그림이 우리 헌법의 태
도이자 향후 지향하여야 할 재정구조라고 보인다.    

2. 재정헌법의 흠결과 개선원칙

(1) 재정헌법의 현황

 재정헌법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헌법규범을 일컬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다면 
현행 헌법상 재정실체법은 전무하고 다만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에 관한 권한, 절차규정
(헌법 제 54조～57조, 제89조, 제97조)을 비롯하여 국채모집(제58조), 조세법정주의(제59조), 
재정 부담과 연계되는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권(제60조) 등 예산과정과 재정운용에 관한 기술
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우리 헌법상 재정운용에 대한 실체적인 지침과 
한계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고 할 것이다.130)

다만 예산 등의 경우 법률과 제안절차와 심의절차의 차이로 법률이 아니라는 소결 등이 추
정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출에서 중요한 한 축인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과는 달리 전혀 규
정하고 있지 않아서 큰 흠결을 남기고 있고 조세법률주의는 규정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조정시스템 등은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아
니하여 지방분권의 실질화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 재정원칙규정의  헌법상 신설검토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관
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 목표로서 재정규율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수단
이다.131) IMF는 재정준칙을 예산 총계에 미치는 간명한 수치상의 한계를 통하여 재정정책에 
부가하는 상시적 제한이라 한다.132) 먼저 재정준칙은 거시경제안정성에 유리한데, 재량적 정

130) 이덕연, 2006헌법개정최종보고서, 한국헌법학회, 99면 요약 참조. 
131) 재정준칙은 정부의 근시안적 재정정책이나, 포퓰리즘에 의한 선거공약의 지출증대 또는 세율인하 등 재정규율을 

텅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이나 정부정책의 신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경제위기 시에 재정기능을 
약화시키거나 경제적 충격을 증폭시키거나 또는 재정준칙을 위해서 분식회계의 가능성으로 인한 투명성에 반하는 
단점도 있다. 김정미, 이강구,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2013, 13쪽 참조. 

132) IMF, Fisical Rules-Anchoring Expectations for Sustainable Public Finances, 2009, at 
“https://www.imf.org/external/np/pp/eng/2009/1216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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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보다 재정규율이 경기 대응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재정건전성은 재정정책의 
경제안정화 기능의 강화에 필수적이다. 셋째,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재정준칙은 통화 환율 정
책에서 부담을 줄여준다. 넷째, 재정준칙이 부재하면 지방정부 채무가 중앙정부에게 부채탕
감이나 재정보조 등 지원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다섯째, 재량정책보다 재정규율이 
정부정책의 시간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133) 때문에 EU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
이 2008년 금융 및 재정위기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
존의 재정준칙(fiscal rule)을 재정비하거나 또는 규범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변하였다.134) 
 앞서 보았듯이 헌법에 규정한 국가도 있고 법률단위로 규율하는 국가도 있다. 특히 법률단
위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재정적 대응의 신속하고 신축적인 대응을 위하여 헌법에 규
정 시에는 경직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 시 세세하고 구체적인 기
준을 다 규율하기 보다는 큰 원칙을 규율하고 세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헌법보다는 법률로 
넘겨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에 헌법에 규율하는 것이 강한 원칙적 규범성을 
갖는다는 입장에서 좀 더 타당해 보인다.  재정에 관한 헌법상 원칙은 단기적인 규정이 아닌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장기적으로 지켜야 할 수준의 원칙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135) 아마
도 그 원칙의 중요한 내용에는 재정의 낭비방지를 위한 엄격한 효율성의 원칙과 이에 대한 
책임의 강조, 원칙적 균형예산의 채택136), 이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 적어도 헌법상 원
칙에 대한 예외규정의 사유를 예측가능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1990년 5개국에서 2013년 당시 76개
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여러 유형의 재정준칙을 조합하
여 운용(평균 1.7개)하고 있다. 그 중 51개국은 재정수지 규모와 국가채무 비율 및 채무 한
도를 법적으로 동시에 강제하는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복수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준칙'을 통해 균형재정이 달성될 때까지 한
시적으로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운용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사실상의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속력이 없는 재정준칙으로서 법적 구속력도 
미약하다. 고로 지속적인 법적 근거와 규범력 및 이행보장이 미약한 재정준칙은 선거나 경기
불황 등의 경우에 정당과 정치인이 선거에서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133) 류덕현, “재정준칙별 재정건전화 효과분석”, 2011년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주제발표논문, 2011, 14-15쪽 참
조.

134) Karsten Mause and Friedrich Groeteke, op.cit,(주 6) p.280.
135) James M. Buchanan and Marilyn R. Flowers, The public Finances, 5th edition,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1980, Ch.39 " Constitutional Perspectives on Fiscal Reform.
136) 미국에서는 과거 30개주이상이 연방정부가 원칙적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연방헌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김동건, 현대경제학, 6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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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정준칙의 유효성은 ① 법적 근거와 기속력, ② 준칙준수의 감독기관, ③ 준칙 불이
행에 대한 제재기관, ④ 준칙이행 메커니즘의 공유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재정준칙을 선택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137) 먼저, 
법적 근거로서 헌법과 법률, 행정법령 및 정책지침이나 국제협약 등 이다. 특히 재정법적 관
점에서 헌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좀 더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법률에 규정할지가 관건인데 
재정학자나 경제 관료들은 위에서의 도표에서와 같이 법률로 정할 것을 원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은 이는 좀 더 확고하고 근본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헌법에 규정한다고 하여도 실체적인 세부적인 규정을 
다 규정할 수 없기에 실제로 신축적인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등 목표수치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대 GDP 재정적자 비율, 
대 GDP 정부채무 비율, 지출총량 한도, 채무한도 등이며 끝으로, 재정준칙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금전신용 및 사법적 제재와 함께 재정준칙의 집행과 이행보장의 기관을 중앙은행, 
경제부처, 법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 준칙위반의 제재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서 제 3자적 지위에 속하는 규범통제내지는 권한쟁의심판권 내지는 최종적 헌법 해석권을 
전제로 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도입해서 헌법재판소에 맡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전단계
로서는 해정 심판적인 성격으로서의 판단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감사원에 맡기는 것도 고
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위한 전문성의 강화라는 숙제는 남는다고 
보인다.    

 

3. 예산규정에 대한 헌법 개정의 검토

(1) 재정민주주의와 예산법률주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국가의 재정을 운영할 기본원칙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재정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운용의 근간이 
예산을 국민의 의사결정기구인 국회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예산법률주의가 요구된다. 예산
법률주의의 필요성과 타당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예산법률주의의 의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것이 조세법률주
의라면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에 대한 의결은 미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미 현행 헌법 하에도 법률주의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37) 박형수ㆍ류덕현,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06-13), 2006,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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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헌법개정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견해138)도 
있지만 현행 헌법 조문 하에서도 예산을 법률로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일반 법률
과 다른 절차를 가진다고 해석될 수도 볼 수 있기에 현행 헌법 규정 하에서도 실현될 수 있
다고 보인다. 다만 매년 성실한 동의, 즉 의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기에 국회의 성실
한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률이라고 한다면 단지 현행의 숫자보다는 그 입법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구체적 행위수단이 같이 언어로 기술될 것을 요구된다고 볼 수도 있다.

  (2) 예산법률주의의 실익검토
   
   1) 문제의 소재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고도 함)은 현행 
헌법에서와 달리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그 도
입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산의 사업목적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명확히 하는 등 예산의 규범력을 강화하
고, 재정투명성과 예산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를 해소
하는 등을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의 형식
으로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
편, 기존 예산명세서상 숫자의 나열로 된 예산심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과거 헌법개정보고서와 달리 2014년 국회보고서는 예산법률안의 제출권은 정부가 예
산안을 편성하여 온 연혁과 정보접근성 및 집행주체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정부에게 부
여하였고 이는 예산법률주의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기139)에 정당한 제안이라고 보인다.  

  2) 법규범성의 강화
  
  ① 예산의 성격에 관한 현재의 논의
  예산이 법률형식으로 의결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하에서는 그래서 예산이 어떠한 

138) 2014년 정의화의장 산하의 김철수교수님 헌법개정안도 이러한 입장인 듯 싶다.
139) 미국을 제외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의원내각제요소가 강한 나라에서는 법률은 정부와 국회가 다같이 법률

안을 제안할 수 있지만 예산안만은 정부가 독점하여 제출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에 국회가 미국처럼 국회가 제출한
다는 것이 예산법률주의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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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다. 훈령설(국가원수가 내리는 훈령이
라는 설), 승인설(정부의 세출을 국회가 승인하는 행위라는 설), 법규범설)법률은 아니나 하나
의 법규범이라는 설), 법률설(예산도 국회의 동의를 받기에 하나의 법률이라는 설) 등이 있
다. 
 생각건대 예산도 수입과 지출의 범위(금액), 예산지출의 목적․시기 등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고 이를 국가기관들이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보듯
이 법률과는 차이가 있으나 하나의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140) 즉 법규범설이 타당하
다고 보고 이러한 견해가 많다. 여하튼 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법규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예산의 법규범성 강화를 위한 예산의 법률형식화 
  법규범성 강화를 위한 예산의 법률형식화를 주장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든다. 예
산법률주의를 통해 예산안의 법규범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법률의 형식에 예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국회에 의한 통제 뿐 아니라 예산의 법률화는 법률에 대
한 위헌여부의 심판권을 가지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예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에서 법규성 강화의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도 예산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규율하지 못하고 원칙
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지출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지출권한을 주는 것이기에 당연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프랑스만 예외적으로 추상적 규
범통제를 하고 있을 뿐이다.

  3) 예산과 법률의 일치성 확보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정책의 법률은 의결
될 상황인데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예산상 확보되지 않아 정책추진이 곤
란한 상황이 제기되기도 한다.

 ①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예산과 법률의 관계를 보면, 예산과 법률은 각각 별개의 법규범형식이기도 하거니와 상호 
간에 그 변경을 가할 수 없다(상호변경금지관계). 그런데 예산이 소요되는 법률이 있더라도 
예산에 그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시행을 할 수 없고 예산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140) 위 학설과 사견은, 정재황, 신 헌법입문 제4판, 박영사, 2014, 609면에서 옮긴 것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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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지출을 명하는 법률이 없으면 지출할 수 없다(상호구속관계). 이 때문에 예산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141)

 ② 예산과 법률의 일치를 위한 대비책
  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법률안 제출에 있어 그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
용 추계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국회법 제79조의2)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수반하는 법
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제83조의2 제 1 항). 사후교정적 조치로는 예비비지출,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방법이 있
다.142)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법률주의가 주장되기도 한다. 사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예산안에의 계상과 법률안 심의가 유기적으로 연
관되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본다. 이 문제가 정부에 예산안편성권
을 주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예산안편성권이 정부에 
있든 국회에 있든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한다고 하
더라도 해당 개별 법률과 예산을 연계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역시 불일치가 올 것이기 때
문이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마다 당해 예산 법률이 그 소요 정책에 관한 법률 입법시마다 
개별적으로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도 같은 상임위에서 동시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한 결
국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마다 예산 법률이 제정될 것도 아닐 것이
다. 1년 단위로 예산법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소결- 예산법률주의의 실익

  특히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는 예산법률주의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의회의 성실한 업
무수행으로 해결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추가되는 사업 등의 목적의 명시와 책임성의 강조, 그
리고 부수적인 집행시기와 방법 등의 조문화를 통해서 국회가 행정부에게 제한적인 집행의무
를 명할 수 있고 국민에게 올라른 정보를 좀 더 가독성이 쉽게 전달시켜주어 직접적으로는 
몰라도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해석이 확장될 수도 있어 
보인다. 즉 국민들에게 문서화되어 알려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명확성 충족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필요성이라고 보인다. 

141) 정재황, 신 헌법입문론, 제4판, 박영사, 2014, 610-611면.
142) 정재황, 위 책, 2014, 6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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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의 예143)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의회 국가는 예산법률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일본만 우리처럼 예산비법률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4) 예산편성권 - 권한주체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현행 헌법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라고 규정하여(제54조 제1항) 예산안심의·의결권은 국회에 부여하면서도 예산안의 
편성권한은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현행 헌법에서와 같이 정부에 그 권한을 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법률형식
으로 하도록 변경한다면 그 편성권도 국회에 부여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회의에서는 예산법률주의를 제안하면서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부
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즉 개정안 제76조 제1항은 “국회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국가
의 예산법률안을 심의·조정하여 예산 법률로 확정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 법률의 확정권은 
국회에 부여하면서 예산법률안의 편성권은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 대화문화아카데미
에서 제안한 2010년 헌법안에서도 예산법률주의를 제시하면서 집행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2012년 국회헌법 개정자문위원회 보고서는 국회로의 이전
을 주장하고 있었다.

  2)  예산 법률주의 하에서의 예산편성권의 비교법적 검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요국 중 국회가 예산안제출권을 가지는 구도는 미국의 예산제도144)

가 유일하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의 내용을 미국처럼 지출승인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리나
라와 유렵 등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수입과 지출을 같이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다라 미국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데 지출승인만 의미하는 예산법률안을 의미한다면 
미국은 국회가 편성제출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와 같
이 수입과 지출을 같이 규정하여야 하는 예산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미국도 실질적인 예산안 

143) 이하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Ⅰ, 139면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함
144)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안 편성권은 행정부가 Proposal이라는 형식으로 갖는다는 것이 재정학자들의 전반적인 해

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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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권은 행정부가 Proposal이라는 형식으로  행정부가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이외의 OECD 주요 국가들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법률주의를 채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정부가 한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따르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 간의 역할과 권한
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 정부를 형성하고, 수상을 비롯
하여 이렇게 구성된 내각이 국정운영을 주도한다. 이 때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
기 때문에 자연히 정책이나 법의 개정 등 행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안의 부결은 물론, 주요 수정까지도 
그 자체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되어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일본 이외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예산법률주의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편성 및 확정 과정에서 입법부인 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사실 매우 약하다. 즉 정부 예
산안이 사실상 거의 그대로 예산이 되며, 예산법률주의는 우리와 대동소이하게 의회가 최소
한의 수정을 하여 승인한 정부예산안이 우리와는 달리 법의 위상을 갖는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원정부제인 프랑스의 예산제도는 적어도 의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지금의 우리 모습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법률주의를 따르지만 예산(법)안은 의원
이 발의할 수 없고 헌법 제40조에 의해 오직 정부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가 정부예산안에 
비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발안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즉 국회와 정부 간의 예
산편성에 관한 역할 및 권한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다. 오히
려 예산법률주의를 택하는 프랑스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우리나라보다
도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47조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총 70일로 제한하고 있
으며, 이 기간이 준수되지 않을 겨우 정부는 특별명령(ordonnance)에 의해 예산안을 일방적
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안에 주요 수정을 가하더라도 헌법 제49조에 의
거하여 독자적 예산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예산의 집행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총지출의 
1.5%까지 의회의 승인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프랑스 국가재정법 제14조), 전통적으로 각 
부처에 파견된 재무부의 지출관리관들이 부처 지출을 유보 또는 삭감까지도 할 수 있다.

  3) 소결

  우리나라와 유렵 등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수입과 지출을 같이 규정하여야 하는 예산을 
취하면서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고 미국도 실질적인 예산안 편성권은 예산집행의 담당부
서인 행정부가 Proposal이라는 형식으로 구속력이 없는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가 갖는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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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구속력 있는 예산법률안 제출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서 예
산심의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실질화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예산법률안의 편성권을 정부가 갖든 의회가 갖든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에 대
해서는 상당한 의견 개진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이유는 예산편성은 단
순한 추상적인 원칙만 규율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집행을 전제로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권한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정의 부분적인 일부를 다루는 법률과 달리 
국정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실제 집행하는 행
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국회의원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에도 반하기에 편성권은 국민대표자와 국정조정자로서의 대통령의 산하기관인 기재부
가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민의 또 다른 대표기관인 의회가 적극적 편성이 아닌 소극적 수정권한을 전제로 하
는 통제로서의 면밀한 점검을 전제로 의결을 하는 것이 권력 분립적 정신에 비추어 효율적
인 권력분리와 권력통제의 원리에 합치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우리나라
의 제도가 더 타당한 제도라고 보인다.

  (5) 예산법률안에 대한 변경

  현행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79조도 “국회는 정부
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법률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제출권자인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 아닌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인가? 제도적으로는 의원내각제국가하에서 행정부의 예산편성
권이 있는 국가에서만 증액동의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규정의 취지는 부당한 
예산의 증가를 막아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인다. 
 비교법적으로는 영국은 하원규칙으로서 증액에 제약을 두고 있으며 독일도 헌법상 제약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아예 예산증액관련법률발의를 제한하고 있고 미국이 이에 대한 명문의 
헌법상의 제약은 없으나 Pay-go원칙 등의 재정준칙 을 통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제약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이기에 이 규정의 삭제보다는 무슨 증액을 하는지 
즉 선심성 지역구 쪽지예산과 부당한 선거공약으로 인한 무분별한 예산증액인지 아니면 국
민을 위한 필요한 예산인지에 더 초점이 맞추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헌법은 실제 국회 예산심의에서는 “장관항”만 심사하는데 헌법상은 “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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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설치”도 언급되는데 이는 실무관행이 타당하다면 비목이라는 규정을 항으로 변경하든
지 아니면 헌법규정이 맞다면 실무심사의 관행을 비목까지 확대하는 것의 논의도 필요하다
고 보인다.

  (6) 국민의 예산참여에 대한 개정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사업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결정되는지와 관련한 정보접
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30조에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의견표
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뉴질랜드, 브라질,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예
산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의회를 통한 경제 및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사전예산제도(Pre -budget)를 도입하여 예산안 편성과정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다145)

 2009년 9월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일본에서는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2010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
었다. 총선과정에서 하토야마(鳩山)정권146)은 5개의 핵심 정권공약(manifesto)을 제시하였는
데, 정치·행정·예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국가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하여 세금 낭비를 제
거하겠다고 유권자에게 약속하였다.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은 
헌법상의 당연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와 국민소송내지는 정책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적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모든 혁명은 세금의 부당한 징수에 대한 저
항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재정에 대
한 통제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민소송에 대응하
는 국민소송내지는 정책에 대한 국민소환내지는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145) 사전예산제도에 대한 국내 소개 연구사례로 대표적인 것으로 이덕만 외의「사전예산제도(Pre-budget)와 국회의   
 예산 심의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04.

146)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의 제45회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자민당 장기집권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양대정당 간 정권교체는 194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
원장직을 독점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인 절대안정다수의석(269석)을 초과하여 308석을 획득하였
다. 이후 민주당은 사민당(7석), 국민신당(3석), 신당대지(1석), 일본신당(1석), 무소속(2석)과 합계 322석의 하토야마
(鳩山)연립정권을 출범시킴으로써, 상원인 참의원에서 부결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의
석(480석)의 2/3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여 참의원의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된 국정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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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의기간과 준예산의 문제
 
  우선 예산심의기간은 헌법 제54조147)에서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
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
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여기서 심의기간은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준예산
규정이 기간도과의 면책적 의미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실효
성을 확보하려면 프랑스와 같은 강행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프랑스헌법은 예산처리시한을 규정함과 아울러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임시
예산제도로서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정부는 정부제출 예산법률안을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행정부의 예산안을 확정시키는 법률명령(Ordonance)으로 공포할 수 있
는 권한을 준다.(프랑스헌법 제47조 제3항) 이 경우의 임시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전년도 예산에서 승인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규
모가 되어야 한다(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제45조 제5항). 결국 프랑스의 임시예산제도는 내용
상으로는 독일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법안처리절차를 통해 그 활용이 가급적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정부는 법률명령을 발동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의회에서 법안의 
의결을 항상 얻었다.148) 
 그리고 우리의 경우 헌법 54조에서 정기회에 반드시 예산을 주로 심의하도록 헌법에 규정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정감사는 헌법 61조에 법률로 기간과 기타 사항을 제정하도록 하여 
예산심의가 정기회의 최우선논의사항으로 결단하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정감사가 주가 되어 거의 대부분의 예산심의가 형해화되어 있기에 법률로 국정감사기간을 
옮기거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정감사를 없애고 국정조사를 중심으로 국정현안을 심
도 있게 통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예산이외의 중요재정규정의 개정검토

147)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  
  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  
  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148) 이순우/김지영 옮김, 프랑스재정법, 한국법제연구원, 2009.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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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금에 대한 헌법적 근거규정의 신설과 제한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과 달리 기금은 국
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ㆍ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특
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며,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 등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금도 국가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국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서 기금설치와 운영 계획 수립, 결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산과 동일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 등에서 국가회계 중 특
히 특별회계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나 차이를 두기에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통제밖에 놓일 
수도 있기에 그 창설요건에 대해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방향으로는 미국헌법은 모든 국고지출은 국회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여 기금도 사실상 
국고지출인 경우는 국회동의를 요한다. 하지만 우리는 예산만 헌법상 국회동의를 요한다. 우
리는 기금신설과 운용은 국회동의가 국가재정법상 필요하지만 기금에 대한 헌법규정이 없기
에 기금에 대한  헌법상 원칙규정신설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우리와 달리 
예산안에 기금을 포함시켜 매년 면밀히 검토하는데 우리도 기금의 규모와 그 중요성을 고려
할 때 이러한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국채발행의 제한

  오늘 국가부채는 현시대의 이익을 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우기에 매우 신중할 필요
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전체 예산지출증대의 
총량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적자채무의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안이 검토될 수 있고 절차적 측면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출확대
를 금지하되 예산증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등의 특별정족
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신
설, 독일 기본법 제 115조 제 1항과 같이 원칙적으로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의 규모가 투
자’(Investment) 목적의 지출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조항의 신설 등을149)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 국민이 부담이 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공기업이나 기타
의 기관이나 공사의 부채를 포함하여 국회의 동의와 가능하다면 직접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149) 이덕연 , 2006헌법개정최종보고서, 한국헌법학회, 108-110면 요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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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동의내지는 최소한의 국민의 그 부채의 의결에 대한 Recall적 국민소환제도의 도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 재정헌법에 대한 새로운 장 구성여부와 국가재정법의 헌법적 위치

 (1) 재정헌법에 대한 새로운 장 구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우리의 경우는 재정에 관한 권한이 상당수 국회에 규정되어 있기에 마치 국회중심인 듯이 
착시현상이 이루어지는데 국회가 통제하고 비판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국회가 주도하는 방식은 현재의 정치현실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기에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서도 별도의 장으로 편제하여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국민의 참여까지 보장하는 실질적
인 재정의 장을 기능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의 헌법례 검토

  독일,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는 재정의 장이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나 
행정부 등의 소속위주로 재정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정의 기능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면
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하는데 국화와 행정부가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는데 반해서 우리의 경
우에는 주로 국회에 집중되어 있어서 마치 국회중심의 재정민주주의에 집중되어 있는 듯 한 
인상을 심어주는데 실질은 국회와 행정부의 상호협력과 거기에 국민이 그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독립적인 장의 구성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3) 재정의 건전성측면에의 기여도 검토

  다만 재정의 건전성측면에서 재정의 장이 독립된다고 하여 반드시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이는 독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하나 일본은 재
정의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독립된 장으로 분리하
여 좀 더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면 재정의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결
국 재정의 건전성은 단지 헌법조문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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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통제방안이 마련되어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라고 보인
다.   
 단 앞서 검토한 재정준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개정하고 이를 규정하고자 한다면 재정의 장
을 독립의 장으로 하는 것이 재정준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가재정법의 헌법적 위치

  국회는 2006년 9월 종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
다. 국가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이 국가존립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현 시점에서 국회와 행정
부의 모든 재정투입이 필요한 권력의 행사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 재정법이 사실상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는 프랑스처럼 헌법보다는 하위이지만 일반법률 보다는 상위의 위
치를 점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가행위에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국가재
정법에 의해 점검을 받도록 하는 헌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재정법을 국가조직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우리의 행정조직법처럼 
국가의 실제조직을 구성하는 법이 아닌 국가전체조직이 움직이는데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의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조직 법률이라고 일컬어진다고 보인다. 

 6. 소결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은 언급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제적 기준은 전 세
계적으로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부채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경우이외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연동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재량성의 확대 등의 이유로 
실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의 재정헌
법규정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절차적 관계를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규
율하는 절차적 기준의 원칙을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법률주의는 결코 의회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협력을 전제로 
한 예산법률주의임을 주의하여야 하며 국회로의 모든 예산 권한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라고 보인다.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예산법률주의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 106 -

데 헌법개정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는 우리와 비슷한 권력구조를 
가지는 프랑스나 대부분의 의원내각제국가도 동일한 절차규정을 가지고 있기에 현행 헌법규
정 하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예산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형
평성을 보장하는 것도 국민의 실질적 예산 통제에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제도
라는 것은 단지 제도적 특성보다는 그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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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방 재정적 측면에서의 재정 개혁과제

1. 서론 

  여기서 미래 재정 위험 원인 중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는 다른 나라처럼 
자기 책임적 측면에서 장기간 재정적 독립성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를 한 나라와 달리 국가
적 측면에서 외부적 요인 못지않게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에 여기서 심도 있게 검토
하고자 한다. 아무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하려고 해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한 이는 아
무런 의미가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재정적 지방분
권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현재의 재정 자
립도150)의 문제는 중앙의 교부금과 보조금의 지급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에 아무리 정치
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본다면 아래의 그림과151) 같다. 

                         
                    <그림 2>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150) 재정자립도 개념은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
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
외수입) x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산정된다.

151) 2015년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상의 재정자립도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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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4%에서 ’15년 45.1%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
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
금)이 급속히 증가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
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자체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0.1%, 의존수입 연평균 증가
율은 6.1%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4%에서 ’15년 45.1%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
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정책으
로는 우선적으로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지자체자체적으로 새로운 세제 예를 들면 관광세
나 환경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기존의 보조금제도가 
목적이 너무 구체적으로 제약되어 있기에 이를 포괄적으로 보조해주는 포괄보조금제도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위한 개혁을 한다고 하여
도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기반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
정자립도가 달성되거나 현재보다 개선되지는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서 검토하는 지방
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이런 면에
서 미국식 지방자치보다는 현실적으로 독일식의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조정제도를 전제로 하
는 지방분권개혁이 타당하다.

2. 지방재정권의 규범적 확보방안의 검토

(1) 논의의 실익 

  이는 아무리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확대해 준다고 하여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범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기에 규범적 측면인 조
세법률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여기서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
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국민은 납세를 부과 당하지 않고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
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2조제1호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자산부채를 관리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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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재정권과 국회의 통제한계152)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를 조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
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지방자치권의 본질
적인 내용153)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154)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국회의 입법 재량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판시155)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도 국회 입법 범위 내에서 전국적·일률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156)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소송157)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재정권이 있
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조세 등 수입원을 보장 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
정에 의해서 비로소 그러한 권한이 생기며, 어떤 종류의 조세를 반드시 국세나 지방세로 하
여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은 없으며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 제59조에 근거하
여 조세를 국세나 지방세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 리고 지방세로 할 조세를 광역자치
단체나 기초 자치단체 중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 그리고 지방세로 할 조세를 광역자치단체
나 기초 자치단체 중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 조세에 관한 
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놓여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무제한적인 입법통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규를 조례에 의하여 정립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로 보는데 이것이 판례158)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인다. 지방세에 관한 조례
는 헌법 제95조의 규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예외가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자체에 대한 예외
로서 헌법상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지방세에 관해서는 헌법 제118조159)와 제119조 
160)의 규정을 둠으로써 제95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152) 최철호, 자치재정권의 확보방안의 법적 고찰-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중심으로-,둔석 홍정선 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박영사, 2016. 2, 314-315면 참조 요약정리함. 따라서 아래의 내용에 관한 재인용은 생략함.  

153) 헌재 2001.11.29. 2000헌바78 등. 
154) 헌재 2002.10.31., 2002헌라2; 헌재 2001.11.29., 2000헌바78. 
155) 헌재 1995.2. 23, 93헌바48 등 참고
156) 김성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구현 연구, 헌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2010.9.468면.
157) 헌재 2010.10.28., 2007헌라4. 
158) 헌법재판소 1995. 4. 20. 결정 92헌마264(병합),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등 참조 
159) 헌법 제118조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60)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
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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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법률주의에서의 법률의 의미

  1) 의의

  조세법률주의를 세법영역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로 이해한다면 “법률”의 의미는 반드시 의회
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국한되는 것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 등도 “법률”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161)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는 일차
적으로는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지만, 이것이 반드
시 형식적 법률에만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과세 근거규
범의 본질적 의미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162) 

 2) 일본의 법률의 의미에 관한 학설 검토163) 

  일본 헌법 제 84조의 법률에는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
한다는 설164)과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조세의 원칙상 일본 헌법 제84조의 조세법
률주의에서의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협의의 ‘법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165)’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는 조례준법률설166)이 있다 

 (4) 소결  

 여기서는 단지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는 법률내지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하느냐의 여부
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서 검토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한다면 법률은 형식
적 의미의 법률이고 단지 조례로의 위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방자치내진 
지방분권적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탄생한 국가의 논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기에 
일본의 학설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기에 현행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
보다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전해 주고 
자치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체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가 독
자적으로 조례로써 자신의 지역에 맞는 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도록 법률로

16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5, 20면 
162) 헌재 1998.2.27. 95헌바5.
163) 山木隆可, 判例から深究する行政法, 有斐閣, 2012, 7-11頁 참조. 최철호, 전게논문, 317-319면에서 재인용.
164) 佐藤功, 憲法(下)(新版), 有斐閣, 2001, 1106頁 참조.
165) 일본의 경우 법정외세가 있는데 “지방세법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목 (이들을 법정세라고 한다) 이

외에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창설하는 세목”을 말한다(최철호, 전게논문, 324면에서 참조.)
166) 成田賴明, 法律と條例, 憲法講座, 有斐閣, 1964, 20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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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위임하고 그 위임의 한도 내에서 독자적 세수마련에 자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조정시스템의 도입여부

  독일에서는 각 란트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란트간의 재정조정시스템을 기본법167)을 
규정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조정은 헌법재판까지 가
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168). 또한 스위스의 경우도 각 지자체간의 재정조정제도도 연방
제하에서 존재한다. 우리의 현행제도로는 중앙과 지방간에는 강력한 교부세 방안이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재정조정방안에 대한 정당성은 헌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향후 지원
정도와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지금에 있어서는 
독일과 같이 이를 헌법에 규정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앞으로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그 지원의 근거와 지원의 한계, 
기준에 대해서 자치권의 보장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전재로 한 원칙을 전제로 한 합리적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4.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

(1) 의의

  일반적으로 파산제는 회복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이른 개인 및 법인과 같은 사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고자 한다.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장치를 의미 한다.169) 지방분권을 한 후에 감독과 함께 실
패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책임을 물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
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방만한 선심성 재정지출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여행경비나 기타 비용지출에 과도한 지출로 

167) 공동체조세(Gemeinschaftsteuer) 중 어떠한 조세와 조세수입의 할당액(Anteile)들이 전체국가에 배분되는가 (수
직적 조세배분(vertikale Steuerverteilung)-제106조), 주에 귀속하는 수입(Einnahmen)은 어떻게 서로 배분되는가 
(수평적 조세배분(horizontale Steuerverteilung) 제107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박진완, 독일 기본법상의 조
세배분과 재정조정에 대한 검토, 公法學硏究 第14卷 第2号 229면 참조).  

168) 문병효,  독일의 재정조정시스템과 재정헌법의 개혁, 외법논집 제 22집, 2006. 5, 120면 참조. 
169)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l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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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원래의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비교법적 검토

 1) 미국의 파산제도

  공적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상태에 도달하더라고 청산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
으므로 국가마다 회생장치를 두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며 지방정부 파산제에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장치가 구비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정치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이 파산하였는데 그 시기 에는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한 지급거절
이 일상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1934년에 의회는 미국 파산법 Chapter 9를 발표 하였으
며，동법률이 발효되기 전까지 지방정부의 재산이 채권자들에 의해서 차압당할 수도 있었
다.170)

 미국의 지방정부 파산조항 ‘Chapter 9’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파산은 해산이나 자산의 청산
을 통한 채무의 공평한 변제가 아닌 지방정부가 연방파산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혐의하
면서 채무의 단계적 상환 퉁 채무재조정과 재정재건을 도모하는 과정을 의미 하며，이 과정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과 역할을 계속 유지하기에 지방정부의 파산은 지방정부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
다고 할 수 있다.171)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를 맞은 경우 상황에 따라 특별법 제정으로 파산관재인을 두게 
된다. 파산관재인이 임명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임 되며，시의회는 입법기능을 상실하되 
시의원은 조력자로 남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3-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통치와 구조조정 
및 재정 재건 임무를 수행한다.172)

  2) 일본의 파산제도

  일본에서는 자신의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한 지자체가 여러 번 발생하였
다. 특히 1954년에 일본의 패전 후에 지방의 의무교육재의 실시, 식량증산정책 및 국토보존
정책, 경제부흥과정에서의 중앙부처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수행 등으로 지방재정은 급

170) 조태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6, : 28-33면 참조.
171) 조태제 전게서，27면 참조. 
172) 조태체 전게서，26-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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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 반면 세수가 한국전쟁이후의 경제 불황으로 급감하자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되었다173). 
그 내용은 자치청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재정건전단체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
이 있다. 우선 지방재정건전법의 적용을 받는 전부적용단체가 있는데 이는 승인 후에 재정건
전채권의 발행이 허용되고 이자를 국가가 보충하여 지급한다. 다음으로 자주재건단체와 준용
재건단체가 있어서 재정건전채권의 발행과 이자의 국가보충지급은 제외된 기타의 조치에 의
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 한다.174)   

  3) 독일의 파산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가 있으면서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를 지원해주는  헌
법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제도175)가 있다는 점이 독일의 제도176)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도입의 전제조건

  상당수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충족할 수 있는 자치기
반을 마련한 후에야 비로소 파산제가 도입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여도 이미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충
족할 수 없기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조정을 통하여 일정기간 지원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런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도가 없는 미국의 제도보다는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177)가 있는 독일의 제도178)가 우리에게는 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것이
다.   

(4) 소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개혁에 기초하여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한 
후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고 그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의 도입이 

173) 조태제, 전게서, 50-51면 참조
174) 조태제, 전게서, 52-53면 참조
175) 수직적 조세배분(vertikale Steuerverteilung)-제106조), 주에 귀속하는 수입(Einnahmen)은 어떻게 서로 배분되

는가 (수평적 조세배분(horizontale Steuerverteilung) 제107조 참조(박진완, 전게논문,229면 참조).
176) 장선희. 지방자치단세 파산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파산판련 독일의 논의갚 중심으로, 세계헌법연

구， 17(1), 2011 참조.
177) 수직적 조세배분(vertikale Steuerverteilung)-제106조), 주에 귀속하는 수입(Einnahmen)은 어떻게 서로 배분되

는가 (수평적 조세배분(horizontale Steuerverteilung) 제107조 참조(박진완, 전게논문,229면 참조).
178) 장선희. 전게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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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보인다.  즉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기초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자유의 이념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는 당연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5. 현안 검토-누리과정국고지원문제

(1) 논의의 배경

  문제는 현행 법제도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 누리과
정의 재정부담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에 명백히 
규정돼 있고, 무상교육 실시비용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영유아무
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 교
부금으로 부담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것이 과연 현행 규정처럼 지방에 분권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은 보
육기관인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교부금법에 따르면 교부금은 교육
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는 "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의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
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교육기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의 개념에는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
획,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누리과
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시도교육감들은 "영유아에 대한 교육
은 유아교육법으로,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으로 각각 법령상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설립과 
지도감독 권한도 서로 다르다"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보육기관
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쟁점은 누리과정 소요액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
난해 10월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도교육감들은 교부금
을 교부한 것일 뿐 누리과정 소요액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4
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을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비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더욱이 시도교육감들은 교부금은 2012년 37조8000억 원에서 2016년 40조5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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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조7000억 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인건비는 5조원 이상 증가해 인건비를 감당하기에
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9) 그럼에도 실제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
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육 누리과정 등 보육서비스는 그 수혜범위가 전국에 걸쳐있는 
서비스임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재
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1월 23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무상보
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근거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무상보육의 내
용 및 범위, 비용은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하여18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
령은 특히 3세 이상 5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의 공통과정(누리과정)에 관한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1) 그동안 누리과정
에 대한 예산부족분 1조 2천억 규모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
행하기로 하되 그 이자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여 일단 해결한 바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에서 영유아 보육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
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182) 만 6세 미만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교육
기관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이 제34조에서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규

179)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
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
다.

180)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을 정할 수 있다.

18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

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3.2.28>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

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0.26, 2013.2.28>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8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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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
다. 

(2) 개선방향

 현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교육부와 청와대 등 중앙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해석되어진다. 
하지만 입법정책인 입장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는 이는 단지 지방자치단
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전체의 존립과 관련되기에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중앙정
부에서 책임지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본인 주장하였던 무상보육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는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가 전국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입법례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이외에 교육 자치를 독자적으로 하는 비교법
적인 예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이를 선거로서 해결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여파로 
교육받는 학생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을 고려 지방교육청의 전반적인 교육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원금을 적절히 사용하는지 즉  부당한 재정누수가 없는지도 면밀히 고려하
여 전반적인 지원규모를 책정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청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현행 지방재정교부금법에는 시·도교
육청의 재원인 교부금을 교육기관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지분을 편성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금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별도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자 학교시설개선비 등
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했다. 이러한 갈등의 봉합책으로서 12월 2일 국회에서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이 여·야의 합의로 통과했다. 특별회계
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목적을 가진 돈으로 총 3조 9,409억 원이다.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2%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국고로 지
원한다. 나머지 어린이집분 1조 2,000억 원은 특별회계 교부금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내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유치원 1조 8,360억 원, 어린이집 2조 679억 원 등 총 3조 
9,039억 원이다. 
 이번 특별회계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합의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누리과정에만 쓸 수 있는 경비로 시·도교육청에 예산이 
내려가 예산 편성을 둘러싼 책임공방은 사라질 전망이다.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최소 3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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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보육대란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특별회계로 인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6. 감시와 통제제도의 정비

  주요 선진국에서는 80년대의 재정긴축상황에서 감축관리와 더불어 예산편성의 엄격성, 그
리고 집행이후에 파악되는 성과의 중요성, 그리고 이에 엄격한 책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 실행중인 주민소송과 주민소환제도이외에  전문 인력을 갖춘 
감사원이나 기타기구의 지속적인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 역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1) 지방 참여 예산제

  1) 현황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분류제도183), 민·관 협의형 형태의 미국184), 스페인 알바세테
시의 주민참여예산185),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시 주민참여예산186),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
민 참여 예산제도187) 등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문제점  

  한 국가의 예산과정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전문성의 요구정도도 약하기에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의 대상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효과성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보다는 본질
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의 대표성 문제, 그리고 재원의 ‘재 배분’에 있어 참여자들의 가치판단

183) “事業仕分けの基本原則”, 構想日本(Japan Initiative) website, ｢事業仕分けとは｣,  
    http://www.kosonippon.org/shiwake/about01/index.php (접속시간: 2014.01.06)
184) 이상의 미국자료는 나중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브라질․미국․한국을 중심으로”, ｢지방

정부연구｣ 제9권 제2호, 2005 여름, 142-143면 요약 참조
185) 풀뿌리연구소 풀뿌리연구소, 주민참여예산 현장조사 보고 및 토론회-리히텐베르그(독일)․알바세테(스페인)․한국의 

참여예산 제1판, 이음,  2011, 60-61면 참조
186) 이호 외 3인, “뽀르뚜 알레그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뽀르뚜 알레그리 현장조사 보고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

음, 2007, 25면
187) 김명수,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제에 관한 논의,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2015, 2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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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 그리고 구속력이 없는 경우 등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자유
로울 수 없다.

  3) 실현가능성

  사안이 단순하고 전문성의 요구정도도 약하기에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에서의 예산참여는 상당수 국가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구
속력이 없는 예산편성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본인은 이러한 예산편
성보다는 지방의회의 부당한 예산의결에 대해서 이를 통제하는 네가티브방식의 구속력있는 주
민표결방식의 제도도입을 제안해 본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브라질이나 일
본에서 도입된 사전교육과 홍보제도를 활성화시킨 후에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 구성도 예
산번문가와 일반시민을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제주도의 감사위원회의 자치 감사의 검토 

  제주 특별 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
주특별법)188)을 근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
회’가 설치되어, 중앙으로부터의 외부감사 기능을 이양 받아 담당하며 나아가 내부의 감사기능
까지도 겸비하는 ‘실질상 독립된 자치 감사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본인이 제주도
에서 확인한 바는 주민들에게 공정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주민들이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기에 다른 지자체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188)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
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
ㆍ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
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자치감
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
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
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
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
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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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1. 주요국의 재정개혁제도 도입 및 성공사례 분석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는 정치권의 여야를 망라하고 하나의 
모델이 되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복지모델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모
델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스웨덴은 불평등 해소, 빈곤타파, 민간-공공 부문 간 긴밀한 협력 
제고를 위한 거대한 중앙집권적 제도 보유 등 혼합경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스웨
덴 복지모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소득·부의 분배,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 높은 조세부담과 사회보장 분담금 수준, 민간- 공공부문
의 효과적인 협력제고 등을 위해 중앙 집권화 된 제도, 광범위한 규제와 간섭(특히 노동 시
장)체제, 기업의 공공소유 및 광범위한 공공부문 고용, 중앙집중식 단체교섭구조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스웨덴 복지모델은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삶의 질, 공공의료, 교
육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안정된 정치 환경을 기반으로 높은 고용수준과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기조 에 따라 가정-직장의 양립가능성이 높
은 출산율로 이어지는 등 미래 성장 동력 또한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그런데 스웨덴은 1990년대 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규모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세계화가 진전됨으로 스웨덴도 조세에 기반 한 재정운용이 힘들어짐에 따라 스웨덴 모델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다. 이에 스웨덴 정 부는 복지제도의 핵심요소들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정부재정 축소를 통한 정부규모 적정화를 시도했다. 복지제도 및 재정 개혁 추진189)

내용으로는 94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권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화 및 복지제도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는 고물가-저성장-고실업-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안정 
성장-저실업-저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하여 일반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대비 2% 이상 유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targeting 목표도 설정
(2%, 상하 1% 진폭 인정) 중앙정부 명목지출(이자지출제외)의 상한을 설정하여 통제 지방정부 규율에 
관하여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2000년부터 지방정부의 균형재정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 
재정적자 발생시 2년 이내에 해소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보조금 감축을 통해 중앙

189)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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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다음으로 복지제도의 개혁은 연금제도는 ‘필요한 만큼 지급’ →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로 전

환하고, 연금기금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전 국민 대상의 기초연금을 폐
지하였다. 소득연계연금은 확정 부과식에서 확정 기여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지급 수준을 실제 
납부한 연금 기여액을 바탕으로 추후 산정하고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를 재정적
으로 장기 지속 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을 제고하도록 감축하였으며 수혜조건 강화, 급부
수준 인하, 지급기간 축소 등을 통해 현금 급부를 축소하고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일부 제
도를 보완하고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확대하고 상병보상과 실업수당에 ‘보상해 주지 않는 기간’
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으로 ’98년부터 재정흑자기조 유지하여190)  복지
개혁 및 기업체질 강화 등으로 노동생산성도 상승191)하였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
복192)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북유럽국가들의 복지제도의 차이는 북유럽국가들은 이미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완성되었고 이들을 경제성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우
리나라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제도가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
속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복지정책의 확대방향이 사회(근로)정
책의 영역과 중복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소홀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
다.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의미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조건 없는 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급대상자에 대한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는 일반적으로 조건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때 사실상 복지정책이라
기 보다 사회정책이다. 왜냐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 비용효과분석을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성

190) 재정수지는 IT버블 붕괴기(’02, ’03년)를 제외하고, 흑자 세를 유지하였으며, 국가채무는 ’96년 84.4%에서 ’04년 
60%까지 감소하였고 <재정 개혁 후 재정상황(출처: OECD)>      

’95 ’96 ’97 ’98 ’99 ’00 ’02 ’04
재정수지(GDP대비%) △7.3 △3.3 △1.6 0.9 0.8 3.6 △1.5 0.4

OECD평균 △4.8 △3.3 △1.9 △2.2 △1.0 0.1 △3.3 △3.4
국가채무(GDP대비%) 81.1 84.4 83.0 82.0 73.2 64.3 60.2 60.0

OECD평균 72.4 73.9 73.5 74.2 72.5 69.8 71.6 74.9
191) 노동생산성 증가율(1995년～2004년): 스웨덴 2.5%, OECD평균 2.0%
192) <최근의 스웨덴 재정상황(출처: OECD)>

’04 ’05 ’06 ’07 ’08 ’09 ’10
재정수지(GDP대비%) 0.4 1.9 2.2 3.6 2.2 △0.9 △0.3

OECD평균 △3.4 △2.8 △1.2 △1.3 △3.3 △8.2 △7.7
국가채무(GDP대비%) 60.0 60.8 53.9 49.3 49.6 52.0 49.1

OECD평균 74.9 76.3 74.5 73.1 79.3 90.9 97.6
경제성장률 3.7 3.1 4.6 3.4 △0.8 △5.3 5.3
OECD평균 3.2 2.7 3.2 2.7 0.3 △3.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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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여도들을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의 경우 빈곤층
을 보호한 다기 보다 장기적 인력정책의 일환으로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한다는 측면이 강
조된 것이고, 또한 근로자들의 자녀양육비용을 낮추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를 얻
는다. 기업에게도 이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되어서 수익 창출과 함께 고용을 유발하게 한
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의 장기적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북유럽국가의 경험을 재정적 측면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북유럽모델의 특징은 우
리가 생각하는 무상의 보편적 복지모델이 아니고 보육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성장
(social growth)모델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이미 197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복지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구축해 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된 복지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미식의 민간 참여 복지모델이 바람직함
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문에 대하여 세제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적어서 제도의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천만 국민과 함께 앞으로 북한의 주민을 고려한 복지시스템을 구상해
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복지제도의 확충이 용이했던 것은 낮은 수준의 복지정책의 도
입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질 높은 복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성 집단적 다양성, 규모의 경제, 복지 공급자간 경쟁 원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복지제도
가 성장과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산, 보육, 교육 등 특정 
복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보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확대되어 가면서 사회적 논의는 현실성을 도외시한 모든 분야에서 무상복지 혹은 보편적 복
지 논쟁에 집중되었다. 출산, 보육,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개인 간 형평성 기회를 보장
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국가 간 경쟁 체제 하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형
성한다. Pay-go system 등의 재정준칙의 도입 등 이 준칙의 기여도 평가가 필요하다. 복지
재정의 확충은 성장재원의 위축을 의미한다. 복지가 사회적 안정 장치로서 성장에 기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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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면 복지재정의 확충은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 성장기여도
에 따라 복지 지출의 증액은 Pay-go system을 적용하여 재원조달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최고규범인 헌법에 예산법률주의를 포함한 재정헌법의 장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서 
재정에 대한 중요성과 재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노력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
이며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함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반드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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